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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대한 개별국가의 대응능력은 재난의 발생뿐 아니라 피해 규모

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한의 경우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인

프라나 재난을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재난에 대비한 효과적인 조기경보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을뿐더러 열

악한 사회기반시설로 인해 재난 자체의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명적

인 피해가 발생한다. 취약한 보건의료와 복지제도로 인해 북한주민들은 

재난 발생 이후 이차적으로 감염병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 또한 높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에서의 재난은 자연재해라는 단순한 발생원인뿐 

아니라 경제･사회적인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북한지역의 재난을 예측하고 방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과 이후의 복구 및 재건 과정에서의 국제

사회 및 남북한의 협력 방안에 대해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일반 주민이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는 주

로 빈곤하고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 물론 이러한 피해로

부터 주민 보호의 일차적 책임 주체는 북한 당국이지만, 국제사회와 대한

민국 정부 역시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제공할 책무가 있다. 한편 

오늘날에는 재난 발생 당시의 긴급구호 외에도 예방적 및 사전적 차원의 

재난위험 감소를 위한 협력과 사후적인 재건 조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복원력 강화가 병행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 북한주민

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북한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단기

성 긴급구호를 넘어 재난위험 감소지원 사업 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

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북한 재난과 관련한 국제

협력 및 남북협력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해 예방 및 완화, 대비, 대응, 복구, 

재건의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며, 북한의 재난을 직접 또는 간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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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완화 및 예방할 수 있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방안 및 남북협력방안 

등을 다각도에서 검토한다. 

이 연구는 북한 재난과 관련한 문헌연구(관련 인도적 기구의 통계자료 

및 결과보고서, 통일부 및 관련 부처의 자료, 북한의 주요 법규 및 원문자료, 

국내외 논문 등 관련 선행연구)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 국내외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 보고서의 제1장인 서론에서는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및 범위를 검토함으로써 전반적인 연구의 범위를 제

시한다. 제2장에서는 북한의 재난 발생 현황 및 대응체계를 분석･평가한

다. 제3장에서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를 살펴

보고, 이어 제4장에서는 남북한 차원에서의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를 모색한다.

주제어: 북한 재난협력, 북한 자연재난, 인도적 지원, 남북협력,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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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ing Disaster Cooperation for North Korea

Rim, Ye Joon and Lee, Kyu-Chang

This study examines ways to improve international and inter- 

Korean cooperation for prevention and mitiga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from disaster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isaster severely affects the daily lives and 

human rights of people, especially those belonging to the most 

vulnerable groups. Although the primary responsibility to 

protect people in the event of disaster lies with the authorities 

of North Korea,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South 

Korea, does bear the responsibility to provide international 

humanitarian assistance and cooperation as well. The scope of 

disaster cooperation extends beyond emergency relief to include 

cooperation during the pre-disaster and post- disaster stages, to 

reduce risk and facilitate reconstruction, with the ultimate goal 

of enhancing the resilience of the community. In order to 

protect the North Korean people, disaster cooperation needs to 

be pursued with a long-term perspective. This study therefore 

addresses all stages in disaster management, examining both 

direct and indirect means to prevent, mitigate, respond to, and 

recover from any potential disaster in North Korea through 

international and inter-Korean cooperation.

Keywords: Disaster Cooperation for North Korea, North Korea’s Natural 
Disaster, Humanitarian Assistance, Inter-Korean Coopera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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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5

1. 연구배경 및 목적

2016년 8월 29일부터 31일 함경북도 지역에 내린 집중적인 폭우로 

인해 두만강 수위가 6~12미터 이상 상승했으며, 북중 국경 주변 지류가 

범람했다. 두만강과 접한 연사군, 무산군, 회령시가 집중적인 피해를 입

었으며, 온성군, 경원군, 경흥군과 라선시 등을 포함하여 60만 명 이상의 

인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138명, 실종 400명을 포함해 

7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3만 여 가구가 손실되고, 사회 기초 

시설 뿐 아니라 2만 7천 헥타르의 농지가 수해로 인해 침식된 것으로 집

계되었다.1) 국제적십자 및 적신월사 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IFRC, 이하 ‘국제적십자사연맹

(IFRC)’)은 2016년 9월 20일 수해로 인한 피해의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약 1,520만 스위스프랑(CHF)에 해당하는 긴급호소(emergency 

appeal)를 발표했다.2)

몬순 기후대에 속하는 한반도는 강우의 계절적 분포가 여름에 집중해 

있으며, 매년 태풍과 홍수와 같은 수문기상학적 재해가 발생한다.3) 이 

중 홍수는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가장 크고 복구에도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드는 재해 유형 중 하나이다. 북한지역 역시 집중호우 경향이 심

하며, 매년 돌발홍수와 토사유출로 인한 산사태로 인해 심각한 인명 및 

1) UNOCHA, “North Hamgyong Floods: After Action Review,” (May 2017), p. 1, 
<http://reliefweb.int/report/democratic-peoples-republick-korea/ 
north-hamgyong-floods-after-action-review-may-2017>.

2) IFRC, Emergency Appeal: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Hamgyong Province: Floods, Appeal no. MDRK0008, Glide no. FL-2016- 
000097-PRK (20 September 2016). 2017년 1월 5일 IFRC는 긴급호소 예산을 약 
742만 스위스프랑(CHF)으로 조정해 발표했다. IFRC, Emergency Appeal Revision: 
DPRK/ North Hamgyong Province: Floods, Appeal no. MDRK0008, Glide no. 
FL-2016-000097-PRK (6 January 2017).

3) 명수정 외, 북한의 자연재해취약지 추정 및 남북협력 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
구원, 2008), p. 1,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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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피해가 발생한다. 더욱이 북한은 무분별한 다락밭 개간과 산림 벌채로 

인해 산림생태계가 황폐화되어 재해에 더욱 취약하다는 특징을 보인다.4)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물 순환의 교란심화로 북한의 홍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은 높은 위도와 대륙에 위치한 영향으로 남한

보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각종 이상기후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5) 

인류 역사상 재난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자연재해 재난은 지난 30여 년 동안 거의 두 배에 가까울 정도로 증가했

다. 가뭄과 폭풍, 홍수와 같은 재해의 규모는 더욱 강해졌으며, 기상이변

으로 인한 집중호우, 해일 등 자연재난의 발생원인 역시 다양해지고 있

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들의 일상에 영향

을 미치고 있다. 한편 과거에는 태풍, 홍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의 예방과 극복이 주된 과제였다면, 오늘날의 과제는 평시의 폭발사

고, 환경오염사고, 감염병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6)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으며, 복합재난의 형태로 대형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은 비단 한 국가의 국경내의 일이 아닌 초국경적이거나 

전 지구적인 위협이 되기도 한다. 

재난에 대한 개별국가의 대응능력은 재난의 발생뿐 아니라 피해 규모

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재난구호 및 지원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

고 있는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은 “취약성(vulnerability) 및 위험

(hazard)의 부정적 결과를 감소할 능력(capacity)의 부재가 결합할 때 

재난이 야기된다”고 하며, “(취약성+위험)/능력 = 재난”이라는 공식을 

제시한다.7) 즉, 취약성과 위험에 대한 개별국가의 대응능력에 따라 재난

4) 위의 책, p. 43.
5) 자세한 내용은, 명수정 외,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 기반 구축 연구 Ⅲ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pp. 17~57 참고.
6) 주강원, “재난과 재난법에 관한 소고,” 홍익법학, 제15권 제2호 (2014), pp. 41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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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재난은 홍수, 태풍, 지진 등 

외부 요인인 위해에 의해서만 촉발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 내부에 존재하

고 있는 취약성이 하나의 요소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대응하는 공동

체의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8) 북한의 경우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나 재난을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재난에 대비한 효과적인 조기경보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을뿐더러 열

악한 사회기반시설로 인해 재난 자체의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명적

인 피해가 발생한다. 취약한 보건의료와 복지제도로 인해 북한주민들은 

재난 발생 이후 이차적으로 감염병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 또한 높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에서의 재난은 자연재해라는 단순한 발생원인 뿐 

아니라 경제･사회적인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북한지역의 재난을 예측하고 방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과 이후의 복구 및 재건 과정에서의 국제

사회 및 남북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일반 주민이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는 주

로 빈곤하고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 물론 이러한 피해로

부터 주민 보호의 일차적 책임 주체는 북한 당국이지만, 국제사회와 대한

민국 정부 역시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제공할 수 있다.9) 상기 서술

한 바와 같이 재난은 개별국가의 대응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

한 의미에서 외부의 지원과 협력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구제를 위해 

필수적이다. 2016년 유엔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가 채택한 ｢재난시 인(人)의 보호에 관한 초안 규정(Draft Articles 

7) IFRC, “What is a disaster?” <http://www.ifrc.org/en/what-we-do/disaster- 
management/about-disasters/what-is-a-disaster/>.

8) 정지범･이재열 편저, 재난에 강한 사회시스템 구축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9), 
p. 9.

9) 자세한 내용은 제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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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Protection of Persons in the Event of Disasters)｣ 제7조는 

국가들이 국가, 유엔 및 기타 정부 간 기구,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및 

지원 행위자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협력해야 함을 일반원칙으로 정하

고, 제8조에서 이러한 재난협력의 형태는 인도적 지원, 국제구호활동의 

조정 및 통신, 구호를 위한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 등의 활용을 가능케 함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10) 한편 제12조는 제13조에 규정된 피해국의 

동의를 전제로 재난에 대응해 국가, 유엔, 그 밖의 잠재적인 지원행위자

들은 피해국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1) 이러한 최근

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국제사회 및 남북한 재난협력의 필요

성과 원칙 및 근거를 살펴보고, 보다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방안 및 과제

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편 오늘날에는 재난 발생 당시의 긴급구호 외에도 예방적 및 사전적 

차원의 재난위험 감소를 위한 협력과 사후적인 재건 조치, 그리고 궁극적

으로는 공동체의 복원력(resilience)12) 강화가 병행되어야 함이 강조되

고 있다. 실제 북한주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북한 재난에 대한 효과적

인 대응을 위해서는 단기성 긴급구호를 넘어 재난위험 감소지원 사업 등

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의 재난으로 인한 인도적 위기는 단기간의 긴급구호에 의

해서만 해결되기 어려운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13) 따라서 북한 

10) ILC, Draft Articles on the Protection of Persons in the Event of Disasters, with 
Commentaries (2016), Article 7, Article 8.

11) Ibid., Article 12, Article 13.
12) 복원력(또는 회복력, resilience)은 재난 혹은 분쟁에 의해 영향을 받은 공동체가 일상으

로 복귀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사후적 협력 및 지원보다 인도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 공동체의 회복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제도 및 체제 수립을 
강조한다. 복원력은 영역을 기준으로 경제적 복원력, 물질적 복원력, 사회적 복원력, 
환경적 복원력, 국가적 복원력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이명근 외, 『인도적 지원정책 및 
사업 연구: 긴급구호 시스템을 중심으로』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2012), pp. 77~78.

13) 송영훈, “복합 재난, 난민, 강제이주,” 재난과 평화 (서울: 아카넷, 2010), p.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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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해서는 예방 

및 완화, 대비, 대응, 복구, 재건의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며, 북한

의 재난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완화 및 예방할 수 있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방안 및 남북협력방안 등을 다각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2. 관련 개념과 연구범위

가. ‘재난’의 개념 및 범위

사전적 정의로 재난(災難)이란 “뜻밖에 일어난 재앙과 고난”을 의미한

다. 재난과 종종 혼용되어 쓰이지만 보다 피해 자체를 의미하는 재해(災

害)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따위에 의하여 받게 되는 피해”라고 정의된다.14) 영문에서는 재

난과 재해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난(disaster)의 경우 한글에서

의 사전적 개념과 유사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15) 

이러한 사전적･일반적 개념과는 별개로 ‘재난(disaster, catastrophe, 

calamity)’에 대한 보편적이고 통일된 정의는 없다. 재난은 다수의 학자

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된 바 있지만, 이러한 다양한 정의 방식

은 대부분 특정한 정치적, 이념적, 문화적 편견이 반영되어 있음을 부정

하기 어렵다.16) 실제 재난의 유형이나 범주는 시대적 배경이나 위험 원인

의 확대여부, 사회적 환경이나 관심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하에서는 다수의 국제문헌 및 개별국가의 법률에 제시된 재난의 정의

를 살펴보고, 이 연구에서 다룰 ‘재난’의 범위를 확정하도록 하겠다. 

1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15) “a sudden calamitous event bringing great damage, loss, or destruction.” 

“Disaster,” <Merriam-Webster.com>, Merriam-Webster, n.d. Web. 10 June 2017.
16) IFRC, “Law and Legal Issues in International Disaster Response: A Desk Study,” 

(2007), p. 22, <http://www.ifrc.org/PageFiles/125639/113600-idrl-deskstudy- 
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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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에 관한 국제문서의 정의

일반적으로 재난과 관련된 국제문서에서는 ‘재난’을 포괄적으로 정의

한다. 1998년 채택된 탐페레 협약이라 약칭되는 ｢재난 경감 및 구조 활

동에 관한 정보통신지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vision of 

Telecommunication Resources for Disaster Mitigation and Relief 

Operations, Tamper Convention)｣ 제1조 제6항에서는 “재난이란 

사고, 자연 혹은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하거나, 급작스럽게 발전하거나 

혹은 장기적인 과정의 복합적인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인간의 생명･건강･
재산 또는 환경에 현저하고 광범위한 위협을 야기하는 사회 기능의 심각

한 혼란을 의미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17) 동 협약은 재난의 결과인 인간

이 입는 피해를 중심으로 재난을 판단하며, 재난에 대응하는 국가의 대응

능력 초과 여부는 재난의 정의에 있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18) 재난의 원

인에 있어서는 인위재난과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모두 언급하고 있다.

2007년 11월 국가들과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이 제30회 국제적십

자 및 적신월사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국제 재난 구호 및 초기 복

구 지원의 국내적 촉진 및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the 

Domestic Facilitation and Regulation of International Disaster 

Relief and Initial Recovery Assistance, 이하 ‘2007년 IFRC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재난이란 사회 기능의 극심한 혼란을 의미하며, 무력

충돌을 제외한 사고, 자연 혹은 인간 활동으로 인해, 급작스럽게 발전하

17) Convention on the Provision of Telecommunication Resources for Disaster 
Mitigation and Relief Operations (1998), Article 1 (6): “Disaster” means a 
serious disruption of the functioning of society, posing a significant, widespread 
threat to human life, health, property or the environment, whether caused by 
accident, nature or human activity, and whether developing suddenly or as 
the result of complex, long-term process,” <http://www.ifrc.org/Docs/idrl/ 
I271EN.pdf.>

18) 박기갑, “국제재난법에 관한 보편적이며 포괄적인 국제조약은 존재가능한가?” 고려법
학, 제61호 (2011),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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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또는 장기적인 과정의 결과로서, 인간의 생명･건강･재산 또는 환경

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위협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19) 동 지침

의 정의에 따른 재난의 유형은 일차적으로 무력충돌 상황과 같이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이 필요하지만 인도법이 적용되는 사

항인 경우를 명시적으로 제외한다.20)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이 채택

한 재난의 정의는 앞서 언급한 1998년 탐페레 협약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2005년 ｢아세안 재난관리 및 긴급대응에 관한 협정(ASEAN 

Agreement on Disaster Management and Emergency Response)｣ 
제1조 제3항의 “공동체 또는 사회의 심각한 기능 장애로 인해 인간, 물질

적, 경제적 혹은 환경적으로 광범위한 손해를 야기하는 것”21)이라는 정

의와 유사하다.22) 여기에는 인적재난으로 분류되는 산업사고, 운송사고

가 포함되며, 동물과 곤충 등에 의한 감염병, 생물학적 위험, 태풍, 화산

폭발, 기근과 식량안보, 산불, 홍수, 가뭄, 기온의 급격한 변화, 해일 등이 

모두 포함된다.23) 

19) IFRC, “Guidelines for the Domestic Facilitation and Regulation of International 
Disaster Relief and Initial Recovery Assistance,” (Geneva, 2007), Guidelines 2. 
Definition: “Disaster means a serious disruption of the functioning of society, 
which poses a significant, widespread threat to human life, health, property 
or the environment, whether arising from accident, nature or human activity, 
whether developing suddenly or as the result of long-term processes, but 
excluding armed conflict,”<http:// www.ifrc.org/docs/idrl/I1020EN.pdf>. 

20) 동 가이드라인 제1항 제4호는 무력충돌로 인한 상황을 제외함을 명시하고 있다. 
“These Guidelines are not intended to apply to situation of armed conflict or 
to disasters that occur during armed conflict, or to imply changes in any rules 
governing relief in those contexts.”

21) ASEAN Agreement on Disaster Management and Emergency Response, Article 
1(3): “a serious disruption of the functioning of a community or a society 
causing widespread human, material, economic or environmental losses.”

22) IFRC, “Annotations to the Draft Guidelines for the Domestic Facilitation and 
Regulation of International Disaster Relief and Initial Recovery Assistance,” 
(2007), p. 7, <http://www.ifrc.org/PageFiles/125652/annotations.pdf>.

23) 박기갑, “국제재난법에 관한 보편적이며 포괄적인 국제조약은 존재가능한가?”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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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국제재난경감전략기구(UN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UNISDR)에서는 재난을 발생 원인에 따라, 자연재난과 인

위재난으로 분류하고, 자연재난에는 지진, 화산폭발, 산사태, 눈, 태풍, 

가뭄 등 자연현상에 기인한 재해를, 인위재난에는 시설물사고, 화재, 폭발, 

오염, 원자력사고, 전쟁, 소요사태 등 인간의 잘못된 기술이용 혹은 부주

의로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동기구가 2009년 작성한 

용어집에 따르면, 재난(disaster)이란 “위해한 사건이 노출의 조건, 취약

성 및 (대응)능력과의 관계 속에서, 인명, 물질, 경제적 및 환경적 손실 

및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 정도를 불문하고 공동체 또는 사회기능의 심각

한 혼란 상태”를 의미한다.24) 이처럼 재난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는 2000년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에서 채택

된 ｢민간방위지원 골격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Civil Defence 

Assistance)｣에서의 정의와 같이 재난이 “생명, 재산 및 환경이 위태로운 

예외적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25) 

2016년 유엔 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하고 현재 제2회독을 마친 후 

국가들에게 열람중인 ｢재난시 인(人)의 보호에 관한 초안 규정｣ 제3조 

(a)항에서는 동 초안규정에서의 재난이란 “광범위한 생명의 손해, 극심

한 인간의 고난 및 고통 또는 대규모의 물질적 또는 환경적 손해로 인하여 

사회기능의 극심한 혼란을 일으키는 결과를 낳는 비참한 사건 또는 사건

의 연속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26) 이러한 정의와 관련해 유엔 국

24) UNISDR, “2009 UNISDR Terminology on Disaster Risk Reduction,” (Geneva: 
United Nations, 2009), p. 9, “A Serious disruption of the functioning of a 
community or a society at any scale due to hazardous events interacting with 
conditions of exposure, vulnerability and capacity, leading to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human, mater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losses and 
impacts,” <http://www.unisdr.org/we/inform/publications/7817>.

25) Framework Convention on Civil Defence Assistance 2000, Article 1 (c): 
“‘Disaster’ is an exceptional situation in which life, property or the 
environment may be at risk,” <http://www.ifrc.org/Docs/idrl/I319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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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위원회(ILC)는 재난을 사건 자체가 아닌 어떠한 사건의 결과를 바탕

으로 정의한 탐페레 협약의 방법론을 검토한 후, 다수의 협약 및 관련 개

념 정의를 고려했으며, 법적 정의로는 구체적인 사건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한다.27) 한편 제3조의 규정만으로는 여기

서의 재난의 의미가 무력충돌의 상황을 포함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그

러나 초안 제18조 제2항에서 “동 초안은 국제인도법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함으로써, 무력충돌 상황을 배제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28)  

이 밖에도 재난에 관한 다수의 국제문서들이 있지만 ‘재난’의 정의를 

위한 접근방식은 다양하다.29) 원자력 긴급 상황 또는 기름오염과 같이 

구체적인 재난 유형을 특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연재해나 산업재난과 

같이 분류를 하는 경우도 있다.30) 대부분의 관련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것은 무력충돌과 관련된 재난의 상황은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력충돌의 상황은 특별법(lex specialis)에 해당하는 인도법이 

적용되는 경우로, 재난대응에서의 주체 및 한계 등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

서 이해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2003년 국제법학회(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IDI)가 채택한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 

26) ILC, Draft Articles on the Protection of Persons in the Event of Disasters, with 
Commentaries (2016), Article 3 (a): “‘Disaster’ means a calamitous event or 
series of events resulting in widespread loss of life, great human suffering 
and distress, mass displacement, or large-scale material or environmental 
damage, thereby seriously disrupting the functioning of society.” 

27) Ibid., Commentary, para. 3. 
28) 박기갑, “재난시 인간보호(Protection of persons in the event of disasters) 2014년 

제1회독 초안 채택과 그 의미,” 국제법 동향과 실무, 통권 제33호 (2014), p. 10.
29) 다수의 양자 및 다자협약에서의 재난의 개념 정의에 관해서는, 유엔 사무국에서 마련한 

용어집(glossary)을 참고. Protection of persons in the event of disasters, 
Memorandum by the Secretariat, Addendum UN Doc. A/CN.4590/Add.1 (26 
February 2008), pp. 5~8.

30) IFRC, “Law and Legal Issues in International Disaster Response: A desk Study,” 
(2007),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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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에 나오는 재난 개념의 경우 재난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국제적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 상황까지를 포괄하고 있다.31)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국가들이 합의한 양자 및 다자 조약상의 재난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는 대부분 무력충돌의 상황을 배제하고 있다.32) 

(2) 재난에 관한 국내법상 정의

개별국가마다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내법에서 ‘재난’을 정의하고 있지만, 이러한 실정법적 

정의 역시 일정부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내법에서는 대부분 ‘재난’을 

구체적인 ‘재해’의 유형을 열거하는 것으로 정의를 대신한다. 대한민국

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

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각목으

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구분하고 있다. (가)목의 자연재난으로는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나)목의 사회재난으로는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
31) 유엔 국제법위원회(IDI)가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에 관한 결의에

서 언급한 ‘재난’의 개념: “재난이란 인간의 생명･건강･신체의 일체성 또는 잔혹하며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 또는 여타 기본적 인권 내지 
주민의 필수적 요구를 위협하는 비참한 사태이다. 재난의 발생 요인을 세 가지로 구분한
다. 즉 자연적 원인(가령 지진 화산 폭발, 태풍, 폭우 산사태, 가뭄, 화재, 전염병 등), 인간
이 만든 재해로서 산업재해(가령 화학, 원자력 사고 등), 무력충돌 내지 폭력 사태로 말미
암은 재해(가령 국제적 비국제적 무력충돌, 국내적 소요 또는 폭력, 테러행위 등) 등이다.”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Resolution, Sixteenth Commission (Humanitarain 
Assistance), Bruges Session-2003, (2003), <http://www.idi-iil.org/app/uploads/ 
2017/06/2003_bru_03_en.pdf>.

32) 자세한 내용은, 박기갑, “국제재난법에 관한 보편적이며 포괄적인 국제조약은 존재가
능한가?” pp. 70~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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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분리해 예시하고 있다. 한편, 상기 재난에서 

나오는 ‘재해’의 개념정의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찾을 수 있는데, 동

법에 의하면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의미하며(제2조 제1호), 자연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

여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한다(제2조 제2호)고 한다.33) 

북한의 경우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에서 재난이 아닌 ‘재해’를 정

의하고 있다. 2014년 6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6호

로 채택된 동 법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재해란 큰물, 폭우, 태풍, 해일, 

지진, 화산활동 같은 재해성자연현상이나 그밖의 요인으로부터 발생하

는 인명피해, 농경지의 침수, 산사태, 건물, 시설물의 붕괴, 전력, 교통운

수, 통신, 상하수도망체계의 마비, 환경의 오염, 전염병의 전파 같은 각종 

피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북한의 재난방지 분야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동 법은 재해를 자연재해와 사회재해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

며, 열거된 재해의 범위가 남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

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은 유사하다. 한편 북한의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은 재해를 정의하면서 인명피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재난 

시 북한주민 보호와 관련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33) 자연재해대책법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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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남북한 재난기본법상의 재난/재해 개념 비교

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북한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 

제2조

자연
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큰물, 폭우, 태풍, 해일, 지진, 
화산활동 같은 재해성자연현상
이나 그 밖의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인명피해, 농경지의 
침수, 산사태

사회
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건물, 시설물의 붕괴, 환경오염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전력, 교통운수, 통신, 
상하수도망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전염병 전파

출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연구진 정리.

나. ‘재난관리’의 의미 및 범위

오늘날 재난에 대한 대응은 긴급구호의 단순한 ‘대응’이 아닌 사전적 

예방 및 대비, 사후적 복구까지 포함하는 ‘관리’의 성격을 띤다. ‘재난관리

(disaster management)’란 재난 발생 이후의 대응단계와 복구단계까

지를 포함하여 위기상황에 대한 인도적 측면의 모든 문제를 다루는 자원

과 책임의 조직 및 관리라고 정의될 수 있다.34) 여기에는 재난을 예방 및 

완화하고, 재난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대비하며, 재난 발생 시 이에 

대응하고, 재난으로부터 복구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재난관리에서는 이

러한 과정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상호 영향을 미치며, 하나

의 관리 속에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작동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한민국

34) IFRC, “About Disaster Management,” <http://www.ifrc.org/en/what-we- 
do/disaster-management/about-disaster-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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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3항 역시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

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재난의 예방 및 완화 과정은 재난 발생요인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안전기준을 설정한다거나, 재난요인을 제거하고 위험노출을 감소시

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재난의 대비는 재난의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준비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재난을 예측하고, 가능한 예방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을 

완화시키고, 재난의 결과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대응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재난의 대비는 재난대응 시 관련 행위자들의 효과적이고 현실

적인 협조 체계를 수립하는 토대를 마련할 뿐 아니라, 불필요하게 중첩되는 

노력을 방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35) 세부적으로 재난대비에는 

재난종류별 대응훈련을 마련한다거나, 표준 운영절차를 확립하여 사전 

조정과 협조를 확보하는 과정, 재난대응에 있어서의 자원을 확보하는 조

치가 포함된다.  

재난의 대응은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하고, 가능한 자

원(인력, 자원 및 기타 재원)을 동원하며, 조직적으로 네트워크를 활용함

으로써 초기 영향을 완화시키고, 피해를 입은 공동체의 필요를 파악하는 

과정을 포함한다.36) 재난대응에 있어 가장 주요한 목적은 긴급한 위험으

로부터 사람을 구호하고, 생존자들의 정신적･신체적 안정을 찾게 하는 

것이다. 재난대응에는 긴급구호 지원이 포함되며, 급수 및 전기와 같은 

기반시설의 복구를 포함한다. 재난대응의 기간은 재난의 규모에 따라 달

라지지만, 일반적으로는 재난 발생 직후 1개월에서 6개월까지의 대응 조

치를 의미한다. 

재난의 복구는 재난대응의 긴급구호 이후의 과정으로, 재난으로부터 

35) IFRC, “Preparing for Disasters,” <http://www.ifrc.org/en/what-we-do/disaster- 
management/about-disaster-management/>.

3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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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복구상황을 

점검･관리하는 과정,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복구지원을 하는 과정, 발생 

원인을 분석･평가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모두 포함된다.37) 세부적으로는 

이재민들의 주거를 복구하고, 여러 주요한 기반시설들을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며, 향후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재난관리의 사이클을 구성하는 예방 및 완화, 대비, 대응 및 

복구의 과정은 <그림 Ⅰ-1>과 같이 순환적 구조를 이룬다.  

그림 Ⅰ-1  재난관리의 과정

출처: UNOCHA, “Disaster Response in Asia and the Pacific: A Guide to 
International Tools and Services,” (Bangkok: OCHA ROAP, 2013), p. 7, 
<http://interactive.unocha.org/publication/asiadisasterresponse/index.html>.

37) IFRC, “From Crisis to Recovery,” <http://www.ifrc.org/en/what-we-do/disaster- 
management/from-crisis-to-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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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의 범위

앞서 상기한 바와 같이 ‘재난’에 대한 이해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실제 대응에 있어서도 자연재난과 이후의 사회재난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며,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어느 한 유

형의 재난으로 범위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재난을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논의로 들어가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재난의 개념에 있어서는 2016년 유엔 국제법위원회(ILC)가 채

택한 “광범위한 생명의 손해, 극심한 인간의 고난 및 고통 또는 대규모의 

물질적 또는 환경적 손해로 인하여 사회기능의 극심한 혼란을 일으키는 

결과를 낳는 비참한 사건 또는 사건의 연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

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한편 유엔 국제법위원회(ILC)의 

접근방식과 같이 이 연구의 재난의 범위에는 무력충돌로 인한 결과적 상

황은 제외하기로 한다.

실제 북한의 맥락에서 논의되는 ‘재난’은 단순한 자연재난이나 사회재

난뿐 아니라 사회적 소요나 급변상황, 대량 탈북 내지 내전의 상황까지 

고려하는 경우도 많다. 재난을 “뜻밖에 일어난 재앙과 고난”과 같이 결과

적으로만 정의할 때, 다양한 원인을 불문하고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것

도 사실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응에 있어서는 분명 자연재난과 사회재

난과 같은 물리적 측면에 원인을 둔 재난과 정치적인 상황에 기초한 사회

적 소요나 급변상황에 대한 대응은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여러 ‘재난’의 원인 중 대한민국 국내법에서의 재난의 정의에 따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기초한 상황을 한정하여 연구범위를 제한함을 

밝힌다. 즉, 자연재난에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재난을, 사회재난에는 화재, 붕괴, 폭발 및 환경오염사고 등 규모 

이상의 재난과 그로 인한 국가기반시설의 마비, 그리고 감염병의 확산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한편 사회재난에 해당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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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시설 관련 재난38)이나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백두산 화산폭

발39) 등에 따른 잠재적 재난의 위험 역시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

나 아직까지는 관련된 국제사회의 대응이나 협력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

펴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는 수문기상학적 재난을 보다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재난관리’ 차원에서의 국제적 

협력 및 남북협력의 방안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북한 재난과 

관련한 국제 및 남북협력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해서는 예방 및 완화, 대비, 

대응, 복구, 재건의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며, 북한의 재난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완화 및 예방할 수 있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방안 및 남북

협력방안 등을 다각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3. 연구방법 및 구성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북한 재난과 관련한 문헌연구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 국내외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진행되었다. 북한 재난 발생 현황 및 

대응체계는 북한 재난에 관한 국제 인도기구의 통계자료 및 국내외 언론, 

북한의 주요 재난 관련 법규 및 조선중앙통신 및 로동신문의 북한 원문 

자료를 참고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 현황에 있어서는 유엔인도지원조

정국(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UNOCHA) 

및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의 공개자료, 북한지원에 관한 주요 국내외 

논문 등을 참고했다. 남북협력에 있어서는 통일부 및 관련 부처의 자료, 

38) 관련 연구로는, 윤기돈, “북핵 시설의 재난 가능성과 핵 위험의 이해,” 민족화해협력범
국민협의회, 북한의 자연재해와 재난, 남북협력을 모색한다 (민화협 긴급 정책토론
회 자료집, 2011.05.26.), pp. 48~59. 

39) 관련 연구로는, 정기웅, “백두산 화산재해와 북한 급변사태에 관한 소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8권 제4호 (2014), pp. 233~254; 박정란･강
동완, “백두산 화산 폭발에 의한 탈북: 향방과 대비,” 국방연구, 제54권 제3호 (2011), 
pp. 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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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의 선행연구 등을 참고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장인 서론에서는 먼저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및 범위를 검토함으로써 전반적인 연구의 

범위를 제시하도록 한다. 제2장에서는 북한의 재난 발생 현황 및 대응체

계를 분석･평가한다. 북한의 재난 발생 유형 및 특징을 자연재난, 사회재난, 

복합재난 및 기후변화의 영향을 통해 살펴보고, 북한의 재난 관련 법제 

및 기구 현황을 현재 수집 가능한 법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국제적인 

재난 지표를 통해 북한의 재난대응 능력을 살펴보고, 북한 문헌(로동신문 

및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한의 내부적인 재난대응 사례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를 살펴본다. 

먼저 재난협력에 관한 국제원칙과 재난 관련 협력 의무의 내용을 이론적

으로 검토한 뒤 유엔 및 재난대응 인도적 기구의 역할을 살펴본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재난협력 사례를 통해 국제적 협력방안을 위한 시사점

을 도출하고, 국제사회의 재난협력의 주요 영역을 살펴봄으로써 국제적 

차원의 북한 재난협력 과정에서의 대한민국 역할을 모색한다. 제4장에

서는 남북한 차원에서의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를 살펴본다. 먼저 

남북한 재난협력의 필요성 및 근거를 살펴보고, 기존의 남북한 재난협력 

사례 및 동서독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남

북한 재난협력의 기본방향 및 분야별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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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북한지역에서의 재난 발생 현황 및 대응체계를 분석･평가

한다. 먼저 북한지역의 재난 발생 유형 및 특징을 살펴보고, 이어 북한의 

재난 관련 법제 및 기구를 분석한 후, 북한의 재난대응 능력에 관한 주요 

지표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북한의 재난대응체계를 평가한다. 

본 장은 북한이 독자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능력과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지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한다.

1. 북한 재난 발생 유형 및 특징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가중된 

형태의 복합재난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북한지역 

재난 발생 현황과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자연재난

2001년부터 2015년까지의 15년 동안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자연재난 

현황을 심층 조사･분석한 국내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최근 15년간 가

장 많이 발생한 자연재난은 지진, 호우, 황사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40) 지

진의 경우 황해북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지만 지진 규모가 낮은 편이

라서 아직까지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41) 

실제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난 유형 중 매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홍수와 가뭄이다. 이는 북한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의 2016년 세계 재난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재난 중 인명 피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유형

은 홍수(830,951,000명), 가뭄(587,905,000명), 폭풍우(310,457,000명) 

40) 강택구 외, 통일 대비 북한지역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자료 구축과 남북협력 방안 연구
(Ⅰ) (세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pp. 25~29, p. 49.

41) 위의 책, p. 25,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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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나타났다.42) 같은 시기 북한은 재난으로 인해 1,333명의 사망자

가 발생했으며, 약 23,407,149명43)이 인명 피해 및 손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44) 

2016년 12월 벨기에 루뱅대학교의 재난역학연구소(Centre for 

Research on the Epidemiology of Disasters: CRED)가 발표한 국

가별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예비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북한에서 자연재해로 목숨을 잃은 북한주민은 598명으로 중국(1,151

명), 인도(884명), 에콰도르(686명) 다음으로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

다.45) 또한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수는 2.39명으로, 이 역시 아이티(5.56

명), 피지(5.16명), 에콰도르(4.25명)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재난

역학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8월 29일 홍수로 538명이 목숨을 잃었고, 

30일 태풍으로 60명이 추가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된다. 2016년 수해는 

60년만의 최악의 큰물피해로 기록되며, 주민 약 60만 명에 영향을 줬다

고 추정된다. 이어 온 태풍으로 인해 함경북도 주민 약 4만 500여 명이 

이재민이 되었다. 

<표 Ⅱ-1>은 벨기에 루뱅대학교의 재난역학연구소가 조사한 2007년

부터 2016년까지 북한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통계이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EM-DAT46)에 기록된 북한의 자연재해 17건 중 홍수가 10건

으로 가장 많았고, 태풍 5건, 가뭄 2건 순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 중 사망

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1~3위가 홍수로 인한 피해(2007년 610명, 

42) IFRC, World Disaster Report 2016 (Geneva: IFRC, 2016), p. 240.
43) Ibid., p. 258. 
44) 해당 숫자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모든 자연재해, 즉, 가뭄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규모를 포함한다. 
45) CRED, “2016 Preliminary Data: Human Impact of Natural Disasters,” (December 

2016).
46) EM-DAT는 1900년부터 최근까지 세계의 재해발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연, 기술재

해의 글로벌데이터베이스로써 국가단위 재해의 지리적, 시간적, 사회경제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며, 추정되는 손실은 당해 연도의 미화(1,000USD)로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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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지역 재해 유형
사망자
(명)

피해자
(명)

손실
(천 달러)

2007.8.7.
~ 8.25.

강원도, 황해북도,
함경남도

홍수/하천홍수
/산사태

610 1,170,516 300,000

2007.9.17.
~ 9.25.

황해북도, 황해남도
폭풍/열대성 

사이클론/홍수
1,549

2010.7.27.
~ 8.8.

흥남시(함흥지역, 함경남도) 홍수/하천홍수 17,000

2010.8.21.
~8.21.

평안북도, 평안남도, 장강도, 
함경남도, 황해남도, 강원도

홍수/하천홍수 38,735

2010.9.2.
~ 9.2.

함경북도, 함경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개성시, 강원도, 
평안남도, 평양시

폭풍/열대성 
사이클론/홍수

/산사태
20 40,000

2011.6.23.
~ 7.16.

황해남도, 황해북도, 개성시, 
함경남도

홍수/하천홍수
/산사태

30 21,160

2011.7.25.
~ 7.28.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개성시

홍수/하천홍수 34 29,933

2011.8.7.
~ 8.9.

황해남도(벽성, 해주, 청단, 
배천, 봉천 등), 황해북도(서흥), 
개성시, 평안남도

폭풍/열대성 
사이클론/홍수

10 6,499

2012.4.00
~ 00.00.

양강도, 자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가뭄/식량부족 3,000,000

2012.7.16.
~ 7.29.

평안남도(개천, 순천, 성천, 
신양, 회창), 평안북도(구장, 
운산, 태천, 삭주, 창성, 동창, 
태관), 황해남도(신천, 안악, 
재령), 황해북도(은파), 강원도 
(원산, 안변, 고성, 판교) 

홍수/하천홍수
/산사태

88 93,089 11,400

2016년 538명, 2012년 88명)였으며, 4~5위가 폭풍(태풍)47)으로 인한 

피해(2016년 60명, 2012년 59명)이며, 대부분의 폭풍은 홍수와 산사태

를 수반해 피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표 Ⅱ-1  2007년~2016년 북한 자연재해발생 및 피해 현황

47) 여기서 폭풍(Storm)은 열대성 저기압(Tropical Depression), 태풍(Typhoon)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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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지역 재해 유형
사망자
(명)

피해자
(명)

손실
(천 달러)

2012.8.28.
~ 8.30.

함경북도, 함경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양강도

폭풍/열대성 
사이클론/홍수

59 44,461

2013.7.12.
~ 7.23

자강도(동신군), 평안남도, 
평안북도, 강원도, 황해북도, 
함경남도

홍수/하천홍수
/산사태

51 648,690

2015.6.00
~ 7.00

황해남도, 황해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평양시

가뭄 18,000,000

2015.8.1.
~8.5.

평안남도(대동, 덕천, 개천), 
황해북도(평산), 황해남도 
(해주, 벽성, 봉천), 
함경북도(김책, 길주, 명천, 
화대, 선봉, 나진), 자강도 
(강계, 회천, 전천, 송원, 고풍)

홍수/하천홍수 33 3,541

2016.8.29.
~ 9.6.

함경북도 홍수/하천홍수 538 600,000 61,000

2016.8.30.
~ 8.30.

함경북도(무산, 회령)
폭풍/열대성 

사이클론/홍수
60 103,865

2016.7.22.
~ 7.24.

홍수 14

출처: 재난역학연구소(CRED), EM-DAT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정리.

국내 선행연구 결과 호우 피해를 발생시키는 태풍, 호우, 홍수(큰물)는 

시기적으로는 6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적

으로는 황해북도와 강원도, 평안남도, 황해남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강원도에서 누적 피해가구 수가 가장 많으며, 평안남

도의 사망･실종자, 부상자, 이재민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48) 호우 피해가 여름에 집중되고, 지역적으로 황해남북도와 

강원도, 평안남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은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비

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49)

48) 강택구 외, 통일 대비 북한지역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자료 구축과 남북협력 방안 연구
(Ⅰ), pp. 25~32, pp.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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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연재난의 특수한 형태로서 백두산 화산폭발 가능성이 지속적

으로 제기되고 있다. 2002년 이후 백두산 지역에서의 지진의 빈도와 규

모가 커지면서 백두산 화산 폭발 가능성 및 파급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였다. 2002년 6월 중국 동북부 왕청(望城)현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한 후, 같은 해 백두산에서 지진의 빈도가 크게 증가하였고, 2010년 

2월 18일 두만강 하구인 동해 해저 지각(地殼)에서 진도 6.9의 지진이 

발생한 이래 백두산에서 지진빈도가 잦아졌다.50) 우려되는 것은 백두산 

화산 폭발의 영향이다. 북풍과 북서풍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겨울철의 경우 

북한 북동부와 대한민국의 울릉도 및 독도 인근의 동해지역, 나아가 일본 

홋카이도 등에 화산재가 도달하며, 화산재는 사람의 시계(視界)를 차단

하고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남동풍이 주를 이루는 여름철의 

경우 북한 북동부, 중국 북동부 및 러시아 남동부 지경으로 확산이 이루

어질 수 있다.51) 시뮬레이션 결과 화산재가 북한지역 3개도와 27개 시군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온의 화산재로 동식물에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52) 백두산 화산 폭발은 북한

과 주변 국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동식물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한

반도 주변4국의 안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규모 화산 분화

로 인해 북한에서 대규모 탈북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53) 이에 대한 대

응이 필요하다.54) 북한 핵실험에 의한 백두산 폭발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49) 명수정 외, 북한의 자연재해취약지 추정 및 남북협력 방안 연구 (서울: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08), pp. 36~37.

50) 김남신, “시뮬레이션에 의한 백두산 화산분출 영향범위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7권 제3호 (2011), p. 351.

51) 최준영, “백두산 화산분출 가능성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217호 
(2011), p. 3.

52) 김남신, “시뮬레이션에 의한 백두산 화산분출 영향범위 분석,” p. 354.
53) 최준영, “백두산 화산분출 가능성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 p. 3. 
54) 정기웅, “백두산 화산재해와 북한 급변사태에 관한 소고,” 국제지역연구, 제18권 제4호 

(2014), pp. 233∼254; 박정란･강동완, “백두산 화산 폭발에 의한 탈북: 향방과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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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고 있다.55) 그러나 현재로서는 백두산이 언제 폭발할지, 폭발한다

면 그 피해규모는 어느 정도 될지,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백두산 화산 

폭발은 남북한과 한반도 주변 국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관련 국가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 재산 등 사회, 경제, 안보, 인권 등 여러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남북한과 주변 국

가들이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통해 백두산 화산폭발의 예측가능성을 높

이고, 실제 폭발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상황별 대응과제 및 매뉴

얼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56)  

나. 사회재난

남한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북한의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

법｣은 공통적으로 감염병 또는 전염병 전파를 재난의 범주 가운데 규정

하고 있다(<표 Ⅰ-1> 참조).57) 대표적인 북한의 감염성 질환은 결핵, 말

라리아, B형간염이다. 결핵의 경우, 현재까지 북한에서 국가 단위의 결

핵 실태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다. 2016년 6월 북한 보건성이 세계보건기

구(WHO)의 기술지원 아래 처음으로 국가 결핵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

나 아직까지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58) 다만, 2015년 북한 내 결핵으

로 인한 사망자 수는 15,000명이었으며, 결핵환자는 14만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2014년 북한의 결핵 유병률은 인구 

국방연구, 제54권 제3호 (2011), pp. 81∼104.
55) “北핵실험, 백두산 화산폭발 가능,” 사이언스타임즈, 2016.02.18., <www.science 

times.co.kr>.
56) 이와 관련하여서는, 박재은･김혜원, “백두산 화산폭발 시나리오 개발 및 상황별 대응과

제 도출,”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5권 4호 (2015), pp. 97∼106 참조.
57) 다만, 남한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감염병 또는 전염병 전파에 따른 피해를 재난

으로 간주하는데 비해 북한의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은 전염병 전파 그 자체를 재
해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58) 신희영 외, 통일 의료: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과 통합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pp. 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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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명당 561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훨씬 높을 것으로 분석

된다. 1999년∼2006년 남한으로 유입한 북한이탈주민 7,722명을 전

수 조사한 바 있는데 그 결과 활동성 결핵 유병률이 인구 10만 명당 

1,127명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59) 말라리아의 경우, 북한주민 1,100

만 명이 말라리아 유행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말라리아 감염 위험에 노출

되어 있다. 북한에서 매년 1만 건 이상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데 <그림 Ⅱ-1>과 같이 개성시, 황해도, 강원도, 평안도 남북 접경지역이 

발생 빈도가 높다. 이는 말라리아가 남한주민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는 점에서 말라리아 매개 모기 퇴치를 위한 남북한의 협력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말라리아 방역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이 중

단된 후 남측 말라리아 환자가 증가하였던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60) 

그림 Ⅱ-1  북한 말라리아 유행지역(2015년)

출처: WHO, World Malaria Report 2015 (France: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 p. 107.

59) 위의 책, pp. 94∼95.
60) 신영전, “북한의 주요 전염병 실태와 방역사업 지원 방향,” 북한의 자연재해와 재난, 

남북협력을 모색한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긴급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1. 
05.26.),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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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의 경우, 북한에서 표면항원(HBsAG) 유병률은 1980년∼

1999년 10%에서 2000년∼2010년 4.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건강조사에 의하면 실질적인 유병률은 9%∼

11%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61) 결핵, 말라리아, B형간염 외에도 북

한지역에서 신종플루,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조류독감, 구제역 

등의 전염병이 간헐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62) 그러나 구체적인 통계는 알

려지지 않고 있다.

남한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북한의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

법｣은 공통적으로 건물이나 시설물의 붕괴를 사회재난의 사유로 규정한

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끊임없이 속도전을 전개하고 있다. 김일성 시

대의 ‘천리마속도’에 이어 김정일 시대에는 ‘희천속도’가 등장하였고, 김

정은 시대에는 ‘평양속도’와 ‘마식령속도’가 새로운 구호로 등장하였다. 

최근에는 ‘만리마속도’ 구호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북한은 속도전을 

통해 여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건설, 평양 10만호 건설 등을 추진하며 

이를 김정은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속도전의 부작용으로 건

물 붕괴 등 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2014년 5월 18일 평양의 아파트 

붕괴는 대표적인 사고이다. 북한의 건물이나 시설물 붕괴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발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해서 속도전을 몰아붙일 

경우 붕괴사고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속도전에 동원된 

북한주민들도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함은 자명하다.  

61) 이는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남한의 평균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율이 4%미만인 것과 
비교할 때 약 3배 가까지 차이가 나는 수치이다. 신희영 외, 통일 의료: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과 통합, p. 105.

62) 신영전, “북한의 주요 전염병 실태와 방역사업 지원 방향,”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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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복합재난: 기후변화의 영향

복합재난(complex disaster)에 대해서는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재난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재난 양상의 변화에 따라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일부 재난의 유형을 ‘복합재난’으로 규정하고 있

다. 공통된 용어로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사회 각 영역의 상호

의존성(interdependency)으로 인한 재난의 연쇄적 확산을 복합재난

의 특징으로 보고 있다.63) 한 연구에서는 한 재난과 다른 재난과의 관계

에 따른 동시성(simultaneity)과 연속성(continuity)을 복합재난의 요

소로 제시한다.64) 사회의 첨단화･고도화에 따라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이 

제2차 재난을 야기하는 상황을 일컫기도 한다.65) 한편, 하나의 원인에서 

시작되지만 그 피해는 인명, 사회기반시설 붕괴, 공공 서비스 마비 등 복

합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복합재난이라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66) 재난

유형 간의 인과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특징으로 하며, 자연재난으

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재난을 복합재난이라 서술하는 경우도 있다.67) 복

합적인 원인에 주목하여, 사회적, 기술적, 자연적 요인이 얽혀 있어 과거

와 같이 자연재난과 인위적 재난으로 단순히 분류할 수 없는 재난을 복합

재난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68) 한편, 복합재난을 인도적 위기의 속성을 

반영한 기술적･정책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자연재해가 정치･사회 및 

63) 정지범 외, 대형복합재난 법적기반 구축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15), p. 40. 
64) 하각천, 복합재난의 취약성 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pp. 32~35.
65) 이재은･이우권, “한국의 복합재난 대응과 위기관리체계 발전방향,”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 제9호 (2014), p. 26.
66) 안철현 외, 대규모 복합재난대비 체계적인 훈련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연구보고서, 

2011), pp. 14~15. 이에 따른 대표적인 복합재난의 예는 2011년 일본대지진 사례를 
제시한다. 즉, 대지진(1차)으로 쓰나미가 발생(2차)하고, 이로 인해 원전폭발사고가 발
생(3차)함으로써 대형복합재난이 된 경우이다. 

67) 오윤경, Natech 재난관리방안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13), pp. 14~15.
68) 서지영 외, 미래 위험과 회복력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p. I,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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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개별국가의 역량으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

하기 어려운 장기화된 인도적 위기를 초래하는 재난이라고 설명하는 경

우도 있다.69)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북한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자연재

해로 인한 재난은 복합재난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이어지

고 있다. 기후변화는 재난의 빈도(frequency)와 복합성(complexity) 및 

심각성(severity)을 상승시키는, 즉, 재난의 규모를 대규모화 하는 대표

적인 악화요소(aggravating factors)이다.70) 북한의 경우 연평균 기온

은 10년 당 0.45℃ 상승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0.35℃ 상승한 남한에 

비해 1.3배 큰 수치이다. 기후변화는 강수량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1981

년부터 2010년까지의 30년 동안 78mm 내외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

다.71)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

데 연평균 기온의 상승 경향은 남한보다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72)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향후 북한의 자연

재해 피해 가능성이 남한보다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73) <그림 

Ⅱ-2>는 2012년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자료에 의한 1918년부터 2007

년까지의 기후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1918년부

터 2000년까지 북한의 평균기온은 1.9℃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 중의 하나로 기록된다.74) 지역적으로는 

69) 송영훈, “복합 재난, 난민, 강제이주,” p. 375, p. 380.
70) IFRC, “Types of Disasters: Definition of Hazard,” <http://www.ifrc.org/en/ 

what-we-do/disaster-management/about-disasters/definition-of- 
hazard/>.

71) 명수정 외,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 기반구축연구 Ⅲ, p. 17.
72) 위의 책, pp. 17∼18. 
73) 김종선･류민우, “북한의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기상예보 빛 관련 기술에 대한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제13권 제2호 (2009), p. 98 참고. 
74) United Nations, “2017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March 2017), p. 7, 

<https://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DPRK%20Needs% 



Ⅱ. 북한 재난 발생 현황 및 대응체계 45

원산 1.1℃, 평양 1.6℃, 중강진 3.1℃가 상승했다. 이에 따라 평균 겨울

기온은 4.9℃ 상승했으며, 봄에는 2.4℃, 가을에는 0.8℃가 상승했으며, 

겨울은 20여 일 짧아지고, 봄과 여름은 각각 15일씩 길어졌다.75) 실제 

북한에서의 기후변화는 자연자원의 질적 저하로 인한 농업생산력의 악

화 등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76)

그림 Ⅱ-2  북한지역의 기후변화 추이(1918년~2007년)

출처: Ministry of Land and Environment Protection,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nvironmental and Climate Change Outlook (Pyongyang, 
2012) p. 76.

한편 이러한 기후변화는 자연재난적인 요소와 사회재난적인 요소가 

복합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기후변화 그 자체

는 자연현상이라는 점에서 자연재난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기후변화는 

이산화탄소 배출 등 인위적인 요소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재

20and%20Priorities%202017.pdf>.
75) 명수정, “북한의 자연재난 유형 및 특징 - 기후변화 영향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자문

회의, 2017.07.07.). 
76)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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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석탄 개발, 산림 파괴 등의 

인위적인 요소들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후변화는 다시 

홍수와 가뭄 등의 자연적인 요소와 환경문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연

재난과 사회재난이 복합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복합 

요소로 인해 재난의 빈도 및 규모 자체가 상승되고 있다.  

북한의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석탄이다. 

북한은 김일성 시대부터 전력, 철강과 함께 석탄생산을 경제건설의 중요

한 관건 가운데 하나로 제기해왔다.77) 또한 북한에서 석탄은 나무와 함께 

가정에서의 취사와 난방의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도시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발표한 자료

에 따르면 도시의 경우 가정용 취사로 석탄을 이용하는 경우가 63%, 난

방으로 석탄을 이용하는 경우가 82%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78) 한편, 

북한은 중소탄광의 개발과 석탄생산 및 이용을 규제할 목적으로 2014년 

12월 10일 중소탄광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석탄생산 및 이용이 많이 이

루어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북한의 기상이변과 이에 따르는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북한의 산림 황폐화이다.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1970년대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산림병해충, 산불 등의 산림재해와 황폐된 산림에서의 토사유출 

및 반복되는 수해 등으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다. 북한의 산림은 자연 상태

에서의 복원이 어려워 그대로 방치할 경우 황폐화가 점점 더 심해질 가능

성이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79)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기후변

화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토사유출로 인한 농경지 피해 증대로 이어져 

77) 이규창, “북한 녹색성장법제와 남북 조림 CDM사업을 위한 과제,” 기후변화와 녹색성
장: 법제의 성과와 전망 Ⅲ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2), pp. 355~356.

78) Ministry of Land and Environment Protection,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nvironmental and Climate Change Outlook, p. 28.

79) 이규창,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개선방안 예비연구 (서울: 통
일연구원, 2010), p. 13. 



Ⅱ. 북한 재난 발생 현황 및 대응체계 47

북한주민들의 식량난 가중을 초래하고 있고, 북한주민들은 주거지 주변 

산림황폐로 식수원 부족 및 주거지 환경 악화의 문제를 겪고 있다.80)

2. 북한 재난 관련 법제 및 기구

가. 재난 관련 법제 현황

아래에서는 북한의 재난 관련 법규81) 현황을 살펴본다. 시기는 1990년

대, 2000년대, 2010년대로 구분한다. 시기를 이와 같이 구분하는 이유는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 북한의 재난 관련 법제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북한은 ‘~규정’ 형태로 운영하던 법규들을 

1980년대 이후, 특히 1990년대 들면서부터 ‘~법’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1) 재난 관련 법제 개관

첫째, 북한은 가뭄 예방 및 홍수 방지 차원에서 ｢물자원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물자원법｣은 물자원의 보호 및 이용 규제가 법의 목적 가

운데 하나임을 천명하고 있다(제1조). 수해방지와 관련하여서는 ｢물자

원법｣ 외에도 ｢하천법｣, ｢수로법｣, ｢갑문법｣ 등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둘째, 가뭄 및 홍수는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산림보호와 밀접한 관련

이 있다. 북한은 일찍이 1986년 ｢환경보호법｣을 제정하였다. 북한의 다

른 법규의 경우 대부분 1990년대 이후 제정된 것과 비교할 때 북한이 환

경보호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이후 1990년대, 2000년

대를 걸쳐 김정은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환경보호법｣을 개정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북한은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기상법｣, 
｢산림법｣, ｢대기오염방지법｣, ｢환경영향평가법｣, ｢국토환경보호단속법｣ 
80) 이규창, “북한 녹색성장법제와 남북 조림 CDM사업을 위한 과제,” pp. 355~356.
81)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법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필자가 법령이라는 용어 대신 

법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북한에서 법령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규범적 
문건만을 지칭하기 때문이다(북한 헌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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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기오염방지법｣은 김정은의 

최고지도자 등극 이후인 2012년 7월 제정되었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 

역시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 마찬가지로 환경문제를 중시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북한은 이상과 같은 국내법의 정비 외에도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82)과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83)에 가입84)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2008년에는 기후

변화협약 상의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사업승인을 위한 기구도 설립하였다.85)

셋째, 북한은 지진 및 화산피해방지를 위해 2011년 8월 29일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같은 해 12월 21일 한 

차례 개정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경우 지진이 발생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진 규모가 낮은 편이어서 아직까지는 큰 피해가 발생하

고 있지 않다. 북한이 이 법을 제정한 이유는 예방 차원에서 향후 발생할 

지진 피해와 화산 피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진 

및 화산 피해방지 및 구조계획, 감시 및 예보를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서 이와 같은 북한 당국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제1조). 또한, 북한

은 화재방지 및 구조와 관련하여 소방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넷째, 북한은 전염병 예방을 위해 1997년 ｢전염병예방법｣을 제정하

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전염원의 적발, 격리, 전염경로차단, 전염병 

예방접종을 통해 전염병을 소멸시키고 북한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82) 1992년 5월 9일 채택, 1994년 3월 21일 발효.
83) 1997년 12월 11일 채택, 2005년 2월 16일 발효.
84) 기후변화협약: 1994년 12월 5일 승인, 교토의정서: 2005년 4월 27일 가입. 
85) 관련 내용은 이규창, “북한 녹색성장법제와 남북 조림 CDM사업을 위한 과제,” pp. 

359~3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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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제1조). 북한은 

전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이 법 외에 ｢의료법｣, ｢의약품관리법｣, ｢식료품

위생법｣, ｢공중위생법｣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국경

지역에서의 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국경동식물검역법｣과 ｢국경위생

검역법｣을 각각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북한의 전염병 예방 관련 법규

들은 1990년대에 제정되어 2000년대를 걸쳐 김정은이 집권하고 있는 

201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다섯째, 2007년 1월 10일 ｢적십자회법｣이 제정되었다. 적십자회법의 

임무는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구급의료봉사활동, 

전시 상병자들에 대한 의료방조 제공 및 주민들에 대한 보호･구호 사업, 

국제적십자 및 적반월운동의 근본원칙 및 인도주의 관련 법규 보급 등 

적십자 정신의 구현과 관련한 여러 가지 활동을 임무로 하고 있다.

여섯째, 건설 및 건축 관련 법규로는 ｢건설법｣과 ｢건설감독법｣이 있다. 

｢건설법｣은 1993년 12월 10일 제정되어 2000년대와 2010년대에 지속

적으로 개정(수정보충)되었다. ｢건설감독법｣은 김정은 시대인 2014년 

7월 10일 제정되었다. 이 법은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설사고에 대응

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물의 안정성과 질을 담보하며”

라고 규정되어 있는 법의 목적에서 이와 같은 의도가 읽혀진다(제1조). 

북한 ｢건설감독법｣은 건설 설계의 심의와 승인, 건설시공에 대한 감독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일곱째, 북한은 재해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4년 

6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정령으로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이하 ‘북한 

재해방지법’)｣을 제정하였다. 북한 재해방지법은 북한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와 북한주민들의 재산 보호가 법의 목적임을 

천명하고 있다(제1조). 북한 재해방지법은 북한의 재해 관련 분야 법규

들의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항목을 별도로 구분해서 자세히 분석한다. 다

음의 <표 Ⅱ-2>는 북한의 재난 관련 법규 연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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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규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재난 
일반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

2014.6.27. 제정

수해
방지

물자원법
1997.6.18. 제정
1999.1.14. 수정

하천법
2002.11.27. 제정
2004.6.24. 수정보충

2013.7.24.
수정보충

수로법 2004.3.10. 제정

갑문법 2001.3.21. 제정

지진
･

화산

지진･화산
피해방지 및 

구조법

2011.8.29. 제정
2011.12.21. 수정

화재 소방법
2005.2.24. 제정
2011.1.25. 수정보충

전염병

전염병
예방법

1997.11.6. 제정
1998.12.10. 수정

2005.12.13. 수정보충
2014.5.22. 수정보충
2015.1.7. 수정보충

의료법
1997.12.3. 제정
1998.12.10. 수정

2000.8.10. 수정보충 2012.11.20. 수정보충

의약품
관리법

1997.11.12. 제정
1998.12.10. 수정보충

식료품
위생법

1998.7.22. 제정
1998.12.10. 수정

2005.12.13. 수정보충
2008.7.8. 수정보충

2011.12.21. 수정

공중
위생법

1998.7.15. 제정
1998.12.10. 수정

2014.5.22. 수정보충

국경동식물
검역법

1997.7.16. 제정
1998.12.3. 수정

2007.9.26. 수정보충
2008.4.1. 수정보충

국경위생
검역법

1996.1.24. 제정
1998.12.3. 수정

2007.9.26. 수정보충

적십자
활동

적십자회법 2007.1.10. 제정

기상･
기후
변화･
환경

기상법 2005.11.9. 제정

산림법
1992.12.11. 제정
1999.2.4. 수정보충
1999.9.10. 수정보충

2001.10.18. 수정보충
2005.8.2. 수정보충
2008.4.1. 수정보충
2008.8.19. 수정보충

2012.3.13. 수정보충
2014.6.11. 수정보충

표 Ⅱ-2  북한의 재난 관련 법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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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규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09.8.4. 수정보충

대기오염
방지법

2012.7.11. 제정
2013.7.24. 수정보충

환경보호법
(1986.4.9. 제정)
1999.3.4. 수정보충

2000.7.24. 수정
2005.4.19. 수정보충

2011.3.22. 수정보충
2011.8.23. 수정보충
2013.7.24. 수정보충
2014.10.22. 수정보충

환경영향
평가법

2005.11.9. 제정
2007.3.27. 수정보충

국토환경보
호단속법

1998.5.27. 제정
2000.7.24. 수정
2005.12.13. 수정보충

건설
･

건축

건설법
1993.12.10. 제정
1999.1.14. 수정보충

2001.9.27. 수정보충
2002.6.24. 수정보충
2006.9.19. 수정보충
2007.12.11. 수정보충
2009.9.4. 수정보충

2011.10.25. 수정보충
2014.7.23. 수정보충

건설감독법 2014.7.10. 제정

출처: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평양: 법률출판사, 2012)과 법률출
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 (평양: 법률출판사, 2016)을 참조
하여 연구진 정리. 

(2)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

2014년 제정된 북한 재해방지법은 우리 법체계에서 총칙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제1장에서 규정하고 있고, 제2장 재해방지계

획, 제3장 재해성 자연현상에 대한 관측과 경보, 제4장 재해방지물자의 

조성과 공급, 제5장 재해구조 및 복구, 제6장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

에 대한 지도통제 등 6개의 장으로 편제되어 있고 63개의 조문을 두고 

있다.86) 재난관리 내지 재난대응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로 구

분할 수 있다.87)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86) 북한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의 구체적인 조문은 부록 참조.
87) 우리 ｢재난안전법｣은 재난관리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제3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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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지원 및 관련 기술개발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달리 표현하면 재건이

라고 할 수 있다.88) 재난관리 또는 재난대응을 이와 같이 다섯 가지 범주

로 구분할 경우 북한 재해방지법은 관련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북한 재해방지법 제2장에 규정되어 있는 재해방지계획은 재해

예방을 위한 규정들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재해방지법 제4조 제1항은 

“재해위험대상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방지대책을 미리 세우는 것은 재해

방지사업의 기본요구”라고 함으로써 예방원칙을 천명하고, 제2장(재해

방지계획)에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대비와 관련하여 북한 재해방지법 제4조 제2항은 “국가는(북한

은) 재해방지사업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리고 각종 재해에 대한 

경보체계를 더욱 완비하여 재해를 미리 막거나 피해를 최대로 줄이도록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재난대비를 재해방지법 기본원칙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고, 제3장(재해성 자연현상에 대한 관측과 경보)에서 재난대비원

칙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제4장(재해방지물자의 조

성과 공급)도 재해예방과 관련한 규정들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대응과 관련하여 북한 재해방지법은 “재해발생시 충분한 역량

과 수단을 긴급동원하여 즉시적이며 효과적인 구조”를 할 것을 재해구조

의 원칙으로 삼고(제5조), 제5장(재해구조 및 복구)에서 재해구조와 관

련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넷째, 복구와 관련하여서는 ‘효과적이며 즉시적인 복구’ 진행을 원칙

으로 천명하며(제5조), 제5장에서 재해구조와 함께 복구에 대한 내용들

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북한 재해방지법은 재해를 규모에 따라 특급재

해, 1급재해, 2급재해, 3급재해로 구분하고(제3조), 이에 따른 재해구조 

88) 김용섭은 재난 가운데 지진재해대책 법제를 1단계: 예방단계, 2단계: 대비단계, 3단계: 
응급대처단계, 4단계: 복구단계, 5단계: 재건단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김용
섭, “우리나라 지진재해 대책법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지진관련 재난법제의 현황과 
과제 (한국행정학회･한국법제연구원･사법정책연구원 공동학술회의 자료집, 2016),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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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복구의 우선순위와 진행 순서를 규정하고 있다(제37조).

다섯째, 재건과 관련하여 북한 재해방지법은 재건을 기본원칙으로 삼

고 있는 별도의 조문은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과학연구를 강화하고 재

해방지 및 구조･복구와 관련한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을 양성할 것을 

원칙으로 있는 규정(제7조)과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와 관련하여 외국, 

국제기구들과 교류 및 협조를 강화한다는 규정(제8조)은 재난대응 예비, 

대비, 대응, 복구와 함께 재건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재난 관련 기구

현재까지 알려진 북한 법규상 북한의 재난대응 총괄기구는 비상설기

구인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이다(북한 재해방지법 제52조 및 

제53조). 총괄 기구 산하에 농업, 산림, 도로, 강하천, 도시경영, 전력, 건설, 

채취, 보건, 교통운수, 체신, 화학공업, 인민보안 등 필요한 부문에 부문별 

재해방지대책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도(직할시), 시(구역), 군에 지방

재해방지대책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부문별 재해방지대책위원회와 

지방재해대책위원회도 비상설이다(북한 재해방지법 제55조 및 제56조).

재해 관련 분야별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기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해방지와 관련하여 비상설큰물관리지휘부(물자원법, 하천법), 국가

수로지도기관(수로법), 중앙갑문지도기관(갑문법)이 설치되어 있다. 국

가수로지도기관, 중앙갑문지도기관과 관련하여 북한 내각89) 육해운성 

산하에 항만수송운수관리국과 갑문관리국이 설치되어 있다.90) 

둘째, 지진 및 화산과 관련하여 지진･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대책위원

회가 비상설로 설치되어 있다. 또한 북한 내각에 조선지진국과 지진연구

소, 화산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다.91) 소방법은 화재 관련 기구로 산업소

89) 현재 북한 내각은 42개 부서로 7위원회와 31성, 2국, 1원, 1은행으로 조직되어 있다. 
통일부, “북한 권력기구도,” <www.unikorea.go.kr> (검색일: 2017.05.01.).

90) 통일부, 북한 주요기관･단체 인명록 (서울: 통일부, 2015), pp. 96~97.
91) 위의 책,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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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와 군중자위소방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셋째, ｢전염병예방법｣, ｢의료법｣, ｢의약품관리법｣, ｢식료품위생법｣, 

｢공중위생법｣은 중앙보건지도기관을 주무부서로 규정하고 있고, ｢국경

동식물검역법｣과 ｢국경위생검역법｣은 국경검역기관이 검역 기능을 담

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내각에 보건성이 설치되어 있다.92) 또한 

통일부 발간 자료에 따르면 사람과 동식물의 전염병 예방을 위해 내각 

산하에 국가비상방역위원회와 국가수의방역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93) 

넷째, 적십자활동을 위해서는 조선적십자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94) 

조선적십자회는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의 회원사이다. 북한의 조선적십

자회는 중앙위원회95)와 도(직할시), 시(구역), 군 차원의 산하조직이 있다.

다섯째, 기상 및 기후변화, 환경보호와 관련하여서는 기상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기관이 관련 법규에 규정되어 있다.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북한 내각에 국토환경보호성이 설치되어 있으며,96) 기상과 관련하여 내

각에 기상수문국이 설치되어 있다. 기상수문국이 내각의 어느 부서 산하

인지는 확실치 않다.97) 

여섯째, 건설과 관련하여서는 북한의 관련 법규인 ｢건설법｣과 ｢건설

92) 통일부, “북한 권력기구도,” <www.unikorea.go.kr> (검색일: 2017.05.01.).
93) 통일부, 북한 주요기관･단체 인명록, pp. 126~127.
94) 북한의 조선적십자회는 1946년 11월 21일 평양에 설립되었다. 본사 외 시, 도 단위에 14개 

지사와 군 단위에 195개 지역사무소가 설립되어 있으며, 직원은 158명으로 알려져 있다. 
95) 중앙위원회는 적십자대회를 4년마다 개최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4년간의 사업계획

과 전략 및 예산을 승인한다. 
96) 북한에서 환경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던 기구는 1986년 제정된 ｢환경보호법｣상

의 비상설기구인 국가환경보호위원회였다. 1996년에는 정무원 산하에 국토환경보호
부가 설치되면서 중앙부처급으로 격상되었다. 1998년 9월에는 도시경영부와 국토환
경보호부를 결합하여 도시경영 및 국토환경보호성으로 통합･개편되었다가 1999년 도
시경영성과 국토환경보호성으로 분리되었다. 강광규･추장민･정진숙, “환경분야,” 통
일정책연구협의회, 북한 분야별 실태분석 및 향후 대북정책 추진방향 (서울: 통일정
책연구협의회, 2009), p. 227.

97) 통일부 발간자료에 따르면 기상수문국은 내각의 기타 기구로 구분되어 있다. 통일부, 
북한 주요기관･단체 인명록, pp. 141~142.



Ⅱ. 북한 재난 발생 현황 및 대응체계 55

구분 법규 주무부서 유관기관

재난 
일반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재해방지대책위원회
(비상설)

국가계획위원회,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 중앙재해방지사업지도기관

수해
방지

물자원법
큰물관리지휘부

(비상설)
중앙환경보호지도기관

하천법 큰물관리지휘부
국가계획기관, 국토환경보호기관, 
도시경영기관

수로법 국가수로지도기관
국가계획기관, 노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과학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갑문법 중앙갑문지도기관 국가계획기관, 노동행정기관

지진
･

화산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지진･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대책위원회

(비상설)

지방 지진･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대책위원회
국가계획기관, 국토환경보호기관, 
전력공업기관, 체신기관, 재정은행기관, 
지방인민정권기관

화재 소방법
산업소방대, 

군중자위소방대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 교육기관, 
과학연구기관

전염병

전염병예방법 중앙보건지도기관
국가계획기관, 노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화학공업기관, 교통운수기관, 재정은행기관,
의학과학연구기관 및 해당 교육기관

의료법 중앙보건지도기관
전문의사인정위원회, 국가계획기관, 
노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화학공업기관, 
재정은행기관

의약품관리법 중앙보건지도기관
국가계획기관, 노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식료품위생법 중앙보건지도기관
국가계획기관, 중앙식료일용공업지도기관, 
과학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공중위생법 중앙보건지도기관 과학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국경동식물 국경검역기관 -

감독법｣에 건설감독기관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북한 내각 산하의 국가

건설감독성으로 판단된다. 

표 Ⅱ-3  북한 법규상의 재난정책 관련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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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규 주무부서 유관기관

검역법

국경위생검역법 국경검역기관 중앙보건지도기관

적십자
활동

적십자회법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도(직할시), 시(구역), 군 산하조직

기상
･

기후
변화
･

환경

기상법 중앙기상지도기관
기상관측기관, 국가계획기관, 체신기관, 
전력공급기관

산림법
중앙국토환경보호

지도기관
임업기관

인민위원회, 인민보안기관, 산림과학연구기관, 
국가계획기관, 노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농업지도기관, 재정은행기관

대기오염방지법 국토환경보호기관

국가계획기관, 전력공급기관, 노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 인민보안기관, 
해사감독기관

환경보호법 국토환경보호기관
국가계획기관, 환경보호과학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출판보도기관

환경영향평가법 국토환경보호기관 국가계획기관, 재정은행기관

국토환경보호
단속법

국토환경보호
감독기관

-

건설
･

건축

건설법 국가건설감독기관
국가계획기관, 재정은행기관, 
과학기술행정기관

건설감독법 건설감독기관 -

출처: 관련 법규 규정을 참조하여 연구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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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은 북한 법규에 규정에 되어 있는 재난정책 관련 기구들을 

정리한 것이다. 재난대응 주관기관인 재해방지대책위원회 외에 환경, 산

림, 어업, 수로, 보건･위생, 건설, 검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관기관들이 

연관되어 있음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북한 내각 산하

의 육해운성, 국토환경보호성, 보건성, 국가건설감독성 외에 국가계획

위원회(국가계획기관), 도시경영성(도시경영기관), 농업성(농업지도기

관), 노동성(노동행정기관), 중앙은행(재정은행기관), 전력공업성(전력

공업기관), 화학공업성(화학공업기관), 임업성(임업기관) 등 내각의 여

러 부서들이 관련되어 있다. 이는 한 국가의 재난대응이 여러 분야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해주며, 그렇지 못할 경우 다른 분야에까

지 영향을 미쳐 재난이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수해방지와 관련하여 북한에는 1995년 큰물피해위원회(Flood 

Damage Committee)가 설립되었다가 1997년 큰물피해대책위원회(Flood 

Damage Rehabilitation Committee)로 확대 개편되었다. 큰물피해

대책위원회는 2005년 12월 해체되었다.98) 이후 내각 산하에 국가계획

조정위원회가 신설되어 큰물피해대책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며, 관영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각 지역에 큰물피해복구지휘부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99) 그런데 큰물피해복구지휘부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물자원법｣은 장마철기간 물관리에 

대한 통일적인 지휘를 위해 비상설기구로 내각이 큰물관리지휘부를 조직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0조). 그리고 ｢하천법｣은 큰물피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큰물관리지휘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8) 자세한 내용은, 이근영, “자연재해에 따른 북한 당 조직 변화: 큰물피해대책위원회
(FDRC)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13년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3), pp. 9~14; 
강택구 외, 통일 대비 북한지역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자료 구축과 남북협력 방안 연구
(Ⅰ), pp. 65~66.

99) 강택구 외, 통일 대비 북한지역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자료 구축과 남북협력 방안 연구
(Ⅰ), pp. 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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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또한 통일부 발간 자료에 따르면 내각 산하에 큰물피해막이대

책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100) 큰물피해복구지휘부가 

｢물자원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북한 내각이 비상설적으로 조직하는 기구

인지, 아니면 노동당 위원장인 김정은 또는 노동당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

지는 기구인지, 또한 내각 산하의 큰물피해막이대책위원회와의 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북한에는 자연재난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로 긴급

재난관리 국가위원회(State Committee on Emergencies and Disaster 

Management: SCEDM)가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위원

회는 2014년 11월 13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난위기관리를 관장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위원회 산하에 조사평가, 행정, 계획, 위기관리, 재정, 

비상사태 관리, 보급, 대외협력 및 감사 등의 8개 과를 두고 있다고 한

다.101) 그런데 이 위원회의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2014년 6월 27

일 제정된 북한 재해방지법에 중앙재해방지사업지도기관이 규정되어 

있고(제54조), 이후 11월 13일 이 위원회가 설립되었다는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북한 재해방지법 제54조가 이 위원회의 법적 근거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긴급재난관리기구가 자연재난관리 전담기구

라는 설명은 북한 재해방지법이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까지 법

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충돌된다. 긴급재난관리 국가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또한 이 위원회가 자연재난과 함께 사회재난까지 관장

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100) 통일부, 북한 주요기관･단체 인명록, p. 129.
101) 강택구 외, 통일 대비 북한지역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자료 구축과 남북협력 방안 연구

(Ⅰ), pp. 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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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의 재난대응 능력

재난은 재난 자체의 유형과 규모의 심각성도 중요하지만, 재난에의 대

비 여부와 재난 발생 이후 이를 어떻게 처리하고 관리하였는가에 관한 

대응 방식, 그리고 재난으로부터의 사회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

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북한은 부족한 자원과 취약한 경제력, 사회주의 

제도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재난대응 능력이 낮을 뿐 아니라, 재난 발생 

이후 사회적 복원력 역시 현저히 떨어진다.102) 

개별국가의 인도적 위기 및 재난상황에 대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지표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집계된 INFORM의 2017년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위기 지수는 5.6점으로 전체 조사대상 191개국 가운데 하위 30위에 

해당한다.103) INFORM이 제공하는 위기관리지수(Index for Risk 

Management)는 인도적 위기 및 재난상황의 이해를 도움으로써 재난 

감소 및 인류의 복원력(resilience) 구축을 목적으로, 인도주의적 활동과 

관련된 유엔 및 비유엔 기구들의 포럼인 기구간상주위원회(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IASC)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의 공동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다.104) 2016년 조사에서 북한은 위기지수 

4.4점으로 191개국 중 52위를 기록했는데,105) 이번 보고서는 2015년

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인도적 위기 및 재난에 대한 북한의 위기

지수가 상승추세에 있음을 지적했다.106) 

102) 김병로, “북한의 재해, 기근, 사회적 불평등,” 재난과 평화, p. 295.
103) INFORM, “Index for Risk Management Result 2017,” p. 2, <www.inform- 

index.org>. 
104) Ibid., p. 4.
105) INFORM, “Index for Risk Management Result 2016,” p. 2, p. 17, <www. 

inform-index.org>.
106) INFORM, “Index for Risk Management Result 2017,”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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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Risk
3 YR 
Trend

Country Risk
3 YR 
Trend

Country Risk
3 YR 
Trend

Afghanistan 7.8 → Colombia 5.4 → Haiti 6.5 ↗

Albania 2.8 → Comoros 3.7 → Honduras 4.9 ↗

Algeria 4.4 ↘ Congo 5.3 ↗ Hungary 2.1 ↗

Angola 4.9 ↘ Congo 7.0 ↘ Iceland 1.0 →

Antigua and Barbuda 2.1 → Costa Rica 2.9 → India 5.7 →

Argentina 2.5 → Cote d…Ivoire 5.7 → Indonesia 4.3 ↘

Armenia 3.7 → Croatia 2.2 → Iran 5.0 →

Australia 2.3 → Cuba 2.6 → Iraq 6.9 →

Austria 1.7 → Cyprus 2.8 → Ireland 1.3 →

Azerbaijan 4.7 → Czech Republic 1.4 ↘ Israel 2.8 →

Bahamas 2.1 → Denmark 1.1 → Italy 2.6 →

Bahrain 1.8 ↗ Djibouti 5.3 ↗ Jamaica 2.5 →

Bangladesh 5.8 → Dominica 3.0 → Japan 2.0 →

Barbados 1.6 → Dominican Republic 3.4 → Jordan 4.1 ↘

Belarus 2.0 → Ecuador 4.2 → Kazakhstan 2.1 →

Belgium 2.1 → Egypt 4.5 ↘ Kenya 6.1 ↘

Belize 3.3 → El Salvador 5.3 ↗ Kiribati 3.6 →

Benin 4.4 ↗ Equatorial Guinea 4.0 ↗ Korea DPR 5.6 ↗

Bhutan 2.9 → Eritrea 5.4 → Korea Republic of 1.6 →

Bolivia 4.0 → Estonia 1.0 → Kuwait 2.0 →

Bosnia and Herzegovina 4.1 → Ethiopia 6.4 → Kyrgyzstan 3.5 →

Botswana 2.9 ↘ Fiji 3.1 → Lao PDR 4.3 →

Brazil 3.4 ↘ Finland 0.6 → Latvia 1.7 →

Brunei Darussalam 1.7 → France 2.4 → Lebanon 5.4 ↗

Bulgaria 2.6 → Gabon 3.9 ↗ Lesotho 4.2 →

Burkina Faso 5.4 → Gambia 3.6 → Liberia 5.1 →

Burundi 6.3 ↗ Georgia 3.9 → Libya 6.1 ↗

Cabo Verde 2.5 → Germany 1.6 → Liechtenstein 1.1 →

Cambodia 4.5 ↘ Ghana 3.6 → Lithuania 1.4 →

Cameroon 6.2 ↗ Greece 2.7 ↗ Luxembourg 0.6 →

Canada 2.5 → Grenada 1.3 → Madagascar 5.0 →

Central African Republic 8.4 → Guatemala 5.5 → Malawi 4.8 ↗

Chad 7.7 ↗ Guinea 5.0 → Malaysia 3.4 ↘

Chile 2.9 → Guinea-Bissau 4.8 → Maldives 2.1 ↘

China 4.1 ↘ Guyana 3.4 ↗ Mali 6.1 ↘

0 2.0 3.5 5.0 6.5 10.0

Very low Low Medium High Very high Not included in INFORM

표 Ⅱ-4  2017년 북한의 위기 및 재난 지수

출처: INFORM, “Index for Risk Management: Result 2017,”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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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INFORM 
RISK

3 YR 
TREND

HAZARD & 
EXPOSURE

3 YR 
TREND Natural Human

VULNER-
ABILITY

3 YR 
TREND

Socio-E
conomic 
Vulner-
ability

Vulner-
able 

Groups

LACK OF 
COPING 

CAPACITY
3 YR 

TREND
Institu-
tional

Infrast-
ructure

RELIA-
BILITY 
INDEX

Cyprus 120 2.8 → 1.9 → 3.0 0.6 4.5 → 1.3 6.6 2.5 → 3.3 1.6 2.3 

Czech Republic 175 1.4 ↘ 1.2 → 2.1 0.1 1.1 ↘ 0.8 1.4 2.1 ↘ 3.1 1.0 2.0 

Denmark 184 1.1 → 0.5 → 1.0 0.0 1.7 ↗ 0.4 2.9 1.4 ↗ 2.0 0.8 2.0 

Djibouti 37 5.3 → 4.1 ↗ 4.9 3.2 5.7 → 5.6 5.8 6.5 → 6.2 6.7 3.3 

Dominica 113 3.0 → 2.0 → 3.6 0.0 3.7 ↗ 4.1 3.2 3.8 → 4.6 2.9 5.6 

Dominican Republic 100 3.4 → 4.3 ↗ 5.7 2.6 2.0 → 2.6 1.3 4.6 → 5.5 3.6 0.6 

Ecuador 69 4.2 → 4.8 → 6.8 1.9 3.5 → 2.4 4.5 4.3 → 4.7 3.8 0.7 

Egypt 59 4.5 ↘ 6.3 ↘ 5.5 7.0 3.3 → 2.5 4.1 4.5 → 5.4 3.5 1.8 

El Salvador 37 5.3 ↗ 6.6 ↗ 6.1 7.0 5.1 ↗ 3.7 6.2 4.5 → 5.4 3.4 2.8 

Equatorial Guinea 80 4.0 ↗ 3.1 ↗ 1.5 4.5 2.9 ↗ 3.8 1.9 7.2 → 8.0 6.3 3.2 

Eritrea 32 5.4 → 4.2 ↗ 4.1 4.3 4.8 → 5.9 3.5 7.9 → 8.2 7.5 3.3 

Estonia 186 1.0 → 0.5 → 0.9 0.1 1.1 ↗ 1.2 1.0 2.1 → 3.0 1.0 2.2 

Ethiopia 15 6.4 → 5.6 ↗ 4.3 6.6 6.7 → 6.5 6.9 6.9 → 4.6 8.4 1.9 

Fiji 108 3.1 → 2.4 → 3.8 0.8 3.5 ↗ 3.7 3.3 3.7 ↘ 2.9 4.4 3.2 

Finland 189 0.6 → 0.1 → 0.1 0.0 1.5 → 0.7 2.3 1.3 → 1.6 0.9 2.2 

France 139 2.4 → 2.7 ↗ 3.8 1.5 2.5 → 0.9 3.9 2.0 → 2.8 1.1 1.9 

Gabon 83 3.9 ↗ 3.6 ↗ 1.9 5.0 2.8 → 3.0 2.6 6.0 → 6.6 5.4 1.8 

Gambia 95 3.6 → 1.7 ↗ 2.2 1.1 5.1 ↘ 6.3 3.5 5.5 ↘ 4.9 6.0 1.9 

Georgia 83 3.9 → 3.7 → 4.5 2.8 4.6 → 2.9 5.9 3.4 → 4.6 2.0 2.4 

Germany 170 1.6 → 1.2 → 2.2 0.1 2.4 → 0.5 4.0 1.5 → 2.2 0.7 2.8 

Ghana 95 3.6 → 2.5 → 2.4 2.6 3.5 → 4.0 3.0 5.3 → 4.4 6.1 2.1 

Greece 126 2.7 ↗ 3.9 ↗ 4.7 2.9 2.2 ↗ 1.5 2.8 2.4 → 3.6 1.0 2.1 

Grenada 179 1.3 → 0.3 → 0.5 0.1 1.9 → 3.1 0.5 3.8 → 5.0 2.4 3.7 

Guatemala 31 5.5 → 6.0 ↗ 6.9 4.8 4.9 ↘ 4.4 5.4 5.7 ↗ 6.2 5.2 1.8 

Guinea 45 5.0 → 3.4 ↘ 2.4 4.2 4.8 → 5.7 3.8 7.5 ↗ 6.3 8.4 1.9 

Guinea-Bissau 54 4.8 → 2.3 → 2.4 2.2 6.0 → 7.2 4.5 7.8 ↘ 8.0 7.6 2.6 

Guyana 100 3.4 ↗ 1.8 → 3.1 0.4 3.9 ↗ 4.2 3.6 5.5 → 6.3 4.6 2.6 

Haiti 14 6.5 ↗ 5.4 ↗ 5.6 5.2 6.7 ↗ 6.6 6.7 7.5 → 7.7 7.3 1.9 

Honduras 50 4.9 ↗ 4.9 → 5.8 3.9 4.6 ↗ 4.0 5.2 5.2 → 6.0 4.3 1.3 

Hungary 145 2.1 ↗ 2.7 ↗ 3.6 1.8 1.6 → 1.5 1.7 2.0 → 2.9 1.1 1.9 

Iceland 186 1.0 → 0.7 → 1.3 0.0 0.8 → 0.6 0.9 1.9 → 2.1 1.7 2.6 

India 26 5.7 → 7.3 → 7.9 6.7 5.4 ↗ 3.9 6.6 4.8 ↘ 3.8 5.6 2.7 

Indonesia 66 4.3 ↘ 7.2 → 7.8 6.6 2.3 ↘ 2.3 2.3 4.8 → 4.5 5.1 1.3 

Iran 45 5.0 ↗ 6.3 → 7.2 5.3 4.2 ↗ 2.7 5.5 4.7 → 5.5 3.7 2.5 

Iraq 10 6.9 → 7.7 ↘ 5.5 9.0 6.0 ↗ 2.8 8.0 7.0 → 8.2 5.3 2.2 

Ireland 179 1.3 → 1.0 → 2.0 0.0 1.2 → 0.7 1.7 1.8 → 2.2 1.3 1.9 

Israel 120 2.8 → 4.4 ↗ 4.3 4.5 2.1 → 1.2 2.9 2.3 → 3.3 1.1 2.5 

Italy 131 2.6 → 3.4 → 5.0 1.3 2.2 → 1.0 3.3 2.4 → 3.7 0.9 1.7 

Jamaica 135 2.5 → 2.5 → 3.7 1.1 1.7 ↘ 2.5 0.9 3.9 → 4.3 3.5 3.1 

Japan 153 2.0 → 5.7 → 8.3 0.6 0.9 → 0.9 0.8 1.5 → 2.0 1.0 3.3 

Jordan 74 4.1 ↗ 2.8 ↘ 3.9 1.5 6.1 → 3.8 7.7 4.1 → 5.4 2.6 2.3 

Kazakhstan 145 2.1 → 3.0 ↘ 4.3 1.5 0.8 → 1.2 0.4 3.8 → 5.0 2.4 2.7 

Kenya 19 6.1 → 6.1 → 4.9 7.0 5.9 → 4.9 6.7 6.4 → 5.3 7.3 3.0 

Kiribati 95 3.6 ↘ 1.7 → 3.0 0.1 4.6 → 6.1 2.7 6.0 ↘ 6.2 5.8 4.3 

Korea DPR 30 5.6 ↗ 5.1 ↗ 4.8 5.3 5.0 ↗ 5.0 5.0 6.9 → 8.8 3.4 4.0 

Korea Republic of 170 1.6 → 3.7 ↗ 5.2 1.8 0.6 → 0.8 0.4 1.9 → 2.5 1.3 2.8 

Kuwait 153 2.0 → 1.4 ↘ 2.3 0.4 1.7 → 2.4 0.9 3.5 → 5.2 1.4 2.0 

Kyrgyzstan 98 3.5 → 4.7 → 5.9 3.2 2.1 → 3.0 1.0 4.5 ↘ 5.4 3.4 1.6 

Lao PDR 66 4.3 → 3.9 → 4.7 2.9 3.2 ↘ 4.2 2.0 6.2 ↗ 6.4 6.0 1.7 

Latvia 164 1.7 → 1.3 → 2.3 0.2 1.3 ↗ 1.6 0.9 2.8 → 3.8 1.6 2.3 

표 Ⅱ-5  2017년 북한의 위기･재난 순위 및 분야별 지수

출처: INFORM, “Index for Risk Management: Result 2017,”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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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세부적으로 이 보고서는 북한의 재난대응능력(Lack of Coping 

Capacity)에 6.9점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191개국 중 하위 28위에 해

당한다. 재난대응능력은 10점 만점으로 10점에 가까울수록 재해대해능

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 북한은 위험노출(Hazard & 

Exposure) 지수 5.1점, 지진, 홍수, 가뭄으로 구성된 자연환경 지수 4.8점, 

취약성 5.0점, 사회경제적 취약성 5.0점, 취약계층 5.0점, 제도 8.8점, 

인프라 3.4점, 신뢰성 4.0점을 받았다.107) 한편 2017년 위기관리지수 

보고서에 한 가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북한이 제도 분야에서 8.8점의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부분이다. 이는 북한의 법제 정비와 재난 

관련 기구 마련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구들 간의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

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정부 통치와 법치, 

청렴도를 평가한 세계 거버넌스 지수(World Governance Indicators)에서 

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된 바 있다.108) 이는 북한의 재난대응능력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북한 내의 부패, 거버넌스, 법치가 전반적으로 개선

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사회재난과 관련하여 감염병에 대한 위험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2016년 “세계결핵보고서”에서는 

북한을 결핵 부담과 다제내성 결핵 부담이 높은 30개 국가 중 하나로 선정

하였다. 특히, 북한은 결핵 발생건수 상위 20개 국가와 다제내성 결핵환

자 수 상위 20개 국가 순위에 모두 포함되었다.109) 말라리아의 경우, 세

107) IMFORM, “KOREA DPR, Eastern Asia, INFORM Country Risk Profile, Version 
2017,” <www.inform-index.org/Portals/0/Inform/2017/country-profiles/PRK. 
pdf.>. 이와 관련하여 다음 언론기사 참조. “북 재해관리능력 전년보다 하락,” 자유아
시아방송, 2017.08.01., <www.rfa.org/korean>; “유엔･EU, 북한 인도주의 위기 
위험성 세계 30위,” 미국의소리, 2017.08.04., <www. voakorea.com>. 

108) “FAO, 북 위험관리지수 세계 하위 27%,” 자유아시아방송, 2017.07.27., <www.rfa. 
org/korean>.

109) 신희영 외, 통일 의료: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과 통합,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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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5년간 전 세계 34개국의 말라리아 퇴치사

업을 전개하였으며, 이 성과에 따라 퇴치 전(pre-elimination), 퇴치

(elimination), 재출현 예방(prevention for reintroduction), 박멸

(malaria free)의 4단계로 분류하는데 북한은 퇴치 전 단계에 속하고 있

다.110) B형간염은 바이러스성 감염에 의한 간 손상으로 급성, 만성 간질

환과 간경변 및 간암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111)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북한지역에서의 실질

적인 B형간염 유병률은 높게 나타고 있다. B형간염 유병률이 높은 개발

도상국일수록 산모와 태아 간의 수직감염이 B형간염 전파의 주요 경로로 

파악되고 있는데112) 2010년 북한이탈주민 조사 결과 7.5%의 소아가 표면

항원(HBsAG) 양성 산모에게서 태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13)

4. 북한의 재난대응 사례

실제 북한 내에서 재난 발생을 신속히 알리고 피해지역에 어떠한 체계

로 지원했는지는 북한의 재난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이다. 북한 당국이 재난에 대비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 통계나 정보를 찾을 수는 

없다. 다만 북한의 로동신문의 기사를 통해 재난이 발생한 이후 내부 기

관의 역할과 대응을 일부 추적할 수 있다.

2016년 8월 함경북도 수해 복구를 위해 북한 당국은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명의로 여러 차례 호소문을 발표했다. 같은 해 9월 11일 로동신문

에 실린 중앙위원회의 호소문에서는 “수만세대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이 

110) 위의 책, pp. 101∼102. 
111) 위의 책, p. 105. 
112) 위의 책. 
113) 신영전, “북한의 주요 전염병 실태와 방역사업 지원 방향,”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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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고 철기로가 도로를 비롯한 교통망과 전력공급계통, 공장, 기업소, 

농경지들이 파괴, 침수”된 함북도 북부피해라는 비상사태에 대해 당 차

원에서 “200일 전투의 주타격방향을 북부피해복구전투에로 전환”시킨

다는 결정을 알렸다. 또한 “이와 관련해 당은 려명거리건설을 비롯하여 

200일전투의 주요전역들에 전개되었던 주력부대들을 북부피해복구전선

으로 급파하고 전당, 전군, 전민이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중대조치를 취

하였다”고 알렸다.114) 이후 관련 기사들은 큰물피해를 입은 인민들의 생

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200일전투의 주요전역에 전개되었던 주력부

대들이 피해지역에 급파되었고, 각지에서 지원물자들이 집중 수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115) 또한 이러한 당의 요청에 따라, 북한 내부

에서도 함북도 홍수 피해에 대해 개별 당위원회(함경남도위원회,116) 

신의주위원회117)) 차원에서 생필품을 공급하는 등 대응조치가 이뤄졌음

을 알 수 있다. 

보건성 차원에서도 “피해지역에 대한 위생방역사업과 함께 큰물로 파

괴된 보건기관들을 복구하며 정상의료봉사를 시급히 보장하기 위한 지

상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으며, “의료품들을 보충공급해주기 위

한 사업”으로 “3개월분에 해당한 의약품이 해당 지역들에 이미 공급되었

으며…의료진이 추가적으로 현지로 출발”했다는 기사가 실렸다.118) 경

공업성 역시 피해주민들에게 보낼 이불, 작업복, 내의류, 집기류, 학용품 

등 많은 생활필수품을 마련하여 지원품을 9월 5일 해당 지역으로 공급했

114)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북도 북부피해 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
를 쟁취하자 -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체 105(2016)년 9월 10일), 로동신문, 2016.09.11.

115) “당의 호소따라 모든 힘을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 총동원, 총집중하자,” 로동신
문 사설, 2016.09.12.

116) “혼연일체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리 - 함경남도당위원회에서,” 로동신문, 2016. 
09.12.

117) “달라진 전투목표, 치밀한 작전 - 신의주당위원회에서,” 로동신문, 2016.09.12.
118) “위생방역 및 긴급치료전투에 진입 - 보건성에서,” 로동신문,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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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도했다.119)

북한 당국은 “(2016년) 8월 29일부터 9월 2일 사이의 함북도 지구를 

휩쓴 태풍으로 인한 큰물피해가 해방후 처음으로 되는 대재앙”이었으

며, “두만강류역에 관측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려 두만강이 범람하면서 

회령시, 무산군, 연사군, 온성군, 경원군, 경흥군과 라선시의 일부 지역

이 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016년 9월 14일 당시까지 종합된 조사 자료에 의하면 사망자와 행방불

명자를 포함한 인명피해는 수백 명에 달하며, 6만 8,900여 명이 한지에 

나앉았다고 보도했다. 1만 1600여 동이 완전파괴된 것을 비롯하여 2만 

9,800여 동의 살림집이 피해를 입고, 900여 동의 생산 및 공공건물들이 

파괴 손상되었다고 보도했다. 2만 7,400여 정보의 노경지가 유실 및 매

몰되었으며, 150개소의 강하천제방들과 경흥군, 경원군 저수지들의 언

제(堰堤), 방수로가 파괴되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내각과 국

가계획위원회, 국가비상재해위원회, 건설건재공업성, 금속공업성, 림

업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들에서 피해복구에 필요한 자재를 최우선 보

장하기 위한 사업을 면밀히”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120)

재난관리에 있어 신속한 사전경보 및 대비책 마련은 피해의 규모를 완화

시킬 수 있는 주요한 요소이다. 이에 관해 2016년 수해 발생 이전의 북한 

당국의 사전 경고 및 상황 보도 내용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없

었다. 다만 가뭄과 같이 지속적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점이 지

나 관련 내용이 보도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실제 북한의 가뭄피해는 매년 

봄철에 반복된다. 2017년 5월 10일자 로동신문에는 “4월 하순부터 황

해남북도를 비롯한 서해안 중부이남, 동해안 지역에 비가 거의 내리지 

119)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보낼 생활필수품을 최우선적으로-경공업성에서,” 로동신문, 
2016.09.13.

120) “일심단결의 위력떨치며 온 나라가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에 총궐기, 총집중,” 조
선중앙통신, 201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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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가물 피해를 받기 시작하였다”고 보도하며,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

들은 가물 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독

려하는 사설이 실리기도 했다.121)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효성 

여부를 불문하고, 재난 발생 시 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및 보건성, 경공

업성 등의 기관들이 재난대응을 위해 자신의 임무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상주 유엔 기구 및 재난 관련 

구호 국제기구의 합동실사를 승인하고, 국제사회와의 재난대응 및 복구

를 위한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3장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5. 소결

북한에는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홍수, 가뭄이 북한주

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지진의 피해 규모는 아직까지 크지 않

지만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공동연구와 협력방안 마

련이 필요하다. 백두산 화산폭발 역시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

다는 점에서 남한, 북한, 중국 3국의 공동연구와 대응방안이 마련될 필요

가 있다. 사회재난과 관련하여서는 결핵, 말라리아, B형간염이 북한지역

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감염병으로 나타고 있다. 북한의 속도전에 따라 

건물 또는 시설물 붕괴가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추가 발생의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다. 기후변화는 자연적인 요소와 인위적인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고 영향을 줌으로써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복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북한은 이상과 같은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2014년 재해방

지법을 제정하고, 수해방지, 지진･화산, 화재, 전염병, 기상･기후변화･

121) “가물 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자,” 로동신문 사설,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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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건설･건축 등 재난 관련 분야별 법규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또한 

북한은 이 같은 재난 관련 법규의 운영을 위해 여러 기구를 설치하고 있

다. 재난 분야 기본법인 재해방지법은 재난예방, 대비, 대응, 복구, 재건 

등 재난관리 단계별 내용을 규정한다. 종합하면, 북한은 적어도 법제도

상으로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제와 시스템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및 보건성, 경공업성 등의 기관들이 재난대응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법제도적인 측면과는 별도로 실제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북

한이 독자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인데 북한의 실제

적인 재난대응능력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INFORM이 발표한 

2017년 위기관리지수에서 북한은 전 세계 191개국 가운데 하위 30위를 

차지하였다. 재난대응능력 역시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핵, 말라리아, B형간염 등의 감염병에 대한 위험 수준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은 일차적으로 북한 당국이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대응능력을 벗어나는 재난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여 북한주민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국제 차원과 남북한 차원

으로 구분하여 북한재난협력을 위한 방안과 이에 따르는 법적･정책적인 

과제들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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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북한 재난과 관련한 국제적 차원의 협력 방안 및 과제를 

살펴본다. 먼저 재난협력에 관한 국제원칙을 살펴보고, 재난 관련 협력 

의무의 내용을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이어 제도적 차원에서의 유엔 및 

재난대응 인도적 기구의 역할을 검토하고, 주요 기구의 북한에서 활동을 

살펴본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재난협력의 사례를 통해 국제적 협력

의 의의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제사회의 재난협력의 주요 영역을 살펴

봄으로써 다자메커니즘을 통한 한국의 역할을 모색한다. 

1. 재난협력에 관한 국제원칙 및 근거

가. 재난협력에 관한 국제원칙

(1) 인도적 지원 4대 원칙

재난구호 및 협력과 관련된 국제원칙은 먼저 1965년 제20차 국제적

십자사･적신월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7가지 ｢국제적십자운동 기

본원칙(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이 있다. 이 기본원칙은 국제적십자 운동의 세 

구성기구인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및 각 

국의 적십자사를 통합하고 이끄는 공동의 가치로, 국제적십자운동 구성

기구가 취하는 모든 인도적인 활동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이

며 행동원칙이다.122) 수원국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본래의 목적을 달성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7가지 기본원칙은 ① 인도(humanity), 

② 공평(impartiality), ③ 중립(neutrality), ④ 독립(independence), 

⑤ 자발적 봉사(voluntary Service), ⑥ 단일(unity), ⑦ 보편(universality)

이다. 이 중 인도, 공평, 중립, 독립의 원칙은 국제적십자운동의 정신과 

122) 대한적십자사,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서울: 대한적십자사, 2012),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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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이유 등의 근본적 성격을 나타내는 원칙이며, 자발적 봉사, 단일, 보

편의 원칙은 국제적십자운동의 구조와 운영방식을 설명하는 원칙이라 

설명된다.123) 

국제적십자운동의 기본원칙은 이후 재난구호 및 협력,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국제문헌들에 반영되어 있다. 1991년 12월 19일 제78회 유엔총회 

결의 제46/182호로 채택된 ｢인도적 응급 지원의 조정 강화(Strengthening 

of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Emergency Assistance of 

the United Nations)｣124)는 재난의 피해자에게 있어 인도적 지원의 중

요성을 인식하며,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의 인도성, 중립성, 공평성 원칙

의 준수 및 피해국의 주권 및 영토에 대한 존중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

다.125) 인도성의 원칙은 생명 및 존엄성 보호를 강조하며, 인도적 지원이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특히 여성이나 아동, 노

인과 같은 취약한 계층에 관심을 두고 이뤄져야 함을 의미한다. 공평성의 

원칙은 인종이나 종교의 차별 없는 지원을 의미하며, 인도적 지원이 온전

히 필요(needs)에 의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다. 중립성의 원칙은 일방

적인 호의를 배제하며, 분쟁상황에서의 인도적 행위는 한쪽의 이익을 위

한 것이 아니어야 함을 강조한다.126) 마지막으로 2003년 유엔총회 결의 

제58/114호에서 상기 원칙들과 함께 확인된 독립의 원칙은 인도적 지원

이 정치, 경제, 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이뤄져야 하며, 다른 목적과 분리

123) 위의 책, p. 3.  
124) 동 결의는 국제공동체, 특히 국제연합체제 내에서 인도적 지원을 위한 노력을 더욱 효

율적으로 경주하고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을 바탕으로 한다. 동 결의는 
현재 국제사회의 재난협력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주요 기금 및 기구들, 즉, 
유엔중앙긴급대응기금(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CERF), 통합지원호소
절차(Consolidated Appeal Process: CAP), 긴급구호조정관(Emergency Relief 
Coordinator: ERC) 및 인도주의 지원기구 간 상임위원회(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IASC)의 설립의 근거가 된다.  

125) GA Res. 46/182 (19 December 1991), paras. 2~3. 
126) 이명근 외, 인도적 지원정책 및 사업 연구: 긴급구호 시스템을 중심으로,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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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함을 강조한다.127) 유엔총회가 결의를 통해 재확인한 인도적 지

원의 4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표 Ⅲ-1  인도적 지원 4대 원칙

인도
(Humanity)

인도적 지원의 목적은 생명과 건강의 보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며, 지구상 모든 인류의 고통은 어디서든지 해결되어야 한다. 

공평
(Impartiality)

인도적 지원은 오직 필요(needs)에 따라서 이뤄져야 하며, 국적, 
인종, 성별, 종교적 신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과 관계없이 차별 
없이 이뤄져야 한다. 

중립
(Neutrality)

인도적 지원을 수행하는 행위자는 정치적, 인종, 종교 또는 신념과 
관계된 분쟁 상황에 관여하지 않으며, 한쪽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독립
(Independence)

인도적 지원은 정치, 경제, 군사적 또는 기타 다른 목적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이뤄져야 한다. 

출처: UNOCHA, “Disaster Response in Asia and the Pacific: A Guide to International
Tools and Services,” (2013), p. 8.

한편 1990년 결의 제46/182호는 재난에 대한 대응 활동 및 피해국의 

대응 역량 강화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재난대

응이 개발로 이어지는 이전 단계이며, 재난을 당한 국가의 경제발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128) 

2003년 16개 주요 공여국 및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및 관련 비정부

기구들에 의해 합의된 ｢인도주의 공여에 관한 원칙 및 실행(Principles 

and Practice of Good Humanitarian Donorship)｣ 또한 인도적 지

원의 핵심 원칙으로 인도, 공평, 중립 및 독립을 명시하고 있다.129) 2007년 

IFRC 가이드라인은 지원국의 책임과 관련해 재난구호 및 초기 복구 지

127) GA Res. 58/114 (5 February 2004), preamble.
128) GA Res. 46/182 (19 December 1991), paras. 10~11. 
129) Principles and Good Practice of Humanitarain Donorship, Endorsed in 

Stockholm, 17 June 2003, Principle 2, <www.ifrc.org/Docs/idrl/1267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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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기본적으로 인도, 중립, 공평의 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특히 지원의 

우선순위는 필요에 기초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130)

2016년 제68차 유엔 국제법위원회(ILC)에서 채택된 ｢재난시 인(人)의 

보호에 관한 초안 규정｣ 제6조에서는 상기 국제적십자운동에서 오래전

부터 천명하고 있는 인도, 중립 및 공평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에 더하

여 재난에 대한 대응은 비차별원칙(non-discrimination)을 준수하며 

취약계층의 필요에 관한 고려를 바탕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131) 

비차별원칙은 재난위험 감소과정에서도 준수 되어야 하며,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독립적인 원칙으로도 다뤄질 수 있다.132) 2007년 IFRC 가

이드라인 역시 재난에 대한 지원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국적, 민족, 인종, 종교적 신념, 신분, 성별, 장애, 나이, 정치적 입장 그 

어떠한 구별도 없이”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한다.133) 한편, 재난은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필요에 대한 지원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2007년 

IFRC 가이드라인은 재난구호 및 초기 복구지원 과정에서 여성 및 가장 

취약한 계층의 특별한 필요를 반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134) 

(2) 주권존중의 원칙

재난에 관한 국제문서들은 대부분 재난을 당한 국가의 주권존중 의무

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권존중 원칙의 논리적 귀결로서 현 

국제법 원칙상 재난구호 및 협력은 재난 발생국의 요청 또는 동의를 필요

로 한다.135) 

130) 2007 IFRC Guideline 4 (2).
131) ILC, Draft Articles on the Protection of Persons in the Event of Disasters, with 

Commentaries (2016), Article 6.
132) Ibid., Article 6, para. 6.
133) 2007 IFRC Guideline 4, para. 2 (b).
134) 2007 IFRC Guideline 4, para. 3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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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1991년 유엔총회 결의 제46/182호는 유엔 헌장에 따라 

개별국가의 주권, 영토적 완전성 및 국내적 통합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재난 발생국의 동의와 요청에 의해 인도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36) 2005년 ｢아세안 재난관리 및 긴

급대응에 관한 협정｣ 제3조 제1항 전단 또한 동 협정의 기본적 원칙 중 

첫 번째로 당사국의 주권, 영토적 완전성 및 국내적 통합이 존중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하단에서 재난의 영향을 받은 당사국(affected Party)은 

영토 내에서 발생한 재난대응에 있어 일차적 책임(primary responsibility)

이 있으며, 외부의 지원 또는 지원의 제의는 재난을 당한 당사국의 요청

이나 동의에 의해서만 제공된다고 규정하고 있다.137) 2007년 IFRC의 

135) 더 나아가 1998년 템페레 협약 제4조 제5항의 경우, 외부의 인도적 구호 제의를 거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No telecommunication 
assistance shall be provided pursuant to this Conventi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requesting State Party. The requesting State Party shall retain the 
authority to reject all or part of any telecommunication assistance offered 
pursuant to this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questing State Party’s 
existing national law and policy.”

136) GA Res. 46/182 (19 December 1991), para. 3: “The sovereignty, territorial 
integrity and national unity of States must be fully respected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n this context, humanitarian 
assistance should be provided with the consent of the affected country and in 
principle on the basis of an appeal by the affected country.” 물론 동 결의에서
의 재난을 당한 국가의 동의는 ‘shall’이 아닌, ‘should be provided with’라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성격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 동의 없이도 구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David D. Caron and Charles Leben, The International 
Aspects of Natural and Industrial Catastrophes (Leiden/ Boston: Brill/Nijhoff 
Publishers, 2001), p. 78, para. 110. 

137) ASEAN Document Series 2005, p. 157, Article 3 (1): “The sovereignty, 
territorial integrity and national unity of the Parties shall be respected,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In this context, each affected Party shall have the primary 
responsibility to respond to disasters occurring within its territory and 
external assistance or offers of assistance shall only be provided upon the 
request or with the consent of the affecte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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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또한 제3조에서 재난을 당한 국가는 영토 내에서의 재난위험 

감소, 구호, 초기복구지원을 제공하고 조율할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명

시하고 있다.138) 

이러한 맥락에서 재난 시 외부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받는 국가는 영토 

내에서의 지원에 관해 전반적으로 지시, 통제, 조정 및 감독할 권한을 갖

는다.139) 이는 재난 발생국의 일차적 역할 및 책임을 보완하며, 국제법에 

부합하는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의 일환이라 설명된다.140) 유엔 

국제법위원회(ILC)의 ｢재난시 인(人)의 보호에 관한 초안 규정｣ 제10조 

제2항 역시 재난을 당한 국가는 구호 지원에 대한 지시, 통제, 조정 및 

감독에 있어 일차적 역할을 수행함을 명시하고 있다.141) 

한편 피해국의 요청이나 동의가 없을 경우 인도적 지원이 불가능한 것

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142) 실제 외부의 인도적 지원 제공을 

위해 재난을 당한 국가의 요청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관해서는 유엔 

국제법위원회(ILC)의 ‘재난시 인(人)의 보호’에 관한 주제 검토 과정에서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최종 초안 역시 대다수의 협약이 취하고 있

는 입장과 같이 동의 필요 원칙을 고수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결론은 ｢재난시 인(人)의 보호에 관한 초안 규정｣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

는데, 예를 들어, 제3조의 용어의 사용에서 ‘지원국’을 “재난의 영향을 

받은 국가(affected State)의 동의에 따라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로 정의하

는 것을 볼 수 있다.143) 따라서 현재까지의 관련 국제문헌에서는 주권존

138) 2007 IFRC Guideline 3 (1). 
139) ASEAN Agreement, Article 3 (2). 
140) 2007 IFRC Guideline 3 (3).
141) ILC, Draft Articles on the Protection of Persons in the Event of Disasters, 

with Commentaries (2016), Article 10 (2): “The affected State has the primary 
role in the direction, control, coordination and supervision of such relief 
assistance.”

142)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오시진, “재난 발생시 일방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고려법학, 제22권 제3호 (2015), pp. 649~68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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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원칙의 귀결로서 재난을 당한 국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전제로 외부의 

인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인권존중의 원칙

2003년 국제법학회(IDI)는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
에 관한 결의에서 “재난이란 인간의 생명･건강･신체의 일체성 또는 잔혹

하며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 또는 여타 

기본적 인권 내지 주민의 필수적 요구를 위협하는 비참한 사태”라고 정

의한 바 있다. 실제 재난이 개인의 삶과 일상, 기본적 권리 향유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재난은 일차적으로 개인의 생명권을 위협할 수 있으

며,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식량권, 건강 및 적절한 의료에 관한 권리, 안전

한 식수에 대한 권리, 적절한 주거와 의복에 관한 권리와 같은 세부적인 

권리의 향유를 저해할 수 있다.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는 이러

한 주민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한 조치에 있어 성이나 인종,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재산과 신

분과 같은 것에 기초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규약(ICESCR)’)｣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당사국의 경우 규약에 근거한 의무를 지며,144) 이러한 당사국

의 조약상 의무는 재난 시의 경우에도 지속된다. 

유엔 국제법위원회(ILC)의 ｢재난시 인(人)의 보호에 관한 초안 규정｣ 
제4조는 재난 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강

143) ILC, Draft Articles on the Protection of Persons in the Event of Disasters, 
with Commentaries (2016), Article 3 (c): “Assisting State” means a State 
providing assistance to an affected State with its consent.

14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1항 및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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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은 국제법에 

부합하게 그들의 인권을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145) 제4조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은 인권의 핵심으로 긴급구호 제

공 및 지원에 있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다. 2007년 IFRC 가이드

라인 제4항은 재난 지원을 하는 행위자는 재난을 당한 사람의 존엄성이 

항시 존중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146) 한편, 더 나아가 재난으로 인해 

존엄성을 위협받는 사람들에 대해 지원하지 않는 것은 인간 존엄성에 반

하는 행위임을 강조하는 문헌도 있다. 예를 들어, 1990년 유엔총회 결의 

제45/100호는 “자연재난 또는 유사한 긴급 상황의 피해자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생명권에 대한 위협인 동시에 인간 

존엄성에 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47) 

나. 재난협력 의무의 근거 및 내용

재난협력 의무와 관련한 논의는 재난을 당한 국가의 차원과 재난을 당

한 국가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외부 지원국 또는 기구나 단체의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재난을 당한 국가의 협력의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난대응과 관련된 주요 국제문서들은 외부의 

재난구호활동의 전제로 재난을 당한 국가의 요청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한다. 

145) ILC, Draft Articles on the Protection of Persons in the Event of Disasters, 
with Commentaries (2016), Article 4: “The inherent dignity of the human 
person shall be respected and protected in the event of disasters.”; Article 5: 
“Persons affected by disasters are entitled to the respect for and protection 
of their human right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146) 2007 IFRC Guideline 4, para. 1: “Assisting actors and their personnel should … 
respect the human dignity of disaster-affected persons at all times.” 

147) GA Res. 45/100 (14 December 1990): “the abandonment of the victims of 
natural disasters and similar emergency situations without humanitarian 
assistance constitutes a threat to human life and an offence to human dig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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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난을 당한 국가가 자신의 영토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일차적 책임과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며, 자국 영토 내에

서 이루어지는 외부의 구호활동을 포함한 모든 인도적 행위를 규율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인정한다. 이처럼 재난을 당한 국가의 일차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국제법상 주권존중 원칙의 논리적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재난을 당한 국가는 자신의 영토 내에서 재난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주권적 책임이 있다. 여기에는 외부로부터 접수

된 초기 대응 자원 및 구호물품을 공평하게 배분하며 불법적인 전용 및 

유용을 막아야 할 구체적 책임이 포함된다.148) 유엔 국제법위원회(ILC)의 

｢재난시 인(人)의 보호에 관한 초안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재난

을 당한 국가는 주민을 보호해야 하며, 영토 내 또는 관할권 내에서 재난 

구호물자를 제공해야 한다.149) 또한 재난을 당한 국가는 외부의 지원을 

받을 시 재난 구호 인력의 법적지위, 교통수단 등의 필요한 법적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150) 

그러나 재난을 당한 국가가 자신의 능력을 초과하는 규모의 재난으로

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외부의 구호 및 지원을 반드시 요청해

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151) 이러한 논쟁은 

궁극적으로 재난 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활동의 의미가 국가 권한의 전유

물인지 개인의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시각의 차이에 기인한다.152) 

148) 2007 IFRC Guideline 6 (2).  
149) ILC, Draft Articles on the Protection of Persons in the Event of Disasters, 

with Commentaries (2016), Article 10 (1): “The affected State has the duty to 
ensure the protection of persons and provision of disaster relief assistance 
in its territory, or in territory under its jurisdiction or control.” 

150) 도경옥, “사회권 규약상 ‘국제적 지원 및 협력’의 의미: 북한 관련 시사점,” 다문화사회
연구, 제9권 2호 (2016), p. 110.

151) 박기갑, “국제재난법에 관한 보편적이며 포괄적인 국제조약은 존재가능한가?” pp. 
58~59.

152) 위의 글, pp. 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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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개인의 인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재난을 당한 국가는 주민

들의 사회권을 위협하는 재난 피해의 규모가 자신의 재원과 능력을 초과

할 경우 국제적 지원 및 협력을 추구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한다.153) 2007년 

IFRC 가이드라인 제3항 제2호는 재난을 당한 국가의 책임에 있어 재난을 

당한 국가가 만일 자국의 역량을 초과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제 또는 지역적 차원의 외부의 지원을 구해야 한다(should seek)고 

명시하고 있다.154) 가이드라인 자체가 법적구속력이 있거나 해당 표현을 

법적 의무라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원을 구해야 함’은 전 항

에 명시된 주권국의 일차적 책임의 일환이라 설명할 수 있다. 이 조항은 

1991년 유엔총회 결의 제46/182호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국가는 식량, 

의약품, 주거 및 건강을 위한 공급,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기구의 지원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요청을 해야 한다”155)는 것과 2005년 효고 

행동계획(Hyogo Framework for Action)에서 국가들에게 “국내적 역

량을 초과하는 재난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보장할 것”을 요

청하는 것과 맥을 함께 한다.156) 

(2) 국제사회의 협력의무

1991년 유엔총회 결의 제46/182호는 재난의 규모가 재난을 당한 개별

국가의 역량을 초과할 경우, 국제사회가 긴급 구호 상황을 알리고, 재난 

발생국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함을 강조한

다. 동 결의에 따르면 이러한 국제적 협력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부합해야 

하며, 인도적 목적과 공평의 원칙을 준수하며, 국내적인 노력을 보조하는 

153) 도경옥, “사회권 규약상 ‘국제적 지원 및 협력’의 의미: 북한 관련 시사점,” p. 110.
154) 2007 IFRC Guideline 3 (2). 
155) GA Res. 46/182 (19 December 1991), para. 6.
156) IFRC, Annotation to the Draft Guidelines or the Domestic Facilitation and 

Regulation of International Disaster Relief and Initial Recovery Assistance 
(2007),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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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157) 2010년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 제64/251

호는 자연재난에 있어서의 인도적 지원의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며, 구호

에서 개발협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한다. 동 결의는 실효적인 다자 

간 메커니즘을 통해, 구호단계에서부터 복구, 개발로까지 이어지는 재난

의 매 단계에 있어서의 적합한 재원의 제공과 시의 적절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조한다.158)  

효과적인 국제협력은 재난 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일

반적으로 ‘국제협력의 의무’는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으로서 유엔 헌장을 

비롯한 여러 국제법 문헌을 통해 찾을 수 있다. 먼저 유엔 헌장 제1조 제3

항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인도주의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달성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유엔 헌장 제55조

와 제56조는 국제사회의 안정과 안녕을 위한 국제협력을 상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일반적인 국제협력 의무는 1970년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된 

｢유엔 헌장에 따른 국가간 우호관계 및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에도 언급되어 있다.159) 

물론 상기 문헌들이 구체적으로 재난 관련 협력 의무를 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실제 재난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의무는 ‘성공적인 재

난구호활동을 위한 불가결한 조건’으로서 재난 시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157) GA Res. 46/182 (19 December 1991), para. 5. 
158) GA Res. 64/251 (22 January 2010), para. 13.
159) GA Res. 2625 (XXV) (24 October 1970), Annex, para. 1. “States have the duty 

to cooperate with one another, irrespective of the differences in their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ystems, in the various spher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order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o 
promote international economic stability and progress, the general welfare 
of nation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ree from discrimination based on 
such differences.”



82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문서에서는 빠짐없이 언급되고 있다.160) 유엔 국제법위원회(ILC)의 규

정초안 제7조는 ‘협력의무’라는 소제 아래, 동 규정의 적용에 있어 “모든 

국가는 적절한 형태로 유엔과 협력 하에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등 관

련 지원 단체들 간 협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61)

이러한 맥락에서 더 나아가 한 국가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외부 국가가 

재난 발생국 주민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인도적 지원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가 여러 차례 채택되었지만,162) 아직까지 국제사회가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의무로 인도적 지원 의무를 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비록 국가들이 관행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실천하고 있다 할지라도, 인도

적 지원이 국제 사회의 의무라는 법적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국제관습법의 

지위에 올랐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구체적인 조약 규정에 의해 

인도적 지원 의무가 발생할 여지는 있다.163) 그러나 이러한 조약상 지원 

의무도 지원 제공국의 사정과 능력을 고려하도록 정할 수 있다.164) 국제

기구의 경우 그 성질과 권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제기구 창설헌장

이나, 여타 관련 조약에서 가입국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국제기

구에게는 지원 의무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165)

160) 예를 들어,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Humanitarian Assistance in the field 
of Natural Disasters, from Relief to Development, GA Res. 64/251 (22 January 
2010), para. 13; GA Res. 65/264 (28 January 2011), para. 13.

161) ILC, Draft Articles on the Protection of Persons in the Event of Disasters, with 
Commentaries (2016), Article 7. 

162) GA Res. 43/131 (8 December 1988); GA Res. 45/100 (14 December 1990); GA 
Res. 46/182 (19 December 1991) 등. 

163) 예를 들어 Food Aid Convention (1999)의 가입국일 경우 선 예정된 금액을 한도로 
지원의무를 진다. Memorandum by the Secretariat, Protection of persons in the 
event of disasters,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Sixtieth session, UN Doc. 
A/CN.4/590 (2008), p. 47.

164) Ibid., p. 48.
165) 예를 들어, The Convention on Assistance in the Case of a Nuclear Accident 

or Radiological Emergency (1986) 제2조 6항은 핵관련 사고나 방사능 관련 비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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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난에 대한 포괄적 지원 자체가 아닌, 재난으로 인해 인권을 침

해당하는 주민 보호를 위한 의무의 경우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권규약(ICESCR) 제2조 제1항은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적 지원 및 협력을 통하여,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 규약의 당사국은 사회권의 보장을 위해 개별적으로 그리고 국제

협력을 통하여 공동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166) 보다 구체적

으로 사회권규약위원회는 건강권에 관한 일반논평에서 재난 시 협력을 

언급한 바 있다. 위원회는 사회권규약 당사국은 “비상시에 재난구호 및 

인도적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협력할 공동의 그리고 개별적인 책임”이 

있고, “각국은 최대의 역량을 다하여 이러한 임무에 기여하여야” 함을 확

인했다.167) 나아가 일부 질병은 국경을 넘어 쉽게 전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는 이 문제에 대응할 공동의 책임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한 특별한 책임과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확인했다.168) 또한 당사국 이외의 행위자의 의무라는 별도의 

항목에서 비상 시 재난구호 및 인도적 지원에 있어 세계보건기구(WHO), 

유엔난민기구(UNHCR),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유엔아동기금(UNICEF) 

및 비정부기구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169)

이러한 맥락에서 특정한 권리, 특히 사회권의 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국

제적 협력의무는 조약에 기초하고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170) 실제 

태가 발생할시 IAEA가 지원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IAEA) shall respond … to a … request for assistance in 
the event of a nuclear accident or radiological emergency.”

166) 도경옥, “사회권 규약상 ‘국제적 지원 및 협력’의 의미: 북한 관련 시사점,” p. 106.
167) UN CESCR, General Comment, No. 14 (2000), para. 40. 
168) Ibid.; 도경옥, “사회권 규약상 ‘국제적 지원 및 협력’의 의미: 북한 관련 시사점,” p. 106.
169) UN CESCR, General Comment, No. 14 (2000), para.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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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규약(ICESCR)은 제11조에 명시된 식량, 의복, 주거에 대한 권리

와 제15조에 명시된 문화와 과학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

협력이 요구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2조 및 제23조에서 사회권규

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다양한 절차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유엔 국

제법위원회(ILC)의 ｢재난시 인(人)의 보호에 관한 초안 규정｣의 주석에

서도 상기 조항(사회권규약 제11조, 제15조, 제22조 및 제25조)을 언급

하고 있다. 또한 건강권에 관한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을 해석해

볼 때, 재난 발생의 위험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

력의 의무는 인권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국제사회의 재난협력 형태는 “인도적 지원, 국제적구호활동의 조정 

및 통신의 조율, 구호인력 장비와 물자, 그리고 과학의료 및 기술적 재원

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171) 동 조에 명시되지 않은 협력으로는 구호

요원의 훈련, 구호에 필요한 기술이전, 재정지원, 필요한 정보 공유 및 

공동구호훈련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 이러한 구체적인 국제협력의 

형태는 지원국 내지 지원 국제기구에 의한 시혜적 성격의 일방적 행위라기

보다는 피해국을 포함하는 다양한 구호활동 주체들 간 협동적 행동을 요하

기 때문에 상호 협의를 통한 구호활동의 조율 및 조화를 필요로 한다.172) 

2. 국제 재난협력 관련 주요 기구 및 활동

가. 유엔 및 유엔전문 기구

유엔 헌장 제1조 제3항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170) 오시진, “재난 협력의 국제법적 근거,”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7.09.12.); 오시진, 
“국제개발협력으로서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2조 상 ‘국제지원과 국제협력’ 조항을 중
심으로,” 안암법학, 49권 (2016), pp. 351~389 참조. 

171) ILC, Draft Articles on the Protection of Persons in the Event of Disasters, 
with Commentaries (2016), Article 8.

172) Ibid., Commentary on Article 8, para.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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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함을 유엔의 목적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게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는 회원국의 재난과 관련한 국

제협력을 위해 결의를 채택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173) 대표적

으로 유엔은 1971년 총회결의 제2816호에 근거해 1972년 재난구호

조정관(UN Disaster Relief Coordinator)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이후 

1991년 유엔총회 결의 제46/182호에 따라 설립된 유엔인도지원

조정국(UNOCHA)과 긴급구호조정관(Emergency Relief Coordinator: 

ERC), 그리고 1992년 설치된 인도주의사무국(Department of Humanitarian 

Affairs: DHA)에 의해 통합되었다.174) 유엔의 재난 관련 내부 기관은 주로 

자연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무력충돌로 인한 재난의 경우 특별대표

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175) 

국제재난구호를 총괄하는 보편적 국제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유엔은 

국제사회의 인도적 차원의 재난구호 활동의 중심에 있다. 유엔은 재난협

력에 있어서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조정하기 위한 상호

보완적인 조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의 국제인도지원 체계는 

1991년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 제46/182호에 기초한다. 동 결의에 의해 

설립된 유엔인도지원조정국(OCHA)은 인도적 지원을 담당하는 유엔 산

하기구들과 민간단체들 간의 지원 중복을 없애고 효율적으로 인도적 지

원을 펼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176) 긴급구호조정관(ERC)은 유엔총회

173) 자세한 내용은, 박기갑, “국제재난법에 관한 보편적이며 포괄적인 국제조약은 존재가
능한가?” pp. 47~51 참조. 

174) 유엔인도주의사무국(DHA)의 경우 1997년 조정, 옹호, 정책개발의 기능을 더욱 강화
해 유엔인도주의조정국(UNOCHA)으로 재편되었다. 최춘흠･김영윤･최수영, UN
기구의 지원체계와 대북활동 (서울: 통일연구원, 2008), p. 8. 

175) 위의 책, p. 49. 
176) 자세한 내용은, UNOCHA 홈페이지 <https://www.unocha.org/about-us/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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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임에 따라 위기대응에 있어 국제적인 인도지원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

하거나 여타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와의 조율을 담당하며, 인도적 활동

을 위한 기금모집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한다. 긴급구호조정관(ERC)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며, 유엔 회원국의 요청 및 인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조기경보 및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관리 및 공유의 보장, 

긴급 재난지역으로의 접근 확보, 필요한 영역의 평가, 공동호소(joint 

appeal)의 준비, 인도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 동원, 구호에서 복구 

활동으로의 원활한 이관을 위한 지원 등의 책임을 진다.177) 또한 모든 위기

상황에서의 국제 인도적 지원의 필요와 국내적 차원에서의 상주조정관

(Resident Coordinator: RC) 및 인도조정관(Humanitarian Coordinator: 

HC)의 활동을 감독한다.

국제 재난협력에는 다양한 유엔의 전문기구가 참여한다.178) 유엔의 인

도적 지원 활동 및 재난협력 관련 주요 기구로는 국제식량기구(FAO), 세계

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인구

기금(UNFPA),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인간정주계획(UN-HABITAT), 

유엔아동기금(UNICEF) 등이 있다. 이들 기구는 재난대응과 관련해 보

호소(shelter) 공급부터 식량 안보 사항, 보건, 영양, 교육, 생계의 세부사

항을 담당할 뿐 아니라, 전반적인 조정과 물류지원, 통신 등과 같은 공공

기반시설을 지원한다. 한편, 이 과정을 위해 주로 상주조정관(RC)을 파

견하는데, 이들은 정부와 유엔 재난대응 체계의 소통을 맡는다. 

이들 활동의 재원은 일차적으로 중앙긴급대응기금(Central Emergency 

we-are> 참고.
177) UNOCHA, “Disaster Response in Asia and the Pacific: A Guide to International 

Tools and Services,” p. 22.
178)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춘흠･김영윤･최

수영, pp. 12~2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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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Fund: CERF)에서 지급된다. 2005년 유엔총회 결의 제

60/124호를 통해 설립된 중앙긴급대응기금(CERF)은 재난에 대한 신속

하고 적절한 원조활동을 개시하고, 재건 과정에 필요한 자금은 적립･운용

하고 있다.179) 중앙긴급대응기금(CERF)은 다양한 주체(주로 정부, 재단, 

사기업, 개인 등)의 기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 재난 발생 시 상기 인도적

기구들은 합동으로 재원을 요청하며, 중앙긴급대응기금(CERF)은 필요

의 시급성 및 효과성 등의 기준 충족 시 이를 지급한다. 이러한 기금을 

통해 유엔전문기구들은 자신의 임무에 맞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 국가의 역량을 초과하는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국제사회는 여러 유엔

전문기구 및 인도적 지원 단체를 중심으로 구호 및 복구활동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중복 지원을 막고 보다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기구 간 

협력 및 조정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2005년 유엔은 “인도주의 개혁 아젠다

(Humanitarian Reform Agenda)”를 통해 예측가능성, 책임성 및 

파트너십을 증진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마련했다. 클러스터 접근법은 

이러한 조치의 중심에 있다. 클러스터란 유엔과 그 밖의 인도주의 활동을 

하는 기구들로 구성된다. 클러스터는 유엔 및 비유엔 인도주의 활동 관련 

파트너를 구성원으로 하는 조정, 정책 개발 및 결정을 위해 만들어진 

포럼인 기구간상임위원회(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IASC)

에 의해 구성된다.180) 기구간상임위원회(IASC)는 <그림 Ⅲ-1>과 같이 

179) GA Res. 60/124 (8 March 2006), para. 15. 
180) 기구간상임위원회(IASC)는 유엔 및 비유엔 인도주의 활동 관련 파트너를 구성원으로 

하는 조정, 정책 개발 및 결정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 간 포럼이다. 회원은 세계농업기구
(FAO), 유엔인도지원조정국(UNOCHA),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인간정주계획(UN-HABITAT),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기구(WFP) 및 세계보건기구(WHO)이다. 또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국제자원봉사위원회(ICVA), InterAtion, 국제이주기구(IOM),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세계은행(World Bank) 등을 상시 초청멤버
(standing invitee)로 두고 있다. 기구간상임위원회(ISAC)는 인도주의적 체계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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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인도적 활동 영역을 지정해 개별 기구들의 주요 책임을 정하고 

있다. 클러스터는 인도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대비체계 및 

기술적 역량을 강화하고, 인도적 대응에 있어서의 명확한 책임성을 부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적 차원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인도적 기구

들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파트너십과 국제인도주의 

행동의 예측가능성 및 책임성을 강화한다.

그림 Ⅲ-1  유엔 재난대응 주요 기구 클러스터

출처: UNOCHA, “Disaster Response in Asia and the Pacific: A Guide to International 
Tools and Services,” (2013), p. 28.

나. 국제적십자사연맹

1919년 평시 보건, 위생, 구호 활동을 위해 설립된 국제적십자사연맹

(IFRC)은 국적과 인종, 종교적 신념이나 계층, 정치적 견해 등의 차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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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조를 제공하는 가장 큰 인도적 기구이다. 이들의 활동은 긴급대응, 

재난대비, 공동체에 기반을 둔보건, 원조 훈련과 활동, 재난 희생자를 위한 

가족과의 연결 사업, 청소년 자원봉사자 활동의 6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져 있다.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은 전 세계 190개의 국내적십자사

(National Societies)로 구성된다. 연맹과 국내적십자사는 재난대비, 

대응 및 개발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데, 여기에는 응급보건, 재난법, 물과 

위생 및 인도주의 외교에 관련된 활동이 포함된다. 

국내적십자사는 재난구호, 보건 지원 및 사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국제 인도법 및 인도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일반적으로 국내적십

자사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에 접촉을 하는 첫 

번째 창구 역할을 한다. 국내적십자사는 비정부기구가 아니며, 일반 비

정부기구와 달리 정부 및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다. 국내적십

자사는 재난구호에 있어 국내 기관과 함께 활동하며, 개별국가 내의 공적

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보조적 역할을 한다. 2007년 IFRC 가이드라인 제

3조는 국내적십자사가 공권력의 보조자로서 시민사회와 함께 국내적 차

원에서 지원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181) 이는 ｢적
십자사규정(Statutes of the Red Cross/Red Crescent Movement)｣ 
제4조 제3항에도 명시되어 있다.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은 재난 발생 시 국내적십자사를 지원하고, 

다른 국내적십자사가 지원에 참여하는 것을 조정하고 지위한다. 국제적

십자사연맹(IFRC)은 재난 발생 시 전 세계에서 선별된 훈련된 인력으로 

구성된 현장조사 및 조정팀(Field Assessment & Coordination Team: 

FACT)을 48시간 이내 파견하고, 현장 피해규모 및 필요를 조사하며, 

1개월간 현장에서 유엔과의 조정 역할을 한다. 현지 언어와 문화에 익숙

한 지역 내 훈련된 인력인 지역재난대응팀(Regional Disaster Response 

181) 2007 IFRC Guideline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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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RDRT)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재난에 파견되며, 현장 평가

활동을 하는데, 이들은 연맹 지역 사무소에서 관리한다. 국제적십자사연맹

(IFRC)은 <표 Ⅲ-2>와 같이 물과 위생, 병원 통신 및 구호 등을 담당하는 

긴급대응단(Emergency Response Unit: ERU)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표 Ⅲ-2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의 긴급대응단(ERU) 체계

물과 위생 
(Water & Sanitation)

식수 공급, 화장실 설치 및 쓰레기 처리 시설

기초보건 
(Basic Health Care)

국제기준 약품 사용, 외래 중심 운영, 최대 30,000명 진료

소개 병원 
(Referral Hospital)

최대 250,000명 진료, 120~150병상, 외과수술, 약국, 
소독실

긴급파견병원 
(Rapid Deployment Hospital)

48시간 이내 파견, 10일간 지원, 10개 병상･응급처치, 
의료 및 외과 진료, 환자 분류, 헬기 수송

구호 
(Relief)

구호물자 분배 통계 지원, 수송 ERU와 협조

물류 
(Logistics) 

구호 물품 및 장비의 통관, 보관, 운송 업무

통신 
(IT & Telecommunication)

위성통신 및 라디오 통신망 구축, 재난국 통신법 준수

베이스캠프 
(Base Camp)

직원 및 봉사원들에게 숙소 및 식사 제공

출처: 조성아, “대한적십자사의 재난관리,” The Magazine of the Korea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vol. 15, no. 3 (2015), p. 120.

다. 주요기구의 북한에서의 활동

｢유엔과 북한 간의 협력을 위한 유엔 전략계획 2017~2021(DPRK 

UN Strategy Framework 2017~2021, 이하 ‘유엔 전략계획 2017~ 

2021’)｣은 유엔상주조정관(UN Resident Coordinator)이 이끄는 북

한팀(UN Country Team)의 우선순위를 담고 있다. 북한 당국과 북한 

상주 유엔 기구들의182) 합의 하에 작성된 이 보고서는 먼저 유엔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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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목표가 북한주민들, 특히 취약계층의 복리 증진을 위한 북한 정부의 

활동을 지원하고 강화시키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183) 유엔 전략계획 

2017~2021은 우선순위 3번 ‘복원력과 지속가능성(resilience and 

substantiality)’ 분야에서 위험의 감소와 준비를 포함하는 재난위기관

리를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유엔이 특히 관심을 두는 분야는 공동체 단

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과 산림복원이다. 실제 북한은 산림파괴, 

토질악화, 토양침식 등 여러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

은 자연재해에 대한 북한의 취약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더욱이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들은 북한의 식량 및 영양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산림복원은 재난위험 감소를 위한 조치로 우선사

항에 속한다.184) 유엔 전략계획 2017~2021은 기상이변에 대한 북한의 

취약성을 고려해, 재난대비, 취약지역 조사, 위험감소, 국가위기대처관

리 부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유엔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유엔 대북사업에

서 중요히 다뤄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부문의 유엔 

전략계획 2017~2021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82) 현재 북한 상주 유엔 기구는 세계농업기구(FAO),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인구기
금(UNFPA),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기구(WFP) 및 세계보건기구(WHO) 6개 
기구이다. 유엔인도지원조정국(UNOCHA)의 경우 2005년 북한이 유엔합동호소절차
(Consolidated Appeals Process)의 지원을 거절하면서 철수하였다. 

183) “The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Government of the DPRK 2017-2021, Towards Sustainable and Resilient 
Human Development,” (2017), p. 8, p. 10, <http://kp.one.un.org/content/ 
dam/unct/dprk/docs/DPRK%20UN%20Strategic%20Framework%202017-2
021%20-%20FINAL.pdf>.

184) Ibid.,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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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부문의 성과 목표

1
재난 및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지역 공동체, 특히 여성을 포함한 가장 취약한 
인구집단 보호 및 대응력 제고

2
지역 공동체,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들의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원에의 접근

3
환경관리, 에너지, 기후변화, 재난위험관리 부문에서 정부 기관들의 통합적이고 
공평한 사업 수행

출처: “The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Government of the DPRK 2017-2021, Towards Sustainable and 
Resilient Human Development,” (2017), p. 20.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인도적 지원 단체 가

운데 가장 규모가 큰 단체로, 조선적십자회와 오랫동안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난관리를 포함한 여러 구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적십자사

연맹(IFRC)은 조선적십자회를 지원하며, 북한에서의 재난관리와 보건 

프로그램은 재해로 인해 건강을 잃어 생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돕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조선적십자회의 활

동을 돕기 위해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은 “협력합의전략 프로그램

(Cooperation Agreement Strategy Program, 이하 ‘협력합의전략

(CAS)’)”을 운영해 재원을 조달한다. 협력합의전략(CAS) 프로그램이란 

조선적십자회가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및 국내 적십자사와 함께 3년 

정도의 주기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의미한다. 협력합의전략(CAS) 프

로그램은 공여국들의 협력 거버넌스는 물론 북한주민들의 자발적 역량

구축을 위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인도주의적 가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개발협력의 성격을 지닌다. 초기 파트너십을 맺은 국내 적십자사

는 호주, 영국,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과 스웨덴이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협력합의전략(CAS) 프로그

램에는,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와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및 스웨덴의 적십자사가 참여했다.185)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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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협력합의전략(CAS) 프로그램에는, 호주, 영국,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이탈리아, 터키, 프랑스, 이란 적

십자사가 참여했다.186) 대한적십자사의 경우 2015년 협력합의전략

(CAS) 회의에 처음으로 참여했으며, 3년에 걸쳐 천만 달러를 지원할 것

을 계획한 바 있다.187) 

3. 국제사회의 북한 재난 지원 및 협력 사례와 시사점

북한의 재난 관련 긴급구호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산하 전문기구와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의 지원, 

그리고 개별국가 차원의 지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유엔인도지원조정국(UNOCHA)에서 제공하는 개별국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원 규모 관련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에 대한 지원은 약 66억 5,100만 달러에 달한다. 분야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며, 재난협력 역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범

위에 속한다. <그림 Ⅲ-2>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북한이 수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던 2007년과 2012년 당시 지원 규모가 급증했었음을 볼 수 

있다. 

185) IFRC, “Long Term Planning Framework 2012-2015: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 2, <http://www.ifrc.org/docs/appeals/annual12/ 
SP354KP_LTPF12.pdf>.

186) IFRC,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nual Report,” MAAKP002 
(30 April 2015), <http://www.ifrc.org/docs/appeals/annual12/SP354KP 
_LTPF12.pdf>. 

187) “대한적십자사, 국제적십자 대북사업 지원하기로,” 미국의소리, 2015.10.06.; “한
적, 대북사업에 천만 달러 지원 결정,” 중앙일보,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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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2007년~2017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규모

출처: UNOCHA, “Financial Tracking Service: Tracking Humanitarian Aid 
Flows,” <http://fts.unocha.org/countries/118/summary/2017>.

한편,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은 중앙긴급구호기금

(33.5%)에서 조달되며, 그 밖의 여러 자금(31.2%)을 제외하고는, 스위

스 정부(19%)의 재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188) 이러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그림 Ⅲ-3>과 같이 과반 이상이 식량안보(52.2%)와 관련되어 

있으며, 보건･건강(27.5%), 영양(5.8%), 식수 및 위생(4.9%)이 후순위를 

달린다. 관련 유엔 기구 또한 세계식량기구(WFP) 62.1%, 유엔아동기금

(UNICEF) 18.3%, 세계보건기구(WHO) 3.6% 순으로 재원이 활용된다.189)

188) 이하 러시아 정부 (8.1%), 스웨덴 정부 (4.1%), 캐나다 정부(4%)를 기록한다.  
189) UNOCHA, “Financial tracking Service: Tracking humanitarian aid flows,” 

<https://fts.unocha.org/countries/118/summary/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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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분야

출처: UNOCHA, “Financial tracking Service: Tracking humanitarian aid flows,”
<http://fts.unocha.org/countries/118/summary/2017>.

국제기구가 북한에 제공하는 구호원조의 상당 부분은 개별국가의 자금

지원에 의해 이뤄진다.190) 지원 규모는 매해 다르나, 미국,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등의 개별국가가 유엔 산하 국제

기구를 통해 간접지원의 형식으로 북한에 대해 인도적 원조를 실시한다.191) 

한국의 경우도 무상 및 장기차관 형식으로 남북 간 직접지원 이외에 유엔 

기구 간 공동지원에 참여하여 상당량의 식량 등을 지원해 왔다.

북한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의 국제기금

지원에 있어 10번째로 많은 규모의 지원을 받는 국가로 기록된다. 북한에 

대한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의 기금 지원은 전체 예산의 3%를 차지하

190) 이종운, “북한에 대한 국제지구의 경제지원 현황과 향후과제,” 세계경제 (2003.06.), 
p. 73. 

191) 개별공여국의 대북지원 특징에 관해서는, 박지연,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분석
(1945~2014),” 수은북한경제, 봄호 (2015), pp. 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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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북한의 경우 인도적 대응(humanitarian response) 보다는 주제별 

지원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특히 2016년 수치가 

높아졌는데, 이는 2016년 함경북도 수해에 대한 지원이 큰 규모를 차지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Ⅲ-4  국제기금지원 수혜국 순위

출처: IFRC, “Main Countries Receiving International Funding,” pp. 1~2, <http://
www.ifrc. org/Docs/Appeals/statistic/recip13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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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한 재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1995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심각한 

수해 피해를 입게 되자, 북한이 8월 23일 뉴욕 주재 유엔대표부를 통해 

유엔 인도주의사무국(DHA)에 긴급지원을 요청하며 시작되었다.192) 유

엔 인도주의사무국(DHA)은 7월 26일부터 8월 18일의 기간 동안 주민 

520만 명의 재해와 피해 발생액이 150억 달러에 달한다는 수해보고서

를 제출하고 유엔에 긴급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긴급구호를 위해 

유엔인도지원조정국(UNOCHA),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

(WHO),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아동기금

(UNICEF)이 북한에 상주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며, 공동으로 북한 식량

난 및 배급 상황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95년 

9월 12일 유엔 기구 간 합동지원호소(Consolidated (Inter-Agency) 

Appeal)를 발표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하였다.

북한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재난을 포함한 인도적 상황에 대한 국제사

회의 지원을 받아왔다.193) 여러 매체 및 관련 기구의 보고서를 통한 최근 

10년간의 북한 재난에 대한 국제사회 지원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2007년 8월 7월부터 14일까지 내린 폭우로, 강원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함경남도 지역에 홍수가 발생하자 유엔은 총 

141,029,224달러 규모의 긴급호소(Flash Appeal)를 발표한 것을 볼 

192) 이종운, “북한에 대한 국제지구의 경제지원 현황과 향후과제,” p. 72.
193) 1996년부터 2004년까지의 북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유엔 기구 간 합동지원호소(UN 

Inter-Agency Consolidated Appeal)에 관해서는 Hazel Smith, Hungry for 
Peace: International Security, Humanitarian Assistance and Social Change in 
North Korea (Washington D.C.: US Institute of Peace Press, 2005), pp. 
114~116 참고. 한편, 2004년 8월 북한 당국은 2005년부터 유엔인도지원조정국
(UNOCHA)을 통한 기구 간 합동지원호소 절차에의 참여 거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의 형식이 다소 수정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금순,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실효성 연구: 평가지표와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14권 제2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5), pp.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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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194) 당시 홍수로 인해 454명이 사망하고, 156명 실종, 4,351명

이 부상을 입었으며, 9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195) 농경지와 농업구

조물 복구비는 북한 국내총생산 GDP의 1.3%에 달하는 2억 7,500만 달

러로 추정되었다.196) 긴급호소는 북한 당국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으며, 

당시 한국 정부도 시멘트와 철근, 트럭 등 4,800만 달러 상당의 긴급구호

물자를 보내고, 민간단체도 식량과 의류 및 의약품 등을 지원했다.197) 또

한 캐나다와 호주, 영국, 노르웨이, 폴란드, 스웨덴 등 10여 개국이 넘는 

국가가 유엔을 통해 대북지원에 참여했으며, 유엔은 약 3개월 만에 모금 

목표액의 80%를 달성했다.198) 

2010년 7월에도 개성, 평양, 원산, 자강도, 신흥군 등 지역에 수해가 

발생했으며, 압록강 범람으로 신의주 일대가 물에 잠겨 주민 14명이 사망, 

6만 4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은 압록강 범람

으로 피해를 본 북한의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재난구호긴급기금에서 약 

36만 8,750달러(한화 약 4억 4천만 원)를 긴급 지원했다.199) 2011년 6

월 23일~7월 16일 황해남도, 황해북도, 함경남도, 강원도에 수해가 발생

했다.200)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은 황해도 지역 수해구호물품 응급구호

194) UNOCH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loods Flash Appeal 
2007,” (27 August 2007), p. 1, <https://www.humanitarianresponse.info/ 
en/programme-cycle/space/document/democratic-peoples-republic-kor
ea-floods-flash-appeal-2007>.

195) Ibid., p. 3. 
196) 권태진, “북한 수해가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 통일경제 (2007), p. 10.  
197) 노정민, “유엔 “북, 6년째 지원요청 없어”,” 자유아시아방송, 2010.08.09. 
198) UNOCHA, “DPR Korea: Floods OCHA Situation Report,” no. 13 (22 Oct 2007), 

para. 14, <https://reliefweb.int/report/democratic-peoples-republic-korea/ 
dpr-korea-floods-ocha-situation-report-no-13>.

199) “국제적십자연맹, 北수해에 37만弗 긴급지원,” 국민일보, 2010.07.09.
200) UN Country Team in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loods,” 

(July 2011), <https://reliefweb.int/map/democratic-peoples-republic-korea/ 
floods-july-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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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 2만 7천 개를 비치했으며, 수질정화제와 수건, 비누, 화장지 등이 

든 위생물품 세트를 공급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수재민 7천 명에게 

밀가루 80톤을 제공했으며,201) 미국은 90만 달러 상당의 긴급지원을 제공

했다.202) 2012년 수해 당시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은 약 20만 달러를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기구(WFP), 유엔아동기금(UNICEF) 및 

유엔인구기금(UNFPA)을 통해 지원했으며,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은 

재난긴급구호기금(Disaster Relief Emergency Fund: DREF) 약 30만 

스위스프랑(CHF)과 약 4만 명에게 구호품을 공급했다. 개별국가 차원

에서 스위스는 20만 스위스프랑(CHF)을, 독일의 경우 18만 유로를 지원

했다.203) 

2013년 수해 당시 세계식량기구(WFP)는 북한 수재민 3만 8천 명에

게 식량을 공급했으며,204) 세계보건기구(WHO)는 북한 수재민에게 제공

할 의약품과 식수 제공을 위해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을 통해 92

만 달러의 긴급 수해지원을 받았다.205)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은 조

선적십자회가 수해를 입은 5천 가구의 주민 약 2만 명을 지원할 수 있도

록 재난구호긴급기금(DREF)에서 30만 스위스프랑(CHF)을 배정했

다.206) 2015년 8월 수해 당시 유엔은 북한의 재난 피해 지원 목적으로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을 통해 유엔아동기금(UNICEF)에 130만 달

러, 세계보건기구(WHO)에 45만 달러를 지급했으며, 이는 북한에서 재

난 피해를 입은 주민 1천 100만 여 명에게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식수 제공과 식량과 의료품, 긴급 구호품들 조달에 사용되었다.207) 국제적십

201) “WFP, 北수재민에 비축 밀가루 80t 방출,” 연합뉴스, 2011.08.11.
202) “美, 北수해복구 90만弗 긴급 지원,” 연합뉴스, 2011.08.19.
203) 2012년 수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전소영, “북한의 수해 피해와 

지원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 9월호 (2012), pp. 93~98 참고. 
204) “WFP, 북한 수재민 3만8천 명에 긴급 식량지원,” 미국의소리, 2013.08.06. 
205) “유엔, 북한에 92만 달러 긴급 수해지원,” 연합뉴스, 2013.09.13.
206) “국제적십자 ‘北 수해 지원 특별예산 32만달러 책정’,” 연합뉴스,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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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연맹(IFRC) 또한 북한의 수해 복구를 위해 특별지원금 21만 달러를 

긴급 투입하였다.208) 나선시 홍수 복구를 위해 유럽연합(EU)은 15만 유

로를 지원했으며,209)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또한 27만 달러를 추가

적으로 투입했다.210) 이처럼 지난 10년간 국제사회는 여러 재원을 통해 

북한 재난대응을 지원해 왔다. 

다. 2016년 함경북도 수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2016년 8월 29일 제10호 태풍 라이언록(Lionrock)이 북한의 북부지

역을 지나가며 저기압으로 인해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폭우로 인해 두만강 수위는 6~12미터 이상 상승했으며, 주변지류로 홍

수가 발생했다. 함경북도 지역 6개 군 14만 명의 주민이 심각한 인명 및 

물적 피해를 입었으며, 3만 여 가구가 침수되거나 손상되고, 7만 명의 이

재민이 발생했다. 북한 당국의 지원 요청에 따라 유엔 기구들은 북한 내 

비축되어 있던 구호물자를 긴급 배포하였다. 북한 정부 및 인도주의국가팀

(Humanitarian Country Team: HCT)의 합동조사단이 꾸려졌으며, 

2016년 9월 19일 긴급대응계획(Emergency Response Plan: ERP)을 

발표해 2,890만 달러의 긴급지원을 호소했다. 초기 비용은 중앙긴급구

호기금(CERF)에서 지원되었다. 대응에는 11개의 상주기구가 참여했

으며, 보건, 식량 및 식수개선과 보호소(shelter) 지원의 긴급 대응과 함

께, 인도적 지원 파트너들은 영양실조의 예방 및 대응과 손상된 수도시설 

복구를 위한 보다 장기적인 프로그램에 착수했다.211) <표 Ⅲ-4>는 2016년 

수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초기 대응 과정이다.212)

207) “유엔, 홍수 피해 북한에 20억원 긴급 투입키로,” 연합뉴스, 2015.08.12. 
208) “국제적십자사, 북한 수해복구에 2억 5천만원 긴급지원,” 연합뉴스, 2015.08.24.
209) “EU “라선 홍수 복구 15만 유로 지원,” ” 자유아시아방송, 2015.09.03.
210) “국제적십자연맹, ‘홍수 피해’ 북한에 3억여원 추가 지원,” 연합뉴스, 2015.09.10. 
211) United Nations, “2017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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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2016년 북한 수해 초기대응 과정

일자 주요 대응 내용

8월 29일 
~31일

함경북도에 300mm 이상의 폭우가 기록, 태풍 라이언록(Lionrock)의 영향으
로 두만강 및 북중 국경 지역 지류가 범람함.

9월 1일
조선적십자회를 중심으로 신속한 초기평가(rapid initial assessment), 조기
경보 및 대피, 조사 및 구조, 응급조치, 심리지원 등을 위한 인력 및 자원봉사 
인력이 동원됨.

9월 2일 2,500개의 비식량 긴급구호물자(NFIs)가 조선적십자회 창고로부터 공급됨. 

9월 3일 정보 게시(Information Bulletin)가 발행됨.

9월 4일 일차 인도지원국가팀(First Humanitarian Country Team)과의 미팅이 이뤄짐. 

9월 5일 추가 2,500개의 비식량 긴급구호물자(NFls)가 배포됨. 

9월 6일
~9일

유엔 기구와 국제적십자사, 북한 주재 유럽 비정부기구 관계자들 및 북한 당국자의 
합동실사(joint assessment)가 이뤄짐. 

9월 12일 추가 2,000개의 비식량 긴급구호물자(NFls)가 배포됨.

9월 13일
2만 명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506,810 스위스프랑(CHF)이 국제적십자사연맹
(IFRC)의 재난긴급구호기금(DREF)에 할당됨.

9월 14일
138명 사망, 400명 실종, 68,094명의 실향민(displaced persons), 600,000 명의 
이재민이 집계됨.

9월 16일 합동실사(joint assessment) 보고서가 발간됨.

9월 19일
기구간 대응계획(Inter-agency Response Plan)이 발표됨. 28,900,000달러 
긴급지원을 요청함.

9월 20일
IFRC는 12개월 동안 28,000명을 위한 15,199,723 스위스프랑(CHF) 긴급
호소(Emergency Appeal)를 발행함.  

9월 23일
피해 대상 규모를 확대(330,000명)하여 수정 긴급호소(Operation Update 1)를 
발행함.213)

출처: IFRC 2017년 북한 수해 관련 긴급호소(Emergency Appeal) 및 북한 상주 유엔
조정국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연구진 정리.

북한의 인도주의 국가팀(HCT)은 북한 당국의 대응을 지원했다. 초기

에는 식품, 영양보조제, 주거지 건설도구 장비, 식수정화 및 위생, 보건 및 

212) IFRC, Emergency Appeal Revision: DPRK/ North Hamgyong Province: 
Floods, Appeal no. MDRK0008, Glide no. FL-2016-000097-PRK.

213)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은 2017년 5월 330,000명을 지원하기 위해 7,421,586 스위
스프랑(CHF)의 긴급호소를 수정해서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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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물자 등의 구호물자 보급을 지원했다. 초기대응에 기초해 인도주의 

국가팀은 60만 명의 식량안보, 영양, 주거, 보건, 식수 및 위생 등을 위한 

6개월간의 인도적 지원의 예산으로 2,820만 달러를 요청했다.214) 

2016년 수해 당시 유엔 및 기타 인도적 기구들의 구체적인 분야별 대

응 계획을 살펴보면, 보건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아동기금(UNICEF)

과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하여 국제장애인협회(Handicap International)

와 독일 NGO인 세계기아원조(Welthungerhilfe)가 담당했다. 이들은 우선

적으로 피해지역에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모성건강을 위

한 최소 기초 서비스 패키지(Minimal Initial Service Package: MISP) 

및 긴급산과치료 및 신생아 간호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설사병

과 호흡기질환을 위한 기초 의약품을 모든 의료시설에 보급하고, 일차 

구명용 장비를 보건 시설과 지역단위 병원에 보장하도록 했다. 정부의 

긴급구호물자공급 능력을 강화하고, 노인 및 장애인의 건강을 위한 필요

한 조치를 규명토록 했다.215) 영양 분야에 대해서는 유엔아동기금

(UNICEF) 및 세계식량기구(WFP)가 취약계층에게 보조영양을 공급하고, 

급성영양장애에 대한 공동체 단위의 관리를 위한 의약품을 제공하며, 인

체측정에 기초한 치료적 영양서비스 구축을 담당했다. 또한 영양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중간상완위둘레(MUAC) 검사와 5세 이하 아동의 영양 검

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216)  

식량안보 및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농업기구(FAO), 국제적십자

사연맹(IFRC), 세계식량기구(WFP) 및 독일 NGO인 세계기아원조

214) Office of the UN Resident Coordinator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Flood Emergency Response Plan, September 2016-February 2017,” 
<https://reliefweb.int/report/democratic-peoples-republic-korea/ 
democratic-people-s-republic-korea-flood-emergency-response>. 

215) Ibid., p. 2.
21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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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thungerhilfe)와 아일랜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NGO인 컨선월드

와이드(Concern Worldwide)가 담당했다. 이들은 우선적으로 가장 취

약한 가구 및 기관에 구호식량을 공급하고, 협동농장을 지원하기 위해 

씨앗 및 농업기구를 제공했다. 또한 협동농장의 겨울그린하우스를 수리 

및 개축하고, 가축농업 기구를 수리 및 개축하는 계획을 세웠다. 식수 및 

위생과 관련해서는 유엔아동기금(UNICEF)과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을 비롯한 인도주의 비정부기구가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공동체, 학교 

및 의료시설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손세정 및 세탁시설 등을 공급하는 

것 등을 우선적으로 계획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유엔아동기금(UNCEF) 

및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을 중심으로 긴급학용품공급 

및 임시 학습 공간 마련, 교육시설의 개축 등을 우선 대응 과제로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주거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유엔개발계획

(UNDP), 스위스개발협력청(SDC) 및 컨선월드와이드(Concern Worldwide), 

프랑스 구호단체인 프리미에 위장스(Premiere Urgence), 세계기아원조

(Welthungerhlife) 등의 단체가 담당했으며, 우선 임시 방한 주거지 해

결과, 지붕 보수를 위한 물자 공급, 취약가구에게 부엌도구를 포함한 가

사용품 지원 등을 우선 대응 과제로 선정했다.217) 

이와 같이 북한에 대한 대응은 유엔전문기구와 인도주의 관련 여러 비

정부단체들이 유엔인도지원조정국(UNOCHA)의 조정에 따라 분야별로 

대응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지원에 따라 북한 당국은 2016년 

11월 19일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3,187가구를 개축하기로 하며, 

11,928명의 가족을 새로운 주거지로 이주시켰다. 이들에게는 방한복, 

난방 연료 및 기본적인 생활물품이 지급되었다. 57개의 유치원 및 탁아

소와 13군데의 의료시설, 18km의 강 제방시설과, 131km의 도로, 318 

헥타르의 경작지 역시 복구 되었다.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회령시에는 

21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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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개의 새로운 주택이 건설되었으며, 피해를 입은 기타 지역의 

1,000채의 수해를 입은 가구가 수리되었다.218) 

한편,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은 2016년 북한에 대한 수해지원은 

2016년 8월 개최된 합동대응 대비워크숍 이후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합의된 구조 및 절차를 시험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재난에 

대한 대응의 조정에 있어서는 향상이 있었으나, 이번 재난은 조정 및 대

비의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특히 구호물자의 비축 강화와 시기적절

하고 관련된 데이터의 접근 향상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고 평가했다.219)

라. 시사점

1995년 수해 이후 국제사회는 유엔 및 관련 전문기구들을 중심으로 

북한에서의 재난 관련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해 오고 있다. 이러한 국제

사회의 북한에서 협력 사례는 북한 재난 관련 협력을 위한 다자메커니즘 

활용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이 양자채널을 통해 북한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북관계 및 정책변화로 인해 남북 재난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을 고려할 때,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

해 지원하는 방안도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국제기구 등을 통한 

다자채널 활용은 북한 재난 시 현장방문이 가능한 국제구호기구 및 유엔

상주팀을 통해 재난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분야별로 보다 효과적인 구호물품 전달루트를 마련한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북한 재난구호 및 협력을 위한 기금 

모집에 있어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관련 정보를 공

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북

한과의 양자채널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도 유엔 재난 관련 기구 

218) IFRC, Emergency Appeal Revision: DPRK/ North Hamgyong Province: 
Floods, Appeal no. MDRK0008, Glide no. FL-2016-000097-PRK, p. 2.

21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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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국제구호기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 장기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220) 

4. 국제 재난협력 주요 영역 및 과제

가. 재난 관련 국내 입법지원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주로 빈곤하고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더 많이 발

생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재난위험을 감소하고 또한 개별국가의 역

량을 초과한 재난이 닥쳤을 때 보다 신속히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국내 입법 및 정책의 

부재는 외부로부터의 구호물자의 공급 및 협조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221) 무력충돌 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국제인도법과 달리 

재난 시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이고 특수한 국제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재난협력은 기본적으로 국내 입법과 정책 존재 여부, 또는 별도

의 양자 및 다자협약 존재 여부에 달려 있다.222) 이러한 연유로 국제적십

자사연맹(IFRC)은 2001년 이래 “재난 법, 규칙 및 원칙에 관한 프로그램

(International Disaster Response Laws, Rules and Principles 

(IDRL) Programme)”을 통해 국제구호활동에 중점을 두고 재난대응에 

관한 법적 문제 및 규제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07년 ｢국제 

재난 구호 및 초기 복구 지원의 국내적 촉진 및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
을 채택했다. 

220) 신호준･백민호, “북한의 재난발생에 따른 남한의 대응에 관한 기초 연구,” 한국방재학
회논문집, 제14권 5호 (2014), p. 171. 

221) Claire Clement, “International Disaster Response Laws, Rules and Principles: A 
Pragmatic Approach to Strengthening International Disaster Response 
Mechanisms,” in The International Law of Disaster Relief, eds. David D. 
Caron et. a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p. 67~68.

222) Ibid.,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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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30차 회의에서 제네바 협약 당사국 및 국제적십자사연맹

(IFRC)에 의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가이드라인은 개별국가들이 국제 재

난구호 및 초기 복구지원에 관한 국내법, 정책 및 제도적 체계를 정비하

는 데 있어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별 정부가 국제적인 재난 구호 활

동을 위한 국내적 입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주요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223) 총 5장 24항으로 구성된 동 가이드라인은 재난 발생국의 정부 

및 적십자사, 시민단체의 일차적인 주요 책임, 국제구호제공자들의 책

임, 국제구호제공자들에게 필요한 법적 제반 조치 등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224) 세부적으로는 국제지원의 요청 및 수용에 관한 문제, 국제

인도지원 행위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 및 취업 허가관련 사항, 구호물품의 

관세문제, 세금, 국내 법인격의 취득 및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2008년 12월 11일 유엔총회는 유엔의 긴급 인도적 지원의 조정을 강화

하기 위한 결의 제63/139호를 채택하며, 회원국이 국제재난구호 협력을 

위한 법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기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것을 독려한 바 

있다.225) 

유엔에서의 승인 후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은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위해 다수 국가들에게 입법 및 규칙 제정을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지원과정 중 일부 국가들은 입법 모델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십

자사연맹(IFRC)은 2013년 유엔인도지원조정국(UNOCHA) 및 세계의

원연맹(IPU)과 함께 ｢국제재난구호 및 초기복구지원을 위한 모델 법안

(Model Act for the Facilitation and Regulation of international 

223) 2007 IFRC Guideline 1 (3); IFRC, “Introduction to the Guidelines for the 
domestic facilitation and regulation of international disaster relief and initial 
recovery assistance,” (2011), p. 6, <http://www.ifrc.org/en/what-we-do/idrl/ 
idrl-guidelines>.

224) Ibid., p. 9. 
225) GA Res. 63/139 (5 March 2009), para. 8. 이후 매년 결의를 통해 IDRL 가이드라인을 

회원국이 활용할 것을 독려했다. GA Res. 66/119 (7 March 2012), para. 1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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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ster Relief and Initial Recovery Assistance)｣을 작성했다. 이 

모델 법안은 국가들이 국제재난활동에 있어 가장 주요한 법 및 규제문제

에 대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9장 제71조로 구성된 모델 법안은 일반규

정, 국제재난지원의 개시 및 종료, 국제재난지원의 조정 및 대비, 지원자

(assisting actors)의 일반 책임, 법적시설의 적격성, 인도적 지원자들을 

위한 법적시설, 감독 및 보고, 국제재난지원의 이동, 이행 관련 사항의 

장으로 구성된다. 동 모델은 국제 인도지원 단체 및 개인의 입국 및 활동 

문제를 다루며, 특히 구호 및 초기 복구 기간 중 이들의 지원활동을 조정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도지원활동가, 구호물자 및 도구의 입국

을 지연시키는 위기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관세 및 이민법, 구호물자에 

대한 관세 부과 등 입국 및 활동에 관한 사항과, 국제구호의 조정에 관한 

사항, 구호물자의 운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226) 

제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은 2014년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
을 제정하였다. 동 법규의 입법배경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국제적십자사

연맹(IFRC)의 관계자에 따르면 초기 제정 과정에서는 연맹의 기술적 지

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227) 그러나 북한은 동 법의 개정을 위해 국제

사회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우선 북한은 2015년 국제적십자사연맹

(IFRC)의 주선에 의해 베트남과 정보, 지식, 재난관리법의 발전 및 이행

에 관한 주요 관행을 공유하는 재난법제교류(disaster law exchange)를 실

시했다. 이후 북한은 2016년 4월 6일에서부터 7일 평양에서 재난대응 

및 감소 법제를 위한 워크숍(Workshop on Legal Frameworks for 

Disaster Response and Reduction)을 개최하기도 했다.228) 2016년 

226) IFRC, OCHA, and IPU, “Model Act for the Facilitation and Regulation of International 
Disaster Relief and Initial Recovery Assistance (with commentary),” (March 
2013), pp. 8~9, <http://archive.ipu.org/PDF/publications/act-en.pdf>.

227) 2017년 3월 17일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북한 수해지원 담당자 및 재난법제 담당자 
면담. 

228) IFRC, “Looking at Disaster Laws in DPRK,” (1 July 2016), <http://www.ifr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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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에는 입법위원, 주요 국내 및 지역의 당국 인사, 조선적십자회 및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관계자, 베트남 대표단 및 북한 관련 인도주의 

활동 관련들이 참석했으며, 북한에서의 재난위기감소 및 법적대비와 관

련된 법체계 정비 및 증진에 관해 논의되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워크숍

은 북한에서의 재난법제와 관련된 교류를 위한 7가지 단계를 도출했다. 

여기에는 현재의 법체계를 재난위험 감소에 관한 핸드북 및 재난대응법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재검토하고, 현재 법제에서 국제적인 재난지원에 

관한 새로운 챕터를 마련할 것이며, 홍수방지법을 개발을 지원하고, 지

역적인 차원에서 재난대응과 관련한 인식을 증진하고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워크숍 진행 이후 내용을 반영해 개정되었을 것으로 추정

되는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은 아직 입수되지 않아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재난 관련 국내입법에 관심

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에 기술협력을 요청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행동계획 마련

재난위험의 감소는 재난 발생 이후 복구과정에서도 병행되어야 할 핵

심 과제 중 하나이다. 국제사회는 국제재난경감전략기구(ISDR)를 중심

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증대되고 있는 재난의 위험을 예방, 완화 및 대비

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책 및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재난위험경감

(Disaster Risk Reduction: DRR)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229) 재난위험

en/what-we-do/disaster-law/news/asia-pacific/looking-at-disaster-
laws-in-dprk-72339/>.

229) 1989년 12월 22일 유엔총회는 1990년대를 자연재해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기간으
로 지정했으며, 이를 위해 1990년 International Decade for Natural Disaster 
Reduction(IDNDR) 사무국을 설립했다. 이 사무국은 1999년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 
국제재난경감전략기구(ISDR)로 개편되었다. 국제재난경감전략기구(ISDR)는 재난
경감을 위한 국제협력을 총괄한다. 동 기구는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괴 
및 사회경제적 혼란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 유엔총회 결의 제54/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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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은 재난에 대한 취약성을 시정하고 위험을 예측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위험의 감소를 위한 노력은 일차적으로 개별국가의 국내관할권 

내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즉, 개별국가는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 국내법과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 국제법위원회(ILC)의 ｢재난시 인(人)의 보호에 관한 초안 

규정｣ 제9조는 제1항에서 개별국가가 입법 및 규칙 제정 등을 통해 재난

위험의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제2항에서 재난경감을 

위한 조치에는 위험평가의 수행, 위험 및 과거 사례에 관한 정보수집 및 

공유, 그리고 조기경보 체제의 설치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230) 

그러나 전문가의 장비 및 재정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국가들은 지역적 

내지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231) 국가들 간 재난위험 감소를 위한 협력

의 구체적인 형태로는 재난위험의 통계 및 평가 자료의 공유, 재난구호요원

의 훈련 및 제도적 정비, 지역적 조기경보체제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232)

국제사회는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국내적 

역량 강화와 관련 국제협력 증진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2005년 1월 일본 고베시 효고현에서 열린 재난 감소를 위한 세계정상회의

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2001년 유엔총회 결의 제56/195호에 의해 재난위험 감소를 
위한 유엔의 활동의 조정 및 활성화를 위한 임무가 부가되었다. 국제재난경감전략기구
(ISDR)는 재난이 발생하기 전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예방차원의 활동을 벌이며,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재
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인 재난위험경감(DRR)을 도입해 이에 대한 투자를 증진
시키며 재난에 대비한 도시계획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대한민국과 북한을 포함해,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등을 관장하는 동북아 사무소가 송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태
국에 아시아 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다. 

230) ILC, Draft Articles on the Protection of Persons in the Event of Disasters, 
with Commentaries (2016), Article 9. 

231) 박기갑, “재난시 국제협력의무의 법적 성격과 그 이행을 둘러싼 국제법적 문제 분석,” 
p. 177.

232)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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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효고 행동계획(Hyogo Framework for Action)｣을 채택한 바 있다. 

2015년까지 재난에 대한 국가 및 공동체의 회복력을 강화함으로써 재난

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이 계획은 우선과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활동을 제시하는 한편, 관련된 인도적 행위자들

에게 요구되는 임무를 설명하고 구체화했다. 효고 행동계획은 재난위험 

감소를 위한 제도 마련을 강조하며, 재난 위험을 밝혀내고 평가･감독

하며, 조기경보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과제여야 함을 확인했다. 동 계획은 

2015년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제3회 유엔 재난위험 감소 세계

회의(UN World Conference on Disaster Risk Reduction)에서 채

택된 ｢센다이 재난위험경감 프레임워크(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이하 ‘센다이 프레임워크’)｣에 의해 대체

되었다.233)

센다이 프레임워크는 재난의 규모를 불문하며, 자연재난, 인위재난뿐 

아니라 환경, 기술 및 생물학적 위해와 위험과 관련된 사안에도 적용된다. 

동 프레임워크는 위험에의 노출과 재난에의 취약성을 예방하고 감소

시키는 경제적, 구조적, 법적, 사회적, 보건, 문화적, 교육적, 환경적, 

기술적, 정치적 및 제도적 조치의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이행을 통해 새로운 

재난위험과 기존의 재난위험을 예방하고, 대응에 있어서의 대비 및 복구를 

강화하며, 복원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34) 센다이 프레임

워크는 재난관리에 대항해 재난위험관리를 강조하고, 7대 글로벌실행

목표의 기대결과로 재난위험경감을 규정했다.235) 또한 새로운 위험을 

233) UN,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Geneva: 
UNISDR, 2015) <www.unisdr.org/files/43291_sendaiframeworkfordrren.pdf>.

234) UNISDR, “Chart of the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20,” <http://www.unisdr.org/files/44983_sendaiframeworksimpli 
fiedchart.pdf>. 

235)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에서 설정된 7가지 글로벌실행목표는 다음과 
같다. 지속적 감소가 필요한 영역: ① 재난으로 인한 치명률, ② 재난피해 숫자, ③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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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고, 존재하는 위험을 경감시키며, 복원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목표를 

설정했다. 행동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① 재난위험의 이해, ② 재난위험 

통제를 위한 재난위험 거버넌스의 강화, ③ 회복력을 위한 재난위험경감

에의 투자, ④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대비 강화 및 회복 및 재건 강화이다. 

재난위험 방지와 경감에 대한 정부의 주요 책임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국가기관과 사회기관의 참여와 공동의 책임, 지역당국 및 공동체의 역량 

강화, 국제협력의 증진 및 효율성 제고, 재난위험경감과 지속적 개발 정책, 

계획, 관행의 일관성 유지 등을 주요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2017년 5월 22일부터 26일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재난경감 

2017 글로벌 플랫폼”에 참석했다. 북한 대표단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에서는 재해방지사업이 초창기부터 전 인민적 사업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왔음을 강조하며, 국가적인 재해방지 및 대응체계가 수립되어 있다고 자평

했다. 이어 2016년 함경북도 수해에 국가의 인적, 물적, 기술적 잠재력을 

총 동원하여 건물 및 도로 복구를 2개월 안에 수행했으며, 이러한 당국의 

노력에 지원을 해준 국제사회의 지원에 대한 사의를 표했다. 이에 더해 

지난 2년 동안 센다이 문건을 비롯한 국제적 합의 문건에 부합하는 방향

으로 재해위험감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실존적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기본법과 연관법들에 대한 검토 및 수정보충 사업이 마지

막 단계에 있고, 국가전략 및 지역별 중장기 사업을 당면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재해자료 구축 사업, 재해전문일꾼 기술향상 사업, 

재해 유형과 요인에 따른 재해 사전준비 및 대응, 피해복구의 선진화 사업

을 추진한다고 했다. 특히 2024년까지 전체 산림면적의 20%에 해당하는 

167만 헥타르(ha) 조림 및 재조림 하기위한 국가전략과 이행계획을 세워 

재난 경제손실, ④ 재난으로 인한 주요 기반시설 또는 기초 서비스 파괴; 지속적 증가가 
필요한 영역: ⑤ 2020년까지 국가적 또는 지방의 재난위험경감전략을 보유한 국가, 
⑥ 개발도상 국가와 국제적 협력을 하는 국가, ⑦ 다양한 위험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과 재난위험정보에 대한 활용 또는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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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성을 전국가적 사업으로 심의 있게 추진하고, 재해위험감소사업

을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과 밀접히 교류시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

다. 대표단은 북한 당국이 센다이 기틀문건에 반영된 목표와 과제를 앞당

겨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국의 정부, 단체 및 국제

기구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재해위험감소사업을 위한 국제협력

을 촉진할 수 있는 조치와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재정적 

원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며 재해위험감소사업의 성과와 경험, 선진적 방법론의 종

합 배포를 위한 자료봉사 센터 설립을 제안했다.236)

다. 재난대응 및 관리 지원

긴급재난 지원과 구호활동을 위한 각국 적십자사의 활동을 감독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은 “재난대응 및 관리”

를 중점사업 중 하나로 진행하고 있다.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의 재난

관리 매뉴얼은 재난대비, 재난대응 및 재난복구로 구성된다. 먼저 재난

대비에는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조기경보를 도입하며, 취약성 및 역량진

단, 위험감소, 역량강화가 포함된다. 재난대응에는 재난관리정보시스템

(Disaste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DMIS)을 통해 재난 

피해 상황을 신속히 공유하고, 재난구호긴급기금(DREF)을 통해 초동 

대응에 관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며, 긴급호소(Emergency Appeal)를 

통해 국제사회에 공식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타국 적십자사에 재정 지원을 

호소하는 것이 포함된다. 재난복구에는 이재민들의 생계복구와 식량안보, 

236) Official Statatement of DPRK of Korea by Mr. Kang Il Sop, Chairman of the 
State Committee for Emerging and Disaster Management, Statement made 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tatement made at the Global 
Platform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7) <http://www.preventionweb.net/ 
english/professional/policies/v.php?id=53824>.



Ⅲ. 국제적 협력 방안과 과제 113

거처 마련과 지역보건 등이 포함된다. 한편, 재난 발생 시 국제사회의 구호 

및 지원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국제재난법 및 규칙의 도입 역시 

재난관리에 있어 중요한 축을 형성한다.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은 북한에서의 중점 사업을 “재난대응 및 관리 

사업”에 두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비상 대응 체계 강화와 홍수비상대책을 

편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의 

보고서는 그간 북한의 재난관리에 있어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급격한 산림

파괴와 부적절한 토지이용은 홍수 및 이류(泥流)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또한 농작물 생산과 식량부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곡식 경작을 위해 주민들은 산에 다락밭을 조성하였고, 이는 다시 벌채로 

이어져 위험을 가중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혹독한 겨울 날씨와 연료, 

식량, 물과 위생 및 보건 서비스의 부족으로 단기 및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

하다고 평가했다.237) 이후 2010년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은 대북사업 

예산을 950만 달러(한화 116억 원)로 늘려 홍수 등 재난방지와 질병 퇴

치, 상하수도 개선 등을 지원한 바 있다.238) 

조선적십자회는 북한의 유일한 비정부기관이자 정부를 보조하여 재난

대응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재난관리의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다. 

1998년 조선 적십자사는 개인 및 공동체가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줄이는 활동에 중점을 둔 재난관리부서를 신설하

였다.239) 조선적십자사는 2007년 이후 북한의 기구간 긴급대응계획과정

237) Ibid., pp. 3~4. 
238) “국제적십자연맹, 北적십자와 사업점검 워크숍,” 데일리NK, 2010.07.09., <http:// 

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9000&num=85109>.
239) IFRC, “Building Capacity in Disaster Risk Management: Red Cross and Red 

Crescent lessons learned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0), p. 3, <http://www.ifrc.org/Global/Publications/disasters/reducing_ 
risks/201300-North-Korea-Case-Stud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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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RK inter-agency contingency planning process)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평양에 주재하고 있는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하고 있다.240) 조선적십자사는 강둑건설과 같은 위험경감 조치를 통해 

수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공동체 지원과 조기경보 체제 조치 등을 

통합적으로 관장하며, 긴급구호인력에 대한 훈련 및 재난에 대한 위험

평가를 담당한다.241) 조선적십자회가 주축이 된 북한의 재난관리 프로

그램은 공동체를 기반으로 자연재난에 대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목적은 재난위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공동체 차원에서의 재난에 대한 

준비를 강화하며, 강둑 건설과 같이 물리적･구조적인 경감조치와 조기

경보, 긴급대응계획 및 위험지도(risk mapping) 작성 등과 같은 조치를 

포함한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다.

표 Ⅳ-1  북한의 재난관리 프로그램 개요

재난관리 계획 및 
기구적 대비

･ 취약한 공동체에 대한 재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재난예측 및 계획
능력 제고

･ 효과적인 재난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숙련된 인적자원, 재원 
및 물적 자원의 보장

공동체 대비 및 
재난위험경감

･ 개인 및 공동체의 회복력 증진과 취약성 경감
･ 식목 및 도로 정비 등을 토한 생활환경의 증진
･ 공동체의 위험경감에 대한 인식 증진 

재난대응 및 회복
･ 재난 피해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재난대응능력의 제고
･ 재난 이전의 생활환경의 증진과 복구 능력의 증진, 이후 재난에 대한 

위험경감

출처: IFRC, “Building Capacity in Disaster Risk Management: Red Cross and Red
Crescent lessons learned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0), p. 4를 바탕으로 연구진 정리. 

240) Ibid., p. 14.
241) Ibid., pp.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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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한국의 역할

재난구호 및 협력과 관련된 국제문헌들은 인도, 공평, 중립 및 독립을 

인도적 지원의 4대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재난 발생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이 긴급구호 제공 및 지원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하에 재난대응과 관련

된 주요 국제문헌들은 국제사회의 재난구호 활동의 전제로 재난을 당한 

국가의 요청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하며, 동시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재난 발생국이 주권적 책임으로써 주민을 보호하고, 재난구호 물자를 비

차별적으로 공평하게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엄격한 법적의무로 확

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국제사회 또한 재난 발생의 위험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국제협력의무는 

유엔 헌장에 규정된 인도주의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 달성 의무와 사회권규약의 “국제적 지원 및 협력을 통하여” 사회권의 

완전한 실현의 달성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규정에서 도출할 수 있다.

유엔은 국제사회의 재난구호 활동의 중심에서, 재난협력에 있어서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조정하기 위한 조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북한에서의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유엔 

전략계획 2017~2021의 골격 안에서 진행된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들은 

북한에서의 재난 발생 시 보건, 영양, 긴급구호, 식수 및 위생, 초기복구 

등의 분야를 맡고 있다. 유엔 전략계획 2017~2021은 북한에서의 활동

과 관련해 우선순위 3위로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분야를 두고, 보다 장기

적인 차원에서의 재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회는 재난 관련 

국내입법지원, 재난위험 감소를 위한 행동계획 마련 및 재난대응 및 관리

지원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국제적십자사연맹

(IFRC)을 통한 재난법제교류 및 관련 국제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재난 

관련 국내입법을 수정･보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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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감소를 위한 및 센다이 프레임워크와 이를 위한 국제협력에도 적극

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난대응 및 관리지원은 가장 오래된 국제사회의 

재난협력 영역으로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의 지원을 받아 조선적십

자회가 주축이 된 공동체 기반의 재난관리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있는 것

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북한에의 재난협력 사례 및 주요 

영역은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난 관련 협력을 위한 

다자메커니즘 활용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국제사회의 재난협력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는 재난으로 인한 

인도적 위기가 단순히 외재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발생국가의 사회･
환경적인 취약성이 위협요소와 결합하여 발생하는 것이라는 개념적 

변화에 근거한다.242) 앞서 설명한 재난 관련 국내 입법지원과 재난위험 

감소를 위한 행동계획 마련, 그리고 재난대응 및 관리 지원은 단기적인 

긴급구호의 성격이 아닌 장기적인 협력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분야는 

국가 간 직접적인 양자협력보다는, 개별 공여국이 유엔 혹은 국제적십자사

연맹(IFRC)과 같은 국제적인 인도적 기구의 다자채널을 통해 간접 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개별국가는 관련 

주제의 실제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공여함으로써, 간접적인 방식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인도적 지원 방침은 ｢선진 인도적지원 

공여국 협의회 원칙(Good Humanitarian Donorship Principles)｣243)에 

근거한다. 동 원칙 제10조는 “국제적인 인도적 조치를 조직하고 이끄는 

일에 있어 유엔의 중심적이고 고유한 역할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특별한 역할, 그리고 인도적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서 국제적십자사연맹

242) 정구연, 한국의 인도적 지원 전략 구상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5), 
p. 1, p. 13.

243) 2003년 6월 17일 스톡홀롬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포함한 17개국 OECD 개발원
조위원회 공여국들이 합의로 채택되었으며, 2017년 10월 현재 42개국이 참여하고 있
다. 대한민국의 경우 2009년부터 참여하고 있다. GHD, <www.ghdinitiative.org/ 
gns/about-us/our-member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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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C) 및 비정부기구의 필수적인 역할을 지지하고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244) 또한 인도적 지원이 재난구호 차원이 아닌, 인도적 위기의 사전

예방과 사후복구를 위한 개발협력까지 이어지게 함으로써, 수원지역의 

복원력을 높이고, 장기적인 발전과 회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245) 이러한 인도적 지원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또한 보다 거시적

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적인 재난협력에 기여하는 정책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에 있어 북한에 대한 재난협력을 염두에 

두어야 함은 물론이다.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선진 인도적 

지원에 관한 협의회의 일원으로서 유엔과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지지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 재난과 관련한 유엔 

및 관련 기구의 기금 모집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244) Principles and Good Practice of Humanitarain Donorship, Endorsed in 
Stockholm, (17 June 2003) <www.ifrc.org/Docs/idrl/1267EN.pdf> 참고.

245) 정구연, 한국의 인도적 지원 전략 구상,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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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남북한 차원에서의 북한 재난협력 방안 및 과제를 살펴본다. 

먼저 남북한 재난협력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어 남북 재난협력의 시사

점 도출을 위해 남북한의 기존 재난협력 사례와 분단국가였던 동서독 사

례를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남북 재난협력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북

한에 대한 분야별 재난협력 및 지원방안을 살펴본다. 

1. 남북한 재난협력의 필요성 및 근거

첫째, 남북한이 재난협력을 해야 하는 이유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보고서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산림 황폐화로 인해 

북한주민들은 식수원 부족 및 주거지 환경 악화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다시 홍수 등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남북한의 산림 분야에서의 

협력은 환경을 보호하고 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져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246) 

2016년 3월 3일 제정된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이를 법률 조항으로 규

정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제2조는 국가(대한민국)에게 북한주민이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제2조). 한편, 남북한 재난협력과 관련하여 북한인권법에 

인권 조항과 인도적 조항이 함께 규정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5년 북한인권법안의 최초 발의 이래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기

까지의 11년 동안 북한인권법에 인도적 지원 조항을 포함시킬 것인가

의 여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인도적 지원 조항은 북한인권

법에 포함되었다(｢북한인권법｣ 제8조). 인도적 지원에는 ‘재해’로 인한 

246) 이규창,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개선방안 예비연구,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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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북한인권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

호).247) 이는 남북한 재난협력이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인도

적 지원이 맞닿아 있는 분야임을 말해준다.

둘째, 남북한 재난협력은 북한주민들의 인권 보호뿐만 아니라 남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고 필요하다. 

일례로 2009년 9월 6일 새벽에 북한이 황강댐을 무단 방류하여 남한주민 

6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1억 3천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만일 남북한이 홍수 발생 시 사전 통보 등 공유하천에서의 

협력이 잘 이루어졌다면 이와 같은 재난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감염병에 대한 공동방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말라리아는 북한

주민들에게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 남한주민과 군인

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말라리아 공동 방제는 

남북한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남북한의 재난협력, 특히 DMZ 일대에서의 협력은 남북한의 

평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예컨대,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은 임진강 및 북한강 수계 

무단방류를 예방할 수 있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248) 2017년 7월 6일 독일 베를린의 쾨르버(Körber) 재단에서 

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 베를린 선언’에서도 이와 같은 남북 재난협력의 

247)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7조(인도적 지원)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도적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으로 한다.

1. 북한주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북한주민에게 발생한 긴급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

한 지원
3. 그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적 지원의 절차 또는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248) 이규창,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제도 대응방안과 과제,” 국방연구, 
제54권 제1호 (2011), 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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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읽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선언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임을 강조하며, 분단으로 남북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들을 

남북한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함으로써 재난협력의 필요성과 

의지를 천명하였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재난협력의 분야로 남북공유

하천의 평화적 이용, 감염병과 산림 병해충 공동방제를 제시하였다. 신 

베를린 선언의 관련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중략)

다섯째,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

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략)

북한의 하천이 범람하면 남한의 주민들이 수해를 입게 됩니다. 

감염병이나 산림 병충해, 산불은 남북한의 경계를 가리지 않

습니다. 남북이 공동대응하는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 분단국 재난협력 사례와 시사점

가. 남북한 재난협력 사례: 성과와 한계

대한민국의 북한 재난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은 1995년 수해로 인해 

북한이 국제사회 등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해 온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북한 재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당국 차원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를 통해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당국

차원에서 북한 재해발생 시 쌀이나 의약품 등 구호물품, 또는 복구를 위한 

자재와 장비 등을 북한에 지원했다. 자재와 장비는 2004년 용천역 폭발

사고 및 2006년과 2007년 수해 복구용으로 조선적십자회에 지원되었다. 

복구자재 장비의 상당수는 개성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전달되었다.249)

위와 같은 남북한의 재난협력은 합의서 체결 및 이행을 기준으로 할 때 

① 관련 분야 협력을 위해 합의서를 체결하고 실제 이행으로까지 이어진 

249) 임을출, “2000~10년 한국의 인도적 대북지원의 현황과 평가,” 북한경제리뷰, 2월호 
(2011),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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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② 합의서는 체결하였지만 이행으로는 이어지지 못한 분야, ③ 협력을 

위한 합의조차 시도되지 못한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합의서 체결을 통해 남북한의 재난협력이 이루어진 사례들이 존

재한다. 말라리아, 구제역, 신종플루 등 감염병의 경우에는 비록 우리 정

부가 북한을 직접 지원하지 않고 국제기구를 통해 이루어지기는 하였지

만 2000년대 감염병 방역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산림병해충 방제, 

수해지원도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250) 남북한은 이들 

분야의 협력을 위해 2005년 8월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

문｣,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일명 ‘10･4 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

담 합의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합의서｣, ｢남북보건의료･
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등을 체결하였다.251) 

2010년 이후 감염병과 산림병해충 방제 지원과 수해지원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홍수 등의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수해복구

가 2000년대에 이루어졌으나 이 역시 2010년 단절되었다. 그러나 다행

스럽게도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간단체를 통한 감염병 분야

의 남북한 재난협력이 재개되고 있는데252) 이는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되

며, 이와 같은 인도적 성격의 대북지원은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

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 

250) 자세한 내용은, 박훈민, 분단국가의 재난대비 실무협력법제에 관한 연구 (세종: 한국
법제연구원, 2016), pp. 39∼42.

251) 이규창,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력 법제개선방안 예비연구 , pp. 31∼35. 
252) 유진벨재단은 2017년 5월 2일부터 23일까지 북한을 방문하여 12개 다제내성결핵 센

터를 모두 방문하여 400명 이상의 새 환자를 등록하였다. 연합뉴스,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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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감염병 방제 지원 금액(억 원) 금액(만 달러) 비 고

2001 말라리아 방역 6 52 WHO 경유

2002 말라리아 방역 8 69 WHO 경유

2003 말라리아 방역 8 69 WHO 경유

2004
말라리아 방역
용천 구호세트

10 86 WHO 경유

2005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12 103 직접지원

말라리아 방역 9 76 WHO 경유

2006 말라리아 방역 116 999 WHO 경유

2007

성홍열 지원 4 34 직접지원

말라리아 방역 13 112 WHO 경유

홍역 지원 9.9 85 WHO 경유

2008
말라리아 방역 10 86 WHO 경유

의료장비 및 시약 지원 2.5 22 IVI 경유

2009
신종플루 치료제 지원 167 1,439 직접지원

말라리아 방역 13 112 WHO 경유

2010 신종플루 손소독제 지원 7.8 67 직접지원

계 396.2 3,413

표 Ⅳ-1  2000년~2010년 정부차원의 감염병 방제 지원 내역

출처: 임을출, “2000∼10년 한국의 인도적 대북지원의 현황과 평가,” p. 21.

둘째, 재난협력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인 성과

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분야들이 존재하며, 공유하천 수해방지 분야가 

대표적이다. 남북한은 2000년 8월 제2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을 남북경제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후 2009년 

10월 14일 임진강수해방지 남북실무회담에 이르기까지 공유하천, 특히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여러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2009년 10월 14일 

실무회담에서는 댐 방류 시 사전 통보에 관하여 별도 합의를 한 바가 있다.253) 

그러나 임진강 수해방지에 관한 합의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253) 박훈민, 분단국가의 재난대비 실무협력법제에 관한 연구, pp.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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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2000년~2010년 정부차원의 수해복구 지원 내역

연도 내역 및 규모 금액(억 원)

2000 내의 15만 벌 353만 달러(46억 원)
2005 수해복구(응급구호세트) 19만 달러(2억 원)
2006 수해복구(쌀, 자재장비 등) 8,003만 달러(800억 원)
2007 수해복구 긴급구호 4,452만 달러(423억 원)

출처: 임을출, “2000∼10년 한국의 인도적 대북지원의 현황과 평가,” p. 20을 수해복구를 
중심으로 연구진 재구성.

셋째, 재난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지만 남북한이 재난예방 내지 재난대

응을 위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 DMZ 내 산불이 

대표적인데 관련 연구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의 10년 동안 DMZ 

지역 내에서 총 80회 가량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54)

한편, 사회재난과 관련하여 북한 건물 또는 시설물이 폭발한 경우 재난

협력이 이루어진 사례도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04년 4월 

발생한 용천역 폭발사건인데 남한 정부와 대한적십자사, 민간단체들은 

구호활동과 의료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255) 그러나 이와 같은 폭발사

건이나 건물붕괴에 대한 재난협력은 다른 분야의 재난에 비해 협력이 이

루어진 사례가 매우 적고 구체적인 통계도 잡혀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북

한 내에서 발생하는 폭발사건이나 건물붕괴 사건이 외부 세계에 잘 알려

지지 않는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나. 동서독 재난협력 사례

(1) 재난공동대응협정

독일통일 이전 구 서독과 동독의 재난협력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이루

어졌다. 구 서독과 동독은 1973년 9월 20일 ｢동서독간 경계지역에서의 

254) 위의 책, pp. 27∼28.
255) “北 열차폭발 대참사 국제사회 지원 잇따라,” 한국경제, 2004.04.25., <www. 

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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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응의 원칙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간

의 협정(Vereinbarung zwischen der Regierung der BRD und der 

Regierung der DDR über Grundsätze zur Schadensbekämpfung 

an der Grenze zwischen der BRD und der DDR vom 20. September 

1973, 이하 ‘동서독 재난공동대응협정’)｣을 체결하였다.256) 동서독 재

난공동대응협정은 공유하천에서의 홍수 발생 또는 하수로 폐쇄, 인간 또

는 동물 등에게의 감염병 발생, 폭발 또는 폭파 등의 자연재난 또는 사회

재난을 재난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제2장에서 살펴본 재난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동서독 재난공동대응협정은 몇 가지 재난의 

사유가 더 명시되어 있다. 우선 화재가 동서독 지역의 경계를 넘어갈 위

험이 있을 때가 공동대응이 필요한 재난의 사유로 명시되어 있으며, 산림

과 평지의 목초들의 병해 발생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동서독 재난공동대

응협정은 환경문제를 공동대응이 필요한 재난으로서 중시하고 있다. 즉, 

유류 오염 또는 경계 하천이나 지하수에 유해물질이 침투하거나 토지를 

오염시켜서 상대방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재해가 접경지대에

서 발생하거나 나타났을 때, 공기 오염이 발생하여 상대방 영역에 있는 

인간 또는 동식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을 때와 방사선 위험이 

재난상황으로 명시되어 있다.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재해가 포함되

어 있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257) 이 같은 재난의 사유는 향후 남북 간에 

재난 관련 합의서를 체결할 경우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사유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동독과 서독은 

자신의 영역에서 발생한 재난이 상대방 측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

하여야 한다.258)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재난 공동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다.259) 이를 위해 재난에 관한 정보가 상주대표에게 제공되

256) 협정 전문(全文)은 부록 2 참조.
257) 동서독 재난공동대응협정 제2조.
258) 동서독 재난공동대응협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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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며,260)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동서독 국경의 특정한 지점에서 

구두나 통화로 재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261) 상주대표부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경계위원회(Grenzkommission)가 임무를 수행하였다.262) 

동서독은 1972년 12월 31일 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상주대표부를 교환

하기로 합의하였는데263) 1974년 3월 14일 “상주대표부 설치에 대한 동

서독 정부 간의 의정서”가 체결되었다.264)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은 자신의 

관할 하에서 이루어졌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 측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었다. 당시 사고결과 관련 조사에는 조서가 작성되었는데, 

조서에는 재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했다.265)

(2) 분야별 재난대응

동서독 재난공동대응협정은 동서독 재난협력의 토대가 되었다. 동서

독은 재난공동대응협정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 수로, 감염병(보건), 환경 

등 개별 재난 분야 협력으로 재난협력을 발전시켜 나갔다는 특징이 있다.266)

첫째, 동서독은 재난공동대응협정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수로협정을 

체결하였다. 1973년 9월 20일 체결된 수로협정의 정식 명칭은 ｢독일연

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경계 수로 및 부속 수로관련 

시설의 정비와 건설의 원칙에 관한 1973년 9월 20일자 협정｣이다.267) 

259) 동서독 재난공동대응협정 제4조 제3항.
260) 동서독 재난공동대응협정 제3조 제1항.
261) 동서독 재난공동대응협정 제3조 제1항.
262) 동서독 재난공동대응협정 제4조 제3항.
263) 동서독 기본조약 제8조.
264) 상주대표부 관련 내용은 법제처, 독일통일관계법 연구Ⅰ (서울: 법제처, 1991), pp. 

46∼47 참조.
265) 동서독 재난공동대응협정 제5조.
266) 박훈민, 분단국가의 재난대비 실무협력법제에 관한 연구, p. 46.
267) “Vereinbarung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r Regierung der Demokratischen Republik Deutschland über 
Grundsätze zur Instandhaltung und zum Ausbau der Grenzgewässer sowie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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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은 경계수로에서의 조치 결과, 수로 또는 육상 경계의 흐름을 변경

하여서는 안 되며, 경계의 성격 변화는 사전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또는 동서독은 조치의 적용에 있어 경계표지를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조치는 배수 및 하수 관계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또한 

양국은 예정된 조치에 대하여 통보를 받고, 관련 조치가 상대방 영역에서 

적용될 경우 합의를 하여야 한다.268) 이와 같은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공유

하천(국제하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국제관습법적인 원칙들을 반영

한 것으로 평가된다.269) 또한 동서독 수로협정은 경계 수로에서 조치를 

취할 경우 상대방의 수로 이용 및 영역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본질적인 

침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70) 상대방 

영역에 대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양측이 서로 협의하여 시행하며, 

조치의 집행을 위하여 작업장비가 상대방 국가에 체류할 때에는 하고 있을 

때에는 체류국의 규정이나 또는 협의된 조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71) 

시설 정비와 건설 원칙에 관해서는 부속합의서를 별도로 체결하였다. 부속

합의서의 정식 명칭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경계 수로 및 부속 수로관련 시설의 정비와 건설의 원칙에 관한 1973년 

9월 20일자 협정 관련 부속합의서｣이다.272)

dazugehörigen wasserwirtschaftlichen Anlagen vom 20. September 1973” 협
정 번역문은 본 연구보고서의 부록 3 참조.

268) 동서독 수로협정 제1조 제1항∼제6항
269) 국제수로의 유역국들이 형평스럽고 합리적으로 당해 수로를 사용할 것, 다른 유역국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 협력의무, 정보교환의무 등은 확립된 국제관습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병화･박기갑･박노형, 국제법Ⅱ (서울: 법문사, 2000), pp. 186∼187.

270) 동서독 수로협정 제1조 제8항.
271) 동서독 수로협정 제2조 제2항, 제3항.
272) “Vereinbarung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r Regierung der Demokratischen Republik Deutschland über 
Grundsätze zur Instandhaltung und zum Ausbau der Grenzgewässer sowie 
der dazugehörigen wasserwirtschaftlichen Anlagen vom 20. September 
1973.” 협정 번역문은 박훈민, 분단국가의 재난대비 실무협력법제에 관한 연구, 
pp. 88∼89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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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동서독은 보건 분야 교류협력을 위해 1974년 4월 25일 ｢보건분야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간의 협정(이하, ‘동

서독 보건협정’)｣을 체결하였다.273) 동서독 보건협정은 모두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난공동대응협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염성 질병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해 전염성 질병에 대한 정보교환, 신고의무가 있는 질

병에 대한 보고서 교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274) 이 외에 동서독 

보건협정은 상대측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또는 기타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의료지원 및 이에 따른 비용처리와 보증문제(제3조 및 제4조), 의료품 및 

이와 동일한 원료, 조제품, 의료소모품, 의료기술 생산품의 휴대 및 정보

교환(제5조), 마약, 흥분제 및 습관성약품 오용 분야에 대한 협력 및 정보

교환(제6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979년에는 수의(獸醫) 분야 

합의서를 체결하여 손실이 큰 동물질병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한 협력, 동

물 가공식품의 위생기준 보장에 필요한 전문적･행정적 협력 범위 마련, 

상호 경험교환, 전문 정보제공, 직접 접촉의 가능성을 마련하였다.275) 재

난공동대응협정에도 동물 질병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추상적으로 규정

되어 있었다. 수의 분야 합의서는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276)

셋째, 동서독은 기본조약 제7조에서 환경분야에서 협력을 촉진시키고 

발전시키는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동서독은 1987년 

9월 9일 ｢환경보호분야에서 포괄적인 관계 형성에 관한 동서독정부간 

합의서(이하 ‘환경보호기본협정’)｣를 체결하였다.277) 동서독 환경보호

273)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 dem Gegiet des 
Gesundheitwesens vom 25. April 1974.” 협정 번역문은 본 연구보고서의 부록 4 참조.

274) 동서독 보건협정 제2조. 
275) 이금순, 남북한 재난협력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1), p. 52. 
276) 박훈민, 분단국가의 재난대비 실무협력법제에 관한 연구, p. 48. 
277) 협정 번역문은 박건우, “북한의 녹화조림사업을 위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방향: 동서독

의 환경협력모델을 중심으로,” 헌법과 통일법, 제2호 (2013), pp. 287∼288에서 볼 
수 있다. 동서독 환경보호기본협정의 체결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는 손기웅, 독일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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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협정은 ① 대기오염물질 측정 및 감소에 필요한 기술과 조치, ② 산림

훼손 원인 규명 및 훼손방지, ③ 폐기물 저감 및 활용, 무공해처리, ④ 자연

보호 분야의 경험 및 조치, ⑤ 수자원 보호 및 합리적 기술, 경험, 조치를 

공동협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⑥ 이상과 같은 목적을 위한 전문가

의 자문, 기관･전문가 간 교류, 학술, 기술정보 및 연구결과의 교류가 진

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278) 동독과 서독은 환경협력을 위해 각각 3개년

의 협력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279) 환경보호기본협정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규정을 수립해야 했다.280)

다. 시사점

기존의 남북 재난협력 사례는 몇 가지 사항을 시사한다. 첫째, 관련 분야 

협력을 위해 합의서를 체결하고 실제 이행으로까지 이어진 재난협력 

사례들은 남북한 사이의 재난협력과 이를 통한 실제적인 성과들의 산출이 

충분히 가능함을 말해준다. 기존의 재난협력 성과들을 토대로 더욱 발전

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2000년대 꾸준하게 이루어지던 감염병 및 

산림병해충 방제 지원과 수해지원이 2010년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단절되었는데 이는 남북한의 재난협력을 위해 우선 신뢰회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재난협력을 위한 합의서는 체결하였지만 이행으로 이어

지지 못한 분야들은 향후 남북한 재난협력 시 합의서 체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북한의 합의사항 준수임을 말해준다. 넷째, DMZ 내

에서의 화재 발생처럼 재난이 실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위한 합의조차 시도되지 못한 분야들이 있는데 이는 남북한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재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통해 재난협력 합의를 

쟁점과 과제 2 (서울: 늘품플러스, 2009), pp. 153∼158 참조.
278) 동서독 환경보호기본협정 제2조. 
279) 동서독 환경보호기본협정 제4조. 
280) 동서독 환경보호기본협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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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우선 남북한 재난협력은 

재난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상호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서를 체결

해야 하며, 이후에는 합의서 이행을 통해 재난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현재 북한 내에서 건물 붕괴 또는 

시설물 파괴로 인한 사회재난은 다른 재난에 비해 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남북한의 재난협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분야로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발전, 남북한에 대한 상호 인식, 한반도 

평화정착의 수준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구 동서독의 재난협력 사례는 남북한의 재난협력에 몇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첫째, 동서독의 재난협력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남북한의 경우에도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조성,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재개를 위해 우선적으로 접경지역과 DMZ 중심으로 재난협력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둘째, 동서독 재난공동대응협정은 협력이 필요한 재난의 

범주에 홍수, 감염병뿐만 아니라 화재, 병해(病害) 발생, 환경오염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경우에도 접경지역과 DMZ 

일원에서의 화재, 병충해, 환경 및 산림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구 동서독은 재난공동대응협정을 체결하고 재난공동

대응협정과 동시 또는 사후에 수로, 보건, 환경에 관한 별도의 협정들을 

체결함으로써 분야별 재난에 대응하였다. 이는 우리의 경우에도 재난문

제를 총괄적으로 규율하는 합의서를 먼저 체결하고 분야별 재난문제를 

규율하는 부속합의서를 동시에 체결하거나 사후적으로 재난협력에 대

응해가야 함을 말해준다.  

3. 남북한 재난협력 기본 방향

첫째, 재난협력의 범위는 사전 예방 및 대비, 대응, 복구의 재난관리 

차원까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난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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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대비, 재난에 대한 대응, 사후 복구를 포함한다. 

국제사회는 다수의 문헌과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 재난협력의 범위를 구호

(救護)를 넘어 개발까지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북한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다자 및 양자 차원의 협력도 재난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및 대비, 사후 복구까지 염두에 둔 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재난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중요하지만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대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제3장 제4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법, 특히 국제재난법은 재난 관련 국내 입법지원, 재난위험 감소를 

위한 행동계획 마련, 재난대응 및 관리 지원 등 재난관리 단계별 원칙 내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재난법상의 지침 내지 원칙이 남북

관계의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 적용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재난협력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제2장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에는 여러 종류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도 재난의 발생 지역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재난협력은 

북한주민의 보호, 즉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하고 남북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남한과 남한주민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향

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협력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협력은 

인도적 성격을 지니고, 북한주민뿐만 아니라 남한주민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무단방류 방지를 비롯한 접경지대 인근

에서의 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 화재 예방을 위한 협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어 북한 다른 지역에서의 홍수, 가뭄 등의 재해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력과 산림녹화를 위한 협력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설물 파괴나 건물 붕괴 등의 사회재난은 이와 같은 협력을 토대로 중장기

차원에서 재난협력의 범주에 포함시켜 협력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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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재난대응을 포함한 재난협력은 한반도의 최대 현안인 북핵문제와 

분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인도적 지원의 성격을 지니는 재난협력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실시되어야 하며, 다른 분야의 재난협력은 북핵 

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남북관계 발전 정도, 국민들의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협력 재개를 정책 기조로 천명하고 있다. 그

러나 북한은 당국 차원의 대화 및 교류협력은 물론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마저 불허하고 있다. 남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도적 지원 단체와 

종교 단체 등 민간단체의 방북을 허용하였지만 북한은 유엔의 대북제재

를 문제 삼으며 민간단체의 방북을 불허하였다. 또한 남한은 북한에 대해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회담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은 끝내 불응하였다. 

나아가 북한은 북미관계에만 몰두하고 있을 뿐 남북관계는 외면하고 있다. 

한 예로 북한의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직후인 2017년 7월 29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반도 핵문

제는 북미 사이의 문제이며 남한 당국이 한반도 핵문제에 끼어들 아무런 

명분도 자격도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281) 게다가 북한은 

2017년 9월 3일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은 

더 어렵게 되었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북한 간에 재난협력을 당장에 전면적으로 실시하

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북제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난협력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통일부도 2017년 

8월 23일 외교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핵심정책토의에서 대북제재 공조

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해 공동대응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하

였다.282) 재난대응을 통해 남북대화 재개의 실마리를 찾고, 이를 통해 북

281) 조선중앙통신, 2017.07.29.
282) 외교부･통일부, “대통령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핵심정책

토의｣ 개최,”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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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 해결에 한걸음 다가서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재난 관련 여러 행위자들의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

야 한다. 바꿔 말해 재난협력을 위한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재난대응을 위한 협력은 크게 남북한 차원의 양자협력이 있을 수 

있고,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다자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남북한협력은 

다시 당국 차원의 협력과 민간 차원의 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자협

력도 국제기구 차원의 협력과 재난 관련 민간단체(NGO)가 참여하는 형

태로 구분할 수 있다. 재난대응을 위한 협력은 남북차원과 국제차원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당국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재난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유엔 전략계획 

2017~2021｣에서는 재난관리를 전략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

다. 북한과 유엔이 협의하여 마련한 이 계획이 최대의 성과를 얻고 이를 

통해 북한주민들이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적극

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다섯째, 재난협력을 위한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제도 정비는 크게 

재난협력을 위한 남북합의서 체결과 이를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률 

정비로 나눌 수 있다. 1971년 이후 2016년까지 남북 간에는 239건의 남북

합의서가 체결되었다.283) 이와 관련하여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284) 

제16조에서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기로 합의하

였다.285) 즉, 재난협력을 위한 남북 합의사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난협력을 명시하고 있는 남북합의서는 현재 없는 것으로 보인

다. 재난공동대응협정을 체결하여 재난에 공동 대응한 독일 사례처럼 남

283) 통일부, 2017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7), p. 295.
284) 정식 명칭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285) 남북기본합의서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
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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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재난 공동대응을 위해서는 남북재난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합의서 체결 방향은 재난 분야를 총괄하는 합의서와 보건, 환경, 

홍수 및 가뭄 등 구체적인 재난 분야를 규율하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추후에 재난협력의 필요성이 새롭게 부각되

는 분야가 등장할 경우 이를 규율하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남북

이 재난에 협력할 수 있다. 

여섯째, 북한과의 재난협력은 장기적으로는 개발협력과 연계하여 추

진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긴급구호와 인도지원 차원에서의 북한과

의 협력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 단계에만 머물 경우 북한 스스로 

재난을 극복할 자생력을 갖출 수 없다. 북한 스스로 재난을 예방하고 재

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재난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긴급구호와 인도지원에서 개발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 

개발협력의 범위는 재난협력의 범위 확대에 맞춰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

야 한다. 이를 재난 분야에 적용하면 소위 ‘사회적 복원력’을 갖추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바꿔 말할 수 있다.

4. 남북한 재난협력 및 지원 방안

가. 긴급구호

가뭄, 홍수 등의 재해발생 시 인도적 견지에서 북한주민들에 대한 긴급

구호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현 상황

에서 당장 당국 차원의 재난협력이 어렵다면 민간을 통한 협력, 국제기구

를 통한 협력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표 Ⅳ-3>, <표 Ⅳ-4>와 같이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2015년까지 꾸준하게 이루어졌으나 2016년의 

경우 1억 원에 불과하였고, 2017년의 경우 10월 2일 현재 실시되지 못하

였다. 민간차원의 협력도 201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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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부차원 민간차원

합계

무상지원

식량
차관

계 한적
민간
단체

계당국
차원

민간
단체
기금
지원

국제
기구
공여

계

’95년 1,854 1,854 1,854 2 2 1,856

’96년 24 24 24 12 12 37

’97년 240 240 240 182 182 422

’98년 154 154 154 275 275 429

’99년 339 339 339 157 66 223 562

’00년 944 34 977 1,057 2,034 113 273 386 2,421

’01년 684 63 229 976 976 286 495 782 1,757

’02년 832 65 243 1,140 1,510 2,650 90 488 578 3,228

’03년 811 81 205 1,097 1,510 2,607 69 697 766 3,373

’04년 949 102 262 1,314 1,359 2,673 441 1,117 1,558 4,231

’05년 1,221 120 19 1,360 1,787 3,147 46 733 780 3,926

’06년 2,000 133 139 2,273 2,273 45 665 709 2,982

’07년 1,432 216 335 1,983 1,505 3,488 40 869 909 4,397

’08년 241 197 438 438 4 722 726 1,164

’09년 77 217 294 294 377 377 671

’10년 183 21 204 204 16 184 201 405

’11년 65 65 65 131 131 196

’12년 23 23 23 118 118 141

’13년 133 133 133 51 51 183

’14년 141 141 141 2 52 54 195

’15년 23 117 140 140 4 110 114 254

’16년 1 1 2 2 28 28 29

’17년 
8월

9 9 9

합계 11,249 1,177 2,744 15,171 8,728 23,898 1,787 7,183 8,970 32,869

표 Ⅳ-3  연도별 인도적 대북지원 금액

(단위 : 억 원)

출처: 통일부, “주요사업통계: 인도지원,” <www.unikorea.go.kr> (검색일: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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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국제기구 등을 통한 연도별 인도적 대북지원 금액

(단위 : 만 달러)

구분
국제기구별

합계
WEP UNICEF WHO 기타

’96년 200 100 0 5 305

’97년 2,053 394 70 150 2,667

’98년 1,100 0 0 0 1,100

’99년 0 0 0 0 0

’00년 0 0 0 0 0

’01년 1,725 0 46 0 1,771

’02년 1,739 0 59 0 1,798

’03년 1,619 50 66 0 1,735

’04년 2,334 100 87 0 2,521

’05년 0 100 81 0 181

’06년 0 230 1,167 0 1,397

’07년 2,000 315 1,181 50 3,546

’08년 0 408 1,147 19 1,574

’09년 0 398 1,408 30 1,837

’10년 0 0 0 0 0

’11년 0 565 0 0 565

’12년 0 0 0 210 210

’13년 0 604 605 0 1,208

’14년 700 0 631 0 1,331

’15년 210 400 0 412 1,022

’16년 0 0 0 9 0

’17년 8월 0 0 0 0 0

합계 13,680 3,663 6,548 885 24,767

출처: 통일부, “주요사업통계: 인도지원,” <www.unikorea.go.kr> (검색일: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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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협력

다제내성 결핵, 말라리아, B형간염 등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보건의료협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17대 국회에서 남북보건

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19대 국회에서는 남북 보건

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각각 발의된 바 있다.286) 이 두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그리고 19대 국회 당시 북한주민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북한인권법안에 통합되면서 폐기

되었다. 현 국회인 20대 국회에 들어서는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

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에 있다. 남북 보건의료의 교

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위한 사업 지원, 재난 공동대

응 및 긴급지원, 감염병에 관한 정보 교류 및 협력 증진, 남북보건의료교

류협력 위원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표 Ⅳ-5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특별법안 발의 현황

국회 법률안 발의 일시 대표발의 비 고

17대 국회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안

2005.07.21. 안명옥 의원 임기만료폐기

19대 국회

북한주민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3.11.04. 심재권 의원 대안반영폐기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2015.05.29. 정의화 의원 임기만료폐기

20대 국회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2016.11.28. 윤종필 의원 계류 중

출처: 국회 의안정보를 참조하여 연구진 정리.

286) 참고로 법률안과는 별도로 17대 국회 당시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발의된 바 있다(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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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규율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287) 

국회도 이를 반영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규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발의하여 왔다. 17대 국회 당시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과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안이 각각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19대 국회에서는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특례법안과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특례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북한인권법안에 통합되면서 각각 폐기되었다. 

그리고 현 국회인 20대 국회에서는 2016년 12월 15일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한 간의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인영 

의원안’)과 2017년 9월 21일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주민에 대

한 인도적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박주민 의원안’)이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이다. 이인영 의원안이 기존의 북한 인도지원 특별법과 다른 

점은 법률의 명칭에 개발협력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이인영 의원안은 

인도･협력사업 민관협력위원회, 인도･협력사업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특례, 남북인도협력추진단 설립과 운영 등의 내용

을 담고 있다. 박주민 의원안은 인도적 지원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북한

주민인도적지원협의회, 인도적 지원사업의 방법, 인도적 지원사업의 실

태조사 등의 내용을 규율하고 있으며, 인도적 지원사업의 중단에 대해서

도 규율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안은 이인영 의원안과는 달리 개발협력에 

관한 조문은 두지 않고 있다.

287) 관련 내용은, 이규창 외,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증진방안 연구 (서
울: 통일연구원, 2013), pp. 2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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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북한 인도지원 및 개발협력 관련 특별법안 발의 현황

국회 법률안 발의 일시 대표발의 비 고

17대 국회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

2005.06.27. 황진하 의원 임기만료폐기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007.10.01. 정형근 의원 임기만료폐기

19대 국회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2.11.19. 정청래 의원 대안반영폐기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지원에 
관한 특례법안

2013.09.17. 인재근 의원 대안반영폐기

20대 국회

남북한 간의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안

2016.12.15. 이인영 의원 계류 중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17.09.21. 박주민 의원 계류 중

출처: 국회 의안정보를 참조하여 연구진 정리.

그렇다면, 남북보건의료협력 또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가? 현재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 및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 북한인권법｣ 등이 제

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남북협력기금법은 이에 소요되는 기금

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에 관하여는 ｢인도적 대북지

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이 별도의 통일부장관 고시(제

2016-2호, 2016.05.30. 일부개정)로 제정되어 있다. 남북관계발전법

은 정부가 인권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며(제9조 제1항), 인도주의와 동포

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0조 제1항). 그리고 2016년 3월 3일 제정된 북한인권법도 인도적 

지원(제8조),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제2조 제1항), 남북인권대

화(제7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법률과 규정의 운영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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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북한지역 감염병 발생 시 북한주민들을 보호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

을 할 수 있다. 

또한 보건의료 교류협력은 남북교류협력법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통일부 고시’)｣에서도 규율되고 있

다. 남북교류협력법은 협력사업의 범위에 보건의료를 명시하고 있고(제

2조 제4호), 통일부 고시도 ‘보건위생 상태 개선’을 대북지원사업으로 명

시하고 있다(제2조 제3호). 그러나 보건의료 분야가 전문적인 영역에 해

당하고, 단순한 교류협력 차원을 넘어 재난에 대한 공동대응, 감염병에 

대한 정보 교류협력 등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남북교류협력법의 특별법

으로서 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이인영 의원안은 인도지원의 범

주에 보건의료를 포함하고 있다. 즉 이인영 의원안은 인도･협력사업의 

하나로 “보건위생 상태의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개발협력에 관한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제2조 제4호). 또한 이인영 의원안은 각종 ‘재난’에 대한 

긴급구호와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인도･협력사업의 하나로 명시

하고 있다(제2조 제1호). 박주민 의원안도 인도적 지원의 범주에 보건의

료를 포함하고 있다(제2조 제2호). 다만, 이인영 의원안과는 달리 재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재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인영 

의원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생각하건대, 인도적 지원 및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단계별로 제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통일부 고시를 남북교

류협력법의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의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될 경

우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288) 둘째, 개발협력을 대북 

인도적 지원의 법률에 포함시키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현 상황에

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 국제사회에서 북한 핵개발 및 

288) 이규창 외,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증진방안 연구, p.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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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인한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북

지원에 관한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개발협력까지 법률안의 대상에 포

함시킬 경우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에서 향후 

인도적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박주민 의원안처럼 법률의 명

칭과 대상에서 개발협력을 제외하고 인도지원으로 국한하는 것이 현 상

황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협력은 향후 북한 비핵화 진전, 국

제사회의 대북제재, 남북관계 발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

는 방식으로 대응해 갈 필요가 있다. 셋째, 인도지원의 범주에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교류협력만을 규율하는 별도의 특

별법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된다. 다만, 향후에 보건의료 교류협력이 확대되어 이 분야를 규율할 특

별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

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 접경지역에서의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력

남북한 접경지역에서의 재난예방을 위해서는 북한에 의한 남북공유

하천 무단 방류가 방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유하천 상류국인 

북한이 임진강 또는 북한강 수계의 댐을 방류할 경우 하류국인 남한에 

사전 통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는 국제관습법상의 원칙이기

도 하다.289) 그런데 북한에 일방적으로 국제법상의 원칙 준수 또는 협조

를 요구할 경우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남북공유하천의 무단 

289) 상류국이 하류국에 심각한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하류국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를 허가하거나 취하기 전에 하류국에 적시에 통고해야 할 의무
가 있다는 점은 공유하천을 둘러싼 국제분쟁과 양자･다자조약을 통해 국제관습법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규창,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제도 대응방안과 과
제,”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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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 방지를 위해서는 상류국인 북한에 이익이 되는 사업을 북한에 제안

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에 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이 같은 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사례는 중국과 북한 

간의 압록강 이용에서 찾을 수 있다. 북중 양국은 1964년 5월 5일 평양에

서 ｢북･중간 국경하천 공동이용 및 관리에 관한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이 협정을 토대로 국경하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북중 

사례처럼 남북 사이에도 공유하천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

고 합의서를 바탕으로 공유하천 평화적 이용에 관한 공동위원회를 구성

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는 북한에 전력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남북합의서는 

북한강과 임진강을 아우르는 가칭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는 방안과 북한강과 임진강을 별개의 대상으로 하는 합

의서를 각각 체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290)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산불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한 남북한의 공동대

응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산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방헬리콥터와 산

불진화를 위한 인력이 투입된다. 그러나 비무장지대의 경우에는 지뢰가 

매설되어 있어 인력투입이 쉽지 않고 소방헬리콥터의 투입도 정전체제

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291) 비무장지대 내의 산불로 인한 재난 방지

를 위해서는 남북한의 협력이 필요하다. 인력투입에 따른 비무장지대 내

에서의 산불진화는 지뢰폭발의 위협이 있고, 지뢰제거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력보다는 장비를 활용한 산불진화를 우선

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유하천의 무단방류 방지를 위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비무

장지대 내의 산불방지를 위한 남북한의 공동대응 및 협력을 위해서는 유

290) 위의 글, pp. 108~109.
291) 박훈민, 분단국가의 재난대비 실무협력법제에 관한 연구,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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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군사령부를 참여시키는 3자협정을 체결하거나 최소한 유엔사의 이해

와 협력을 구해야 한다.292) 왜냐하면 비무장지대는 정전체제 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민사행정은 유엔군 

사령관이 책임을 지고 있다(｢정전협정｣ 제1조 제10항). 

한편,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논의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문재

인 정부에서도 평화체제 구축이 논의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

년 7월 6일 신 베를린 선언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

며,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

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다. 향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과 이를 위한 평화협정 체결 시 공유하천 무단방류 금지를 비롯한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과 비무장지대 내에서 발생하는 산불 등 재

난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 방안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라. 기후변화를 대비한 남북한 산림 및 조림 CDM 협력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내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조림활동, 양묘장 건설, 

병해충 방제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산림협력 활동이 전개되었다.293) 

기후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와 같은 남북산림협력이 재개될 

필요가 있다.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산림협력은 산림이 심각하게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을 조성해 가야하며,294) 조심사업의 기반이 되는 

양묘장 건설, 병해충 방제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산림협력은 산림분

야와 연관이 많은 농업부문이나 토양환경 분야와 협력함으로써 북한의 

생태계가 회복되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295)

나아가 조림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이하 

292) 이규창,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제도 대응방안과 과제,” p. 109.
293) 명수정 외,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 기반 구축 연구 Ⅲ, pp. 123~ 125. 
294) 위의 책, p. 125. 
295) 위의 책,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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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를 위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산림협력은 홍수와 가뭄 

등의 재난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협약상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296) 현재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상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사회

는 2020년 이후 적용될 신(新)기후체제를 논의 중이다. 신기후체제란 선

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현재의 ｢교토의정서(2020년 

효력 만료 예정)｣의 후속 체제로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공동의 의무를 

부담하는 체제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 이후 신기후

체제 하에서는 의무감축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부터 그 

준비를 해야 하는 데 북한산림녹화 지원이 준비의 일환이 될 수 있다.297)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교토의정서 상의 CDM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북한

산림녹화 지원 및 협력을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

이다.298) 그러나 2020년 이후 기후변화협약체제가 개정되어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 부속서 I의 당사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청정개발체제의 

적용을 받게 되어 북한에 대한 산림녹화 지원을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299)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CDM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 역시 교토의정서의 당사자로서 교토메커니즘의 의무 이행 및 

거래 가능한 배출권의 창출이 시급한 상황으로 개발도상국에서 비용효

율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조림 CDM사업이 적절한 추진사업으로 제시되

고 있다.300) 

296) 이규창,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개선방안 예비연구, p. 15 
참조.

297) 위의 책, pp. 15~16.
298) 위의 책, p. 16.
299) 위의 책.
300) 이규창, “북한 녹색성장법제와 남북 조림CDM사업을 위한 과제,” pp. 34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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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제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를 비준

하였고, 2008년에는 국가승인기구도 설립하여 CDM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은 갖추고 있다. 그러나 CDM사업 추진 주체는 제도

적인 장치 외에도 재정적인 능력, 기술적인 능력, 인적자원 능력 등의 요

건을 구비해야 한다.301) 따라서 남북한 사이에 조림 CDM사업을 추진하

기 위해서는 CDM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및 조림 CDM사업

에 필요한 항목들을 북한이 갖출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남북합의서 

체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들을 포함시키고, 후속절차로 국회 동의를 받도

록 해야 한다.302) 

마. 재난대응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협력

재난관리에 있어 복원력(resilience)이 핵심적 개념으로 자리 잡기 시작

한 것은 2005년 ‘유엔 산하 재난위기감소를 위한 국제전략(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isk Reduction) 회의’ 이후부터이다. 복원력

은 단순히 재난에 저항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재난저항은 위난이 초래

하는 스트레스를 공동체 시스템이 견디는 능력이고, 재난복원력은 위난

이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공동체 시스템이 신속하게 회복하는 

대처역량 및 능력을 뜻한다.303) 복원력을 구성하는 요소는 경제적, 환경

적, 기술적, 사회적 요소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복원력은 개인, 

공동체, 지역사회, 국가수준 등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하지만 특

히 거시적인 수준에서는 공통의 규범과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며, 공동체나 지역사회 수준에서는 네트워크의 

형태와 범위, 그리고 성격이 중요하다.304) 한편 자연재난에 대한 복원력을 

301) 노동운, “국토관리에 있어서 청정개발체제(CDM) 도입과 적용가능성,” 국토, 통권 
제318호 (2008.04.), p. 27.

302) 이규창, “북한 녹색성장법제와 남북 조림CDM사업을 위한 과제,” pp. 364~365. 
303) 정지범･이재열 편저, 재난에 강한 사회시스템 구축,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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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 요소는 기후, 입지, 시설물, 사회 및 도시시스템 요소 등으로 

광범위하게 구성된다. 

재난협력은 근본적으로 북한 사회 전반의 재난에 대한 복원력을 높이

면서 제도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어야 한다. 2017년 유엔의 ｢북한의 

인도적 필요와 우선순위(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보고서는 

홍수 및 가뭄과 같은 재난 발생에 있어 북한 취약계층의 복원력 증진을 

세 번째 전략목적(strategic objective)으로 선정하고, 지역사회를 기반

으로 한 재난위험관리 및 환경보호, 재난교육, 기후변화 관련 역량 강화

를 두 번째로 필요한 역량개발사업으로 꼽은 바 있다.305) 유엔 전략계획 

2017~2021 또한 우선순위 3번 ‘복원력과 지속가능성(resilience and 

substantiality)’ 분야에서 위험의 감소와 준비를 포함하는 재난위기

관리를 다루고 있다.

북한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화되는 자연재난과 여러 사회재난

의 위험을 완벽하게 예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재해

발생 가능성을 전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재해 후 일상으로 신속하게 

돌아가는 복원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피해가 발생하

지 않도록 시스템(도시구조, 방재시설물 등)에서 피해를 견딜 수 있는 피

해저항 능력, 재해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피해저감 능력,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빠른 피해복구 능력 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북한은 낮은 도시화 수준과 주택보급률, 열악한 인프라, 높은 황폐산지 

비율과 재해위험지 비율 및 노후 시가지 비율 등 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구조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사회적 복원력 향상의 저해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 재생 및 개발, 인프라 연결 및 확대,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304) 위의 책, p. 186.
305) United Nations, “2017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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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306) 재해발생 감소를 

위한 남북협력을 가능한 사업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 가야 한다.307) 

이와 같은 재난예방 및 공동대응, 북한주민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재난 

관련 정보 교류와 공동연구, 재난 자료 통합시스템 구축, 재난협력을 위한 

법제 정비 및 로드맵 마련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308) 또한 재해예방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기후변화, 도시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사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빠른 복구능력까지 고려하는 

방향의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소결

남북한이 재난협력을 해야 하는 이유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

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한반도의 평화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필요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한 남북한 재난협력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 예방 및 대응, 복구 등 재난관리 전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재난 관련 국내 입법지원, 재난위험 감소를 위한 

행동계획 마련, 재난대응 및 관리 지원 등 국제재난법상의 지침 내지 원

칙을 남북관계의 현실에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둘째, 

재난협력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재난협력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남북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남한과 남한주

306) 송영훈, “북한의 자연재해와 국제개발협력의 과제,”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7. 
07.20.).

307) 선행연구는 자연재해의 경우 재해 저감을 위한 남북협력방안을 직접적 방안과 간접적 
방안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생태복원, 자연재해에 대한 남북
공동협력, 남북공동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하고 있고, 후자에 해당하는 사업
으로는 식량생산 증진, 에너지 협력, 친환경적 국토계획 및 방재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명수정 외, 북한의 자연재해취약지 추정 및 남북협력 방안 연구, pp. 
130∼166. 

308) 강택구 외, 통일 대비 북한지역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자료 구축과 남북협력 방안 연구
(Ⅰ), pp. 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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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 같은 점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동시에 무단방류 방지를 

비롯한 접경지대 인근에서의 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 화재 예방을 위한 

협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어 북한 다른 지역에서의 홍수, 가뭄 등의 

재해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력과 산림녹화를 위한 협력을 순차적으로 확

대하여야 한다. 셋째, 북한 재난협력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상황과 무관

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주민의 보호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북핵문제

와 분리해 대응하여야 한다. 넷째, 재난 관련 여러 행위자들의 협력이 유

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재난협력을 위한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강화

하여야 한다. 다섯째, 재난협력을 위한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재난 공

동대응을 위해서는 남북재난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의

서 체결 방향은 재난 분야를 총괄하는 합의서와 보건, 환경, 홍수 및 가뭄 

등 구체적인 재난 분야를 규율하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하는 방식을 고려

할 수 있다. 또한 추후에 재난협력의 필요성이 새롭게 부각되는 분야가 

등장할 경우 이를 규율하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남북이 재난에 

협력할 수 있다. 재난공동대응협정을 체결한 동서독 사례가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여섯째, 북한과의 재난협력은 장기적으로는 개발협력과 연계

하여 북한이 사회적 복원력을 갖추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본 장에서는 남북한 재난협력을 위한 몇 가지 핵심적인 사안의 구체적

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남북 재난협력을 위해서는 긴급구호가 지

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당장 

당국 차원의 재난협력이 어렵다면 민간을 통한 협력,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다제내성 결핵, 말라리아, B형

간염 등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보건의료협력이 필요

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특별법과 북한 

인도지원 및 개발협력에 관한 특별법이 각각 계류되어 있다. 통일부 고시

를 남북교류협력법의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는 방안, 대북 인도적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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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

안이 바람직하다. 한편, 보건의료 교류협력만을 규율하는 별도의 특별법

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인도지원 특별법에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향후에 보건의료 교류협력이 확대되어 이 분

야를 규율할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

을 제정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공유하천 무단방류 방지, 비

무장지대 내의 화재 방지를 위한 남북협력이 필요하다. 공유하천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합의서를 바탕으로 공유하천 평화적 이

용에 관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산불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인력투입보다는 장비

를 활용한 산불진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유하천의 무단

방류 방지를 위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비무장지대 내의 산불방

지를 위한 남북한의 공동대응 및 협력을 위해서는 유엔사를 참여시키는 

3자협정을 체결하거나 최소한 유엔사의 이해와 협력을 구해야 한다. 넷

째, 복합재난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남북

산림협력을 재개하여야 한다. 산림협력은 산림조성뿐만 아니라 조심사

업의 기반이 되는 양묘장 건설, 병해충 방제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산

림협력은 산림분야와 연관이 많은 농업부문이나 토양환경 분야와 협력

함으로써 북한의 생태계가 회복되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조림 

CDM을 위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CDM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및 조림 CDM사업에 필요한 항목들을 북한이 갖출 수 있도

록 협력해야 한다. 다섯째, 북한이 재난에 대한 사회적 복원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장기 차원의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북한은 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도시 재생 및 개발, 인프라 연결 및 확대,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 환경친화적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가능한 사업부터 시작해서 남북협력사업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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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다. 1,800만 명의 인

구가 북한 당국의 식량배급에 의존하고 있으며, 1,050만 명의 인구가 영

양부족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09) 식수 및 위생에 관한 기본적

인 서비스 접근의 제한과, 취약한 보건 사회기반시설은 북한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은 홍수와 가뭄 등의 자연재난

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북한은 2010년부터 2016

년까지 매해 홍수와 그로 인한 산사태로 인해 농업생산력에 막대한 손실

을 입었으며, 이어진 식량상황의 악화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310) 특히 2016년 8월 발생한 함경북도 지역의 홍수는 

60만 명의 주민에게 피해를 입혔다. 홍수로 인해 농지가 침수되었으며, 

수도시설, 학교 및 보건시설 등 기반시설이 손상되었다. 국제사회는 유

엔과 관련 전문기구,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및 여러 비정부 간 인도적 

기구의 지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나, 연이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과 관련된 제재국면으로 인해 실제 구호기금 마련에는 어려움을 겪

었다. 

자연재난은 일차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기상이변적인 성격이 있으나, 

그로 인한 피해의 규모는 개별국가의 대응능력에 달려 있다. 북한의 경우 

무분별한 국토개발과 삼림훼손, 재해예방 및 복구에 대한 열악한 사회적 

기반시설로 인해 자연재난의 피해는 더욱 가중되며, 사회재난 역시 자체 

능력으로 수습과 복구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더하여 식량난

으로 인한 주민의 만성적인 영양부족과 풍수해 이후 발생하는 감염병 등은 

북한재난에 있어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렇듯 북한에서는 매해 

재난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재난

관리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여전히 예방과 대비 중심이 아닌 재난 발생 

309) United Nations, “2017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p. 4. 
310) Ibid.,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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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복구 중심의 대책도 재난의 피해를 증가시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

된다.311)

재난협력의 기본적 목표는 개별국가의 역량을 넘는 인도적 참사로

부터의 주민 보호이다. 재난의 발생은 개인의 삶과 일상, 기본적 권리의 

향유를 위협한다. 특히 취약계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인도적 지원 및 재난협력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북한 재난 발생 현황 및 대응체계를 살펴본 뒤, 북한 재난과 관련한 국제

사회 및 남북한 재난협력의 근거 및 방안, 그리고 향후 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국제사회의 재난협력은 인도, 공평, 중립 및 독립의 

원칙에 따라 이뤄진다. 국제사회는 재난협력에 있어 재난 발생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을 긴급구호 제공 및 지원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재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

의무는 ｢유엔 헌장｣에 규정된 인도주의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 달성 의무와 사회권규약의 “국제적 지원 및 협력을 통하여” 

사회권의 완전한 실현의 달성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규정에서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 및 근거에 기초해 유엔은 국제사회의 재난구호 

활동의 중심에서, 재난협력에 있어서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활동을 지원

하고 조정하기 위한 조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북한 상주 유엔 산하 

전문기구들은 ｢유엔 전략계획 2017~2021｣의 골격을 기초로 활동하는데, 

북한에서의 활동과 관련해 우선순위 3위로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분야를 

두고,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재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실제 

북한은 국제사회 재난협력의 주요 영역인 재난 관련 국내입법지원,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행동계획 마련 및 재난대응 및 관리지원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난 

311) 신호준･백민호, “북한의 재난발생에 따른 남한의 대응에 관한 기초 연구,” pp. 
16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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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협력을 위한 다자메커니즘 활용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선진 인도적 지원에 관한 협의회의 일원으로서 유엔과 국제

적십자사연맹(IFRC)의 북한 재난과 관련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지지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안으로서 관련 기구의 기금 모집에 있어 보다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이 재난협력을 해야 하는 이유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

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한반도의 평화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필요에서 찾을 수 있다. 남북한 재난협력의 기본방향은 첫째, 그 

범위에 있어 사전 예방 및 대응, 복구 등 재난관리 전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 재난협력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셋째, 북한에 대한 

재난협력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의 보호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북핵문제와 분리해 대응하여야 한다. 

넷째, 재난 관련 여러 행위자들의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재난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재난협력을 

위한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여섯째, 북한과의 재난협력은 장기적으로는 

개발협력과 연계하여 북한이 사회적 복원력을 갖추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주요 분야의 남북재난협력 방안과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재난협력을 위해서는 긴급구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당

국 차원의 재난협력이 어렵다면 민간을 통한 협력,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다제내성 결핵, 말라리아, B형간염 

등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남북한 간의 보건의료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특별법과 북한 인도

지원 및 개발협력에 관한 특별법이 각각 계류되어 있는데 재난 관련 법제

정비는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현재 통일부장관 고시로 되어 있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

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남북교류협력법｣의 별도의 장으로 편입시키고 

이후 특별법 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별법 제정에 있어 현 20대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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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관련 법률안과 인도적 지원 및 북한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안들이 계류되어 있는데 보건의료 교류협력만을 규율하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인도지원 특별법에 통합하여 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향후에 보건의료 교류협력이 

확대되어 이 분야를 규율할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북한개발협력을 특별

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남북관계의 현 상황에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유하천 무단방류 방지, 비무장지대 내의 화재 방지를 위한 남북

협력이 필요하다. 공유하천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합의서를 

바탕으로 공유하천 평화적 이용에 관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복합재난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남북산림협력을 재개하여야 한다. 산림협력은 

산림조성뿐만 아니라 조심사업의 기반이 되는 양묘장 건설, 병해충 방제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산림협력은 산림분야와 연관이 많은 농업부문이나 

토양환경 분야와 협력함으로써 북한의 생태계가 회복되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북한이 재난에 대한 사회적 복원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장기 차원의 종합계획 마련 및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북한은 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도시 재생 및 개발, 인프라 연결 및 확대,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환경친화적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가능한 사업부터 시

작해서 남북협력사업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가야 한다.



참고문헌 159

참고문헌

1. 단행본

강택구 외. 통일 대비 북한지역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자료 구축과 남북협력 

방안 연구(Ⅰ). 세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대한적십자사.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서울: 대한적

십자사, 2012.

명수정 외. 북한의 자연재해취약지 추정 및 남북협력 방안 연구. 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 2008. 

        .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 기반 구축 연구 Ⅲ.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박훈민. 분단국가의 재난대비 실무협력법제에 관한 연구. 세종: 한국법제

연구원, 2016.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평양: 법률출판사, 201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 평양: 법률출판사, 

2016.

법제처. 독일통일관계법 연구Ⅰ. 서울: 법제처, 1991.

서지영 외. 미래 위험과 회복력.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손기웅. 독일통일 쟁점과 과제 2. 서울: 늘품플러스, 2009.

신희영 외. 통일 의료: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과 통합. 서울: 서울대학교출판

문화원, 2017.

안철현 외. 대규모 복합재난대비 체계적인 훈련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연

구보고서, 2011. 

오윤경. Natech 재난관리방안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13. 

유병화･박기갑･박노형. 국제법Ⅱ. 서울: 법문사, 2000. 

이규창 외.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증진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3.

이규창.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개선방안 예비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0.

이금순. 남북한 재난협력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1.



160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이명근 외. 인도적 지원정책 및 사업 연구: 긴급구호 시스템을 중심으로.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2012.

정구연. 한국의 인도적 지원 전략 구상.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5.

정지범 외. 대형복합재난 법적기반 구축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15.

정지범･이재열 편저. 재난에 강한 사회시스템 구축.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9.

최춘흠･김영윤･최수영. UN기구의 지원체계와 대북활동. 서울: 통일연구

원, 2008.

통일부. 2017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7.

      . 북한 주요기관･단체 인명록. 서울: 통일부, 2015.

Caron, David D. and Leben, Charles. The International Aspects of 

Natural and Industrial Catastrophes. Leiden/Boston: Brill/Nijhoff 

Publishers, 2001.

IFRC. World Disaster Report 2016. Geneva: IFRC, 2016.

Ministry of Land and Environment Protection,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nvironmental and Climate Change 

Outlook. Pyongyang, 2012.

Smith, Hazel. Hungry for Peace: International Security, Humanitarian 

Assistance and Social Change in North Korea. Washington 

D.C.: US Institute of Peace Press, 2005.

WHO. World Malaria Report 2015. France: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

2. 논문

강광규･추장민･정진숙. “환경분야.” 북한 분야별 실태분석 및 향후 대북정

책 추진방향. 서울: 통일정책연구협의회, 2009.

권태진. “북한 수해가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 통일경제. 2007.

김남신. “시뮬레이션에 의한 백두산 화산분출 영향범위 분석.” 한국지역지

리학회지. 제17권 제3호, 2011.



참고문헌 161

김병로. “북한의 재해, 기근, 사회적 불평등.” 재난과 평화. 서울: 아카넷, 

2015.

김용섭. “우리나라 지진재해 대책법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지진관련 재난

법제의 현황과 과제. 한국행정학회･한국법제연구원･사법정책연구

원 공동학술회의 자료집. 2016.

김종선･류민우. “북한의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기상예보 빛 관련 기술에 대한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제13권 제2호, 2009.

노동운. “국토관리에 있어서 청정개발체제(CDM) 도입과 적용가능성.” 국

토. 통권 제318호, 2008.

도경옥. “사회권 규약상 ‘국제적 지원 및 협력’의 의미: 북한 관련 시사점.” 

다문화사회연구. 제9권 2호, 2016.

박건우. “북한의 녹화조림사업을 위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방향: 동서독의 환

경협력모델을 중심으로.” 헌법과 통일법. 제2호, 2013.

박기갑. “국제재난법에 관한 보편적이며 포괄적인 국제조약은 존재가능한

가?” 고려법학. 제61호, 2011.

      . “재난시 인간보호(Protection of persons in the event of disasters) 

2014년 제1회독 초안 채택과 그 의미.” 국제법 동향과 실무. 통권 

제33호, 2014.

박재은･김혜원. “백두산 화산폭발 시나리오 개발 및 상황별 대응과제 도출.”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5권 4호, 2015.

박정란･강동완. “백두산 화산 폭발에 의한 탈북: 향방과 대비.” 국방연구. 

제54권 제3호, 2011.

송영훈. “복합 재난, 난민, 강제이주.” 재난과 평화. 서울: 아카넷, 2010.

신영전. “북한의 주요 전염병 실태와 방역사업 지원 방향.” 북한의 자연재해

와 재난. 남북협력을 모색한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긴급 정

책토론회 자료집. 2011.05.26.

신호준･백민호. “북한의 재난발생에 따른 남한의 대응에 관한 기초 연구.”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4권 5호, 2014.

오시진. “국제개발협력으로서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2조 상 ‘국제지원과 국

제협력’ 조항을 중심으로.” 안암법학. 49권, 2016

      . “재난 발생시 일방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고려법학. 
제22권 제3호, 2015.

윤기돈. “북핵 시설의 재난 가능성과 핵 위험의 이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



162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의회. 북한의 자연재해와 재난. 남북협력을 모색한다. 민화협 긴급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1.05.26.

이규창.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제도 대응방안과 과제.” 국
방연구. 제54권 제1호, 2011.

      . “북한 녹색성장법제와 남북 조림 CDM사업을 위한 과제.” 기후변

화와 녹색성장: 법제의 성과와 전망 Ⅲ.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2.

이근영, “자연재해에 따른 북한 당 조직 변화: 큰물피해대책위원회(FDRC)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13년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3.

이금순.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실효성 연구: 평가지표와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14권 제2호, 2005.

이재은･이우권. “한국의 복합재난 대응과 위기관리체계 발전방향.” 한국위

기관리논집. 제10권 제9호, 2014.

이종운. “북한에 대한 국제지구의 경제지원 현황과 향후과제.” 세계경제. 

2003.

임을출. “2000~10년 한국의 인도적 대북지원의 현황과 평가.” 북한경제리

뷰. 2월호, 2011.

전소영. “북한의 수해 피해와 지원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 9월호, 

2012.

정기웅. “백두산 화산재해와 북한 급변사태에 관한 소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8권 제4호, 2014.

주강원. “재난과 재난법에 관한 소고.” 홍익법학. 제15권 제2호, 2014.

조성아. “대한적십자사의 재난관리.” The Magazine of the Korea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vol. 15, no. 3, 2015.

최준영. “백두산 화산분출 가능성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217호, 2011.

하각천. “복합재난의 취약성 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12.

Clement, Claire. “International Disaster Response Laws, Rules and 

Principles: A Pragmatic Approach to Strengthening International 

Disaster Response Mechanisms.” The International Law of 

Disaster Relief. eds. David D. Caron et. a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참고문헌 163

3. 기타자료

유엔총회 결의

GA Res. 2625 (XXV). 24 October 1970.

GA Res. 43/131. 8 December 1988.

GA Res. 45/100. 14 December 1990.

GA Res. 46/182. 19 December 1991.

GA Res. 58/114. 5 February 2004.

GA Res. 60/124. 8 March 2006.

GA Res. 63/139. 5 March 2009.

GA Res. 64/251. 22 January2010.

GA Res. 65/264. 28 January 2011.

GA Res. 66/119. 7 March 2012.

유엔 문헌

Draft Articles on the protection of persons in the event of disasters. 

with commentaries, UN Doc. A/71/10. 2016.

Memorandum by the Secretariat. Protection of persons in the event 

of disasters.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Sixtieth session. 

UN Doc. A/CN.4/590. 2008.

The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Government of the DPRK 2017-2021. Towards 

Sustainable and Resilient Human Development. 2017.

United Nations. “2017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March 

2017. 

UN.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Geneva: UNISDR, 2015. 

UN Country Team in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loods.” July 2011. 

Office of the UN Resident Coordinator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Flood Emergency Response Plan, September 

2016-February 2017.” 



164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UN CESCR. General Comment. No. 14. 2000.

UNOCH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loods Flash 

Appeal 2007.” 27 August 2007. 

         . “DPR Korea: Floods OCHA Situation Report.” No. 13. 

22 October 2007. 

         . “Disaster Response in Asia and the Pacific: A Guide to 

International Tools and Services.” Bangkok: OCHA ROAP, 

2013. 

         . “Financial Tracking Service: Tracking Humanitarian Aid 

Flows.”

         . “North Hamgyong Floods: After Action Review.” May 

2017. 

UNISDR. “Chart of the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20.” 

        . “2009 UNISDR Terminology on Disaster Risk Reduction.” 

Geneva: United Nations, 2009.  

기타 공식 문헌

ASEAN Agreement on Disaster Management and Emergency Response. 

2005.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Resolution, Sixteenth Commission 

(Humanitarain Assistance), Bruges Session-2003.” 2003. 

Convention on the Provision of Telecommunication Resources for 

Disaster Mitigation and Relief Operations. 1998.

Framework Convention on Civil Defence Assistance 2000.

IFRC. Emergency Appeal: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North Hamgyong Province: Floods. Appeal no. MDRK0008. 

Glide no. FL-2016-000097-PRK. 20 September 2016.

     . Emergency Appeal Revision: DPRK/ North Hamgyong Province: 

Floods, Appeal no. MDRK0008. Glide no. FL-2016-000097- 

PRK. 6 January 2017.

     . “Building Capacity in Disaster Risk Management: Red Cross 



참고문헌 165

and Red Crescent lessons learned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0. 

     .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nual Report.” 

MAAKP002. 30 April 2015. 

     . “Guidelines for the Domestic Facilitation and Regulation of 

International Disaster Relief and Initial Recovery Assistance.” 

Geneva, 2007. 

     . “Annotations to the Draft Guidelines for the Domestic 

Facilitation and Regulation of International Disaster Relief 

and Initial Recovery Assistance.” 2007.  

     . “Law and Legal Issues in International Disaster Response: 

A Desk Study.” 2007. 

     . “Long Term Planning Framework 2012-2015: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Looking at Disaster Laws in DPRK.” 1 July 2016. 

     . “Main Countries Receiving International Funding.” 

     . “Introduction to the Guidelines for the Domestic Facilitation 

and Regulation of International Disaster Relief and Initial 

Recovery Assistance.” 2011.

IFRC. OCHA. IPU. “Model Act for the Facilitation and Regulation 

of International Disaster Relief and Initial Recovery Assistance 

(with commentary).” March 2013. 

기타 자료

INFORM. “Index for Risk Management Result 2016.” <www.inform- 

index.org>.

        . “Index for Risk Management Result 2017.” <www.inform- 

index.org>. 

CRED. “2016 Preliminary Data: Human Impact of Natural Disasters.” 

December 2016.



166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국민일보.

연합뉴스.

데일리NK.

한국경제. <www.hankyung.com>.

사이언스타임즈. <www.sciencetimes.co.kr>.

자유아시아방송. <www.rfa.org/korean>.

미국의소리. <www.voakorea.com>.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홈페이지 <http://ksm.or.kr>.

통일부 <www.unikorea.go.kr>.

IFRC <http://www.ifrc.org>. 

INFORM <www.inform-index.org>. 

UNOCHA <https://www.unocha.org/about-us/who-we-are>.

United Nation in DPRK <http://kp.one.un.org>. 

UNISDR <www.preventionweb.net/gp/sfdrr?>.

GHD <www.ghdinitiative.org>.  

국회 의안정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부  록 167

부록 1

북한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2014년 6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6호로 채택

제1장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의 기본

제1조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은 재해방지 및 구

조, 복구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생명안전과 국

가 및 사회협동단체, 공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재해란 큰물, 폭우, 태풍, 해일, 지진, 화산활동 같은 재해성

자연현상이나 그밖의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인명피해, 농경지의 침

수, 산사태, 건물, 시설물의 붕괴, 전력, 교통운수, 통신, 상하수도망체

계의 마비, 환경의 오염, 전염병의 전파 같은 각종 피해를 말한다. 

제3조 (재해의 등급구분)

재해는 그 형태와 세기, 피해정도, 피해범위에 따라 특급재해, 1급재

해, 2급재해, 3급재해로 구분한다.

재해의 등급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가 

한다.

제4조 (재해방지사업의 기본원칙)

재해위험대상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방지대책을 미리 세우는것은 재

해방지사업의 기본요구이다.

국가는 재해방지사업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이고 각종 재해에 

대한 경보체계를 더욱 완비하여 재해를 미리 막거나 피해를 최대로 줄

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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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재해구조 및 복구원칙)

국가는 재해발생시 충분한 력량과 수단을 긴급동원하여 즉시적이며 

효과적인 구조와 복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제6조 (재해방지 및 복구, 구조활동에 대한 교육원칙)

국가는 교육기관들에서 각종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을 실속있게 

하며 신문, 방송, 출판물을 통하여 재해성자연현상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방지, 1차구급치료법 같은 상식을 인민들에게 널리 알려주도록 한다.

제7조 (과학연구 및 전문가양성원칙)

국가는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와 관련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이 부

문의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을 전망성있게 양성하도록 한다.

제8조 (대외교류와 협조강화)

국가는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 국제기구

들과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9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 및 국제

기구대표기관과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재해방지계획

제10조 (재해방지계획작성의 일반적요구)

재해방지계획을 바로세우는것은 해당 기관의 중요임무이다.

해당 기관은 재해방지계획을 전국적인 재해방지계획과 지역별재해방

지계획, 부문별재해방지계획 같은것으로 나누어 과학성, 동원성, 통

일성을 보장할수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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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재해방지계획의 작성)

전국적인 재해방지계획은 국가계획위원회가 작성하여 도(직할시), 시

(구역), 군재해방지계획은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가 작성한다.

농업, 산림, 도로, 강하천, 도시경영, 전력, 건설, 채취, 철도, 해운, 체

신부문 같은 부문별재해방지계획은 해당 중앙기관이 작성한다.

제12조 (재해방지계획에 반영할 사항)

재해방지계획에 반영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지역, 대상에 대하여 전망적으로 

또는 긴급히 수행하여야 할 재해방지대책

2. 자연재해위험지역과 대상들에 대한 조사장악 및 예방대책

3. 큰물, 폭우, 태풍, 해일, 산불, 산사태, 지진, 화산활동 같은 재해성

자연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 경보체계의 수립

4. 각종 재해의 형태와 위험성정도에 따르는 사전대책

5. 재해방지물자의 조성과 보관관리, 공급대책

6. 이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재해방지계획의 승인)

전국적인 재해방지계획과 부문별재해방지계획은 국가비상설재해방

지대책위원회가 심의, 승인한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의 재해방지계획은 상급비상설재해방지대책

위원회가 심의, 승인한다.

제14조 (재해방지계획의 변경)

재해방지계획은 해당 지역과 단위의 인적 및 물적대상이나 기후 같은

것이 변화되는데 따라 변경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다

시 받는다.

제15조 (재해방지계획작성에 필요한 자료보장)

기상수문기관, 지진관측기관, 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

체는 재해방지계획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170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제16조 (재해방지계획의 실행과 관련한 지시집행의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재해방지계획의 실행과 관련한 국가비상

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 또는 해당 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지시를 정확

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3장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관측과 경보

제17조 (재해성자연현상관측에서 지켜야 할 요구)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관측은 일기상태와 강하천, 저수지의 물높이

와 흐름량상태, 해양상태의 변화, 지각운동과정을 련속 감시, 측정하

여 재해성자연현상을 예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어내는 중요한 사

업이다.

기상수문기관, 지진관측기관은 큰물, 폭우, 태풍, 해일, 폭설, 우박, 지

진, 화산활동 같은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감시, 측정 및 예보에서 과

학성, 정확성, 신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 (관측의 구분과 방법)

자연재해에 대한 관측은 관측대상에 따라 기상, 수문, 해양관측과 지

진 및 화산활동에 대한 관측으로, 관측방법에 따라 전문관측과 군중감

시로 구분한다.

전문관측은 기상수문기관과 지진관측기관이 관측기재로 진행하며 군

중감시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일정한 지역단위로 설정한 감시

초소를 통하여 강하천과 저수지의 물높이, 산불, 동물의 움직임, 지하

수의 변화 같은 이상자연현상들을 감시,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9조 (관측 및 경보통신망의 구성)

중앙기상수문지도기관과 중앙지진관측기관, 해당 기관은 필요한 장

소에 관측소를 설치하고 정보통신수단들로 련결하여 재해성자연현상

에 대한 국가적인 관측 및 경보통신망을 형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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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관측소의 설치와 관측조건보장)

관측소는 해당 지역의 기상상태, 지각상태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며 관

측에 지장을주는 건물, 전력시설과 통신시설 같은 장애물들이 없는 곳

에 설치한다.

관측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측소의 일정한 지역을 관측보호구역

으로 정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1조 (관측자료의 보고)

기상관측기관, 지진관측기관은 관측을 중단하거나 결측하지 말며 관

측한 자료를 실시간적으로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상급기관과 해당 인

민위원회에 보고, 전송하여야 한다.

제22조 (재해위협지역과 재해위협대상에 대한 관측강화)

중앙재해방지사업지도기관과 부문별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기

상수문기관과 지진관측기관에 재해위험지역 또는 대상을 제때에 알

려주어 해당 지역과 대상에 미치는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관측을 특

별히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재해예보 또는 경보)

기상관측기관, 지진관측기관은 큰물, 폭우, 태풍, 우박, 황사, 산불, 산

사태, 해일, 한파, 지진, 화산활동 같은 재해성자연현상이 예견될 경우 

제때에 재해예보 또는 재해경보를 내리는것과 함께 해당 지역의 재해

방지사업기관과 인민보안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재해예보 및 경보에는 재해의 형태와 세기, 재해예견지역과 재해발생 

및 지속시간, 재해발생요인 같은 재해요소들을 포함한다.

제24조 (재해경보수단, 경보전달)

재해경보는 국가경보신호체계에 따라 전기통신수단과 그밖의 정해진 

수단으로 한다.

출판보도기관과 체신기관은 재해경보내용을 제대에 방송, 신문 같은 

출판보도수단과 통신기술수단들을 통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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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재해현상에 대한 통보의무)

공민은 재해의 발생 또는 그 징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나 긴급구조기관 또는 피해를 받을수 있는 지역의 기관, 기

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통보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긴급대책을 세우며 그 정형을 국가

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나 중앙재해방지사업지도기관 또는 해당 

재해방지대책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26조 (관측에 지장을 줄수 있는 행위 금지)

관측보호구역에서는 관측에 영향을 줄수 있는 열, 고주파복사장치와 

전기시설을 설치하거나 건물같은것을 건설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자연현상에 대한 관측자료를 제멋대로 

만들어 리용하거나 근거없는 말을 퍼뜨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장 재해방지물자의 조성과 공급

제27조 (재해방지물자의 정의)

재해방지물자는 재해방지를 위한 사전대책과 재해구조, 복구사업에 

긴급히 동원리용하기 위하여 국가가 따로 마련하는 물자이다.

재해방지물자에는 세멘트, 강재, 연유, 통나무, 식량, 의약품, 피복, 전

동기, 뽐프 같은 각종 물자와 설비, 자금이 속한다.

제28조 (재해방지물자의 계획화)

재해방지물자의 생산, 조성과 공급은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려 진행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해방지물자의 생산과 조

성, 공급과 관련한 계획화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9조 (재해방지물자의 조성, 등록, 보관)

재해방지물자의 조성계획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가 정한 

조성지표와 비률에 따라 월, 분기별로 재해방지물자를 우선적으로 생



부  록 173

산, 조성, 공급하여야 한다.

재해방지물자조성계획을 받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도 해당 재해방

지대책위원회가 정한 재해방지물자의 품종과 수량을 내부예비를 동

원하여 자체로 조성, 보관하여야 한다.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를 위하여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에서 들여온 

협조물자는 중앙재해방지사업지도기관이 빠짐없이 등록, 보관한다.

제30조 (재해방지물자의 보관, 공급 및 리용)

재해방지물자를 보관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산이 류실되거

나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보관관리는 잘하여야 한다.

재해방지물자는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나 중앙재해방지사

업지도기관 또는 해당 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지시에 의해서만 공급 

또는 리용할수 있으며 재해방지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쓸수 없다.

제31조 (재해방지물자의 공급순위)

해당 기관은 재해방지물자를 피해지역의 어린이, 늙은이, 장애자, 녀

성 같은 생활 능력상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대상의 구조사업과 국가적

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대상들의 재해방지 및 피해복구에 우선 공

급하며 그밖의 대상들은 선후차를 정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제32조 (재해방지물자의 수송)

교통운수기관은 재해방지물자를 재해지역 또는 목적지까지 제때에 

우선적으로 수송하여야 한다.

제33조 (긴급재해구조 및 복구물자의 비상동원대책)

중앙재해방지사업지도기관은 불의에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위험이 

조성되였을 경우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철도역

이나 항구 같은 곳에 머무르고있거나 수송도중에 있는 물자와 공장, 

기업소에서 생산하는 물자를 긴급재해구조 및 복구에 동원리용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긴급재해구조 및 복구용물자의 비상동원과 

관련한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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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재해보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재해보험사업은 보험법규에 따른다.

제5장 재해구조 및 복구

제35조 (재해긴급구조대책안의 작성과 심의, 비준)

중앙재해방지사업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특급재해가 발생하였

거나 그 징후가 명백한 경우 또는 중요지역과 대상에 재해가 발생하였

을 경우 구조사업과 대피 및 소개사업을 신속히 진행할수 있도록 재해

긴급구조대책안을 작성하여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1급재해, 2급재해, 3급

재해의 발생 또는 그 징후가 명백한 경우 구조사업과 대피 및 소개사업

을 신속히 진행할수 있도록 재해긴급구조대책안을 작성하여 해당 지

역 재해방지대책위원회 또는 부문별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심의, 비

준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긴급구조대책안에 반영할 내용)

재해긴급구조대책안에는 긴급구조 및 복구련합지휘부의 조직과 임

무, 권한과 지휘체계, 구조력량의 동원, 재해에 의한 피해정형장악과 

통보체계, 인원의 대피 및 설비, 자재의 소개, 피해지역 인민들의 생활

보장문제와 재해구조물자보장대책 같은 내용들을 반영한다.

재해긴급구조대책안은 실지 정황에 따라 수정보충될수 있다.

제37조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질서)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은 재해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특급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징후가 명백한 경우 또는 중요지역과 

대상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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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긴급구조 및 복구련합지휘부를 조직하고 그 지휘에 따라 국가

적인 력량을 동원하여 재해구조, 복구활동을 진행한다.

2. 1급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징후가 명백한 경우 도(직할시)재해방지

대책위원회와 부문별재해방지대책위원회는 긴급구조 및 복구련합

지휘부를 조직하고 그의 지휘에 따라 재해구조, 복구활동을 진행한다.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이 자체능력을 초과할 경우 국가비상설재해

방지대책위원회와 린접지역의 재해방지대책위원회에 지원을 요구

할수 있다.

3. 2급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징후가 명백한 경우 시(구역), 군재해방

지대책위원회는 긴급구조 및 복구련합지휘부를 조직하고 그의 지

휘밑에 재해구조, 복구활동을 진행한다.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이 자체능력을 초과할 경우 중앙이나 도(직할

시) 또는 린접지역의 재해방지대책위원회에 지원을 요구할수 있다.

4. 3급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징후가 명백한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

는 자체력량으로 재해구조, 복구활동을 진행한다.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이 자체능력을 초과할 경우 해당 지역 재해방

지대책위원회나 상급기관 또는 그와 린접한 기관, 기업소에 지원을 

요구할수 있다.

제38조 (재해발생시 구조 및 복구사업)

긴급구조 및 복구련합지휘부는 재해가 예견되거나 발생하면 구조 및 

복구활동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여야 한다.

1. 무너진 건물, 구조물에 깔리우거나 갇히거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 

인원들을 최우선 신속히 구조하기 위한 조치

2. 부상자치료와 후송 및 긴급의료조치

3. 파괴된 언제, 제방의 신속한 복구, 살림집, 도로와 다리, 철도, 전력, 

통신, 상하수도 같은 기초시설의 복구조치

4. 피해지역주민들에 대한 안전지대소개와 식량, 물, 피복, 침구류,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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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거처지 보장 같은 생활조건의 보장조치

5. 사망자의 안전한 처리, 전염병예방같은 위생방역조치

6. 큰물, 폭우, 태풍, 해일, 지진, 화산활동 같은 재해성자연현상에 의

하여 일어날수 있는 화재, 폭발, 산사태, 붕락, 유독성 또는 방사성

물질의 류출 같은 2차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7. 재해지역에서 사회질서를 세우기 위한 조치

8. 이밖에 필요한 조치

제39조 (긴급재해구조력량의 준비)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와 해당 재해방지대책위원회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큰물, 폭우, 태풍, 산불, 산사태, 해일 같은 재해발생

위험이 많은 시기 재해예보 또는 경보에 따라 언제든지 긴급구조활동

에 동원될수 있게 필요한 인원과 운수수단같은 재해구조설비들을 준

비 및 대기상태에 두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 (재해방지를 위한 대피 및 소개훈련)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와 해당 재해방지대책위원회는 재해

발생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의 대피장소, 설비 및 자재소개장

소와 이동경로를 미리 정하며 대피 및 소개훈련을 계획적으로 조직하

여야 한다.

대피지휘는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이 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피지휘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41조 (긴급구조대의 조직)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큰물, 폭우, 태풍, 해일, 산사태, 

지진 같은 각종 재해에 대처하여 긴급구조대를 조직하여야 한다.

긴급구조대는 화물차, 기중기차, 소방차, 구급차, 불도젤, 구급치료설

비, 의약품 같은 구조활동에 필요한 설비, 물자들을 정해진대로 갖추

고 긴급구조훈련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며 구조능력을 부단히 높이도

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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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재해구조, 복구사업에서 호상협조)

재해구조와 복구에 동원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긴급구조 및 

복구련합지휘부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분담받은 재해구조, 복구임

무를 수행하면서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43조 (재해구조 및 복구에 참가할 의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긴급구조 및 복

구련합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재해구조, 복구활동에 의무적으로 참가

하여야 한다.

재해구조, 복구활동에 참가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담된 재해구

조, 복구활동에 필요한 설계, 로력과 설비, 물자를 제때에 충분히 보장

하여야 한다.

제44조 (재해구조사업에 대한 지원)

재해지역과 린접한 지역의 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

해지역의 재해방지대책위원회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로부터 재해구

조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해구조활동에 동원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지역의 긴급구조 

및 복구련합지휘부의 지휘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45조 (2차피해발생시 안전대책)

긴급구조활동에 참가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

질 같은것이 류출되는것 같은 2차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민보안기

관의 지도방조밑에 필요한 안전대책을 엄격히 세우고 구조활동을 진

행하여야 한다.

제46조 (재해지역의 출입금지 또는 제한과 장애물, 위험대상 제거)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필요한 경우 긴급구조성원과 구조수단

을 제외한 기타 인원과 운수수단의 재해지역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

며 긴급구조활동에 장애로되거나 구조성원들의 안전에 위험을 줄수 

있는 시설물, 설비의 제거 같은 조치들을 제때에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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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긴급구조활동조건의 최우선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해발생시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원과 

운수수단, 전력, 연유, 의약품 같은것을 최우선 보장하여야 한다.

제48조 (구조활동에 필요한 건물, 설비, 토지의 리용)

긴급구조활동을 진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해지역에서 필요한 

건물이나 설비, 토지를 리용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조활동조건을 적

극 보장하여야 한다.

제49조 (피해복구에서 순차성 보장)

피해복구는 도로, 다리, 철도, 전력망, 상하수도망, 통신망 같은 기초

부문과 병원, 살림집, 학교 같은 중요대상을 먼저 복구하며 그밖의 대

상들은 복구규모와 순서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피해복구에서는 복구대상의 설계를 선행시키며 당해년도에 복구하지 

못한 피해대상들은 다음해 건설 및 대보수계획에 빠짐없이 맞물려 복

구하여야 한다.

제50조 (재해구조, 복구에 지출된 재산의 보상)

국가는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이 끝나면 구조, 복구에 동원된 기관, 기

업소, 단체와 개인이 구조, 복구과정에 지출한 재산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6장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1조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재해대책사업전반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감독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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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

전국적인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하

기 위하여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를 조직한다.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실무보장사업은 중앙재해방지사

업지도기관이 맡아한다.

제53조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임무)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전국적인 재해방지계획을 심의, 승인한다.

2. 도(직할시)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와 부문별비상설재해방지

대책위원회가 세운 재해방지계획을 심의, 승인한다.

3.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와 관련하여 해당 인민위원회와 중앙기관, 

단체들의 임무와 권한, 활동범위를 확정한다.

4. 국가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정형을 총화하고 대책한다.

5. 재해의 형태와 세기, 피해예측범위 또는 피해상태를 평가하고 해당

한 재해대책지시를 하달한다.

6. 특급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징후가 명백한 경우 또는 중요지역과 

대상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앙긴급구조 및 복구련합지휘부

를 조직하고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을 지도한다.

7. 이밖에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와 관련한 사업을 한다.

제54조 (중앙재해방지사업지도기관의 임무)

중앙재해방지사업지도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전국적인 재해위험대상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그와 관련한 재해위

험지도를 발행하며 국토건설총계획과 해당 단위의 건설, 대보수계

획에 맞물려 대상별, 년차별로 집행하도록 감독한다.

2. 지방과 부문별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

전만을 장악지도한다.

3. 해당 부문과의 련계밑에 장마철기간 대동강과 중요강하천의 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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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업을 지휘한다.

4. 재해방지물자조성계획을 세우고 물자조성과 보관관리, 공급과 리

용정형을 감독한다.

5. 교육, 보건, 출판보도부문과 련계밑에 큰물, 폭우, 태풍, 산불, 해일 

같은 각종 재해에 대한 상식과 그 피해를 막기 위한 교육사업을 한다.

6.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재해관련협조사업을 한다.

7. 이밖에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가 위임하는 사업을 한다.

제55조 (부문별, 지방재해방지대책위원회)

국가는 농업, 산림, 도로, 강하천, 도시경영, 전력, 건설, 채취, 보건, 

교통운수, 체신, 화학공업, 인민보안 같은 필요한 부문과 도(직할시), 

시(구역), 군에 비상설로 재해방지대책위원회를 조직한다.

부문별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실무보장은 해당 부문의 중앙기관이, 

도(직할시), 시(구역), 군의 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실무보장은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가 한다.

제56조 (부문별, 지방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임무)

부문별, 지방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문별 또는 관할지역의 재해방지계획을 작성하며 아래단위 재해

방지대책위원회와 관할기관, 기업소, 단체가 세운 재해방지계획을 

심의, 승인한다.

2. 재해의 형태와 세기, 피해예측범위 또는 피해상태를 평가하고 해당

한 재해대책지시를 하달한다.

3. 1급, 2급, 3급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징후가 있을 경우 긴급구조 및 

복구련합지휘부를 조직하고 필요한 력량을 동원하여 긴급대책을 세운다.

4. 해당 부문 또는 관할지역에서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에 동원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임무와 권한, 활동범위를 확정한다.

5. 재해가 예견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규모와 위험성, 긴급구조

대책을 취한 정형에 대하여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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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재해방지대책위원회에 제때에 보고한다.

제57조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재해위험방지대상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자기 지방의 재해방지계

획, 국토건설총계획과 해당 단위의 건설, 대보수계획에 맞물려 대

상별, 년차별로 집행하도록 감독한다.

2. 관할지역안에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

업전반을 장악지도하며 그 정형을 상급기관에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3. 중앙재해방지사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과의 련계밑에 장마철기간 

해당 지역의 강하천물관리사업을 지휘한다.

4. 해당 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해방지물자조성계획의 집행

정형을 감독한다.

5. 이밖에 상급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가 위임하는 사업을 한다.

제58조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조건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중앙기관은 재해방지사업과 

재해발생시 구조, 복구에 필요한 현대적인 구조장비와 전력, 식량, 의

약품, 자재, 수송, 자금, 통신보장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59조 (건설 및 관리에서 지켜야 할 요구)

다음의 대상에 대 하여서는 건설설계와 시공, 감독기준을 특별히 높이

며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1. 국방과 국가안전상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철길, 도로, 다리, 구조물

2. 발전소, 언제, 제방, 원유 및 가스저장고, 폭발물질, 화학물질, 유독

성 및 방사성물질보관고

3. 력사, 과학, 예술분야의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대상

4. 학교, 병원, 극장, 백화점 같이 많은 군중이 모이거나 리용하는 대상

5. 큰물, 폭우, 태풍, 해일 같은 재해성자연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

에 있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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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재해위험지역에서의 금지행위)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저수지에서 물을 최대로 방출하거나 저수지언제

가 파괴되는 경우 피해받을수 있는 지역을 비롯한 재해위험지역에서 

망탕 살림집, 공공건물,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는것 같

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해위험지역에 있는 주

민들의 살림집, 공공건물을 비롯한 대상들을 안전지역으로 옮기도록 

하여야 한다.

제61조 (감독 통제)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재해방지사업지

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재해방지사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재해방지계획의 작성과 그 집행을 위한 사업전반을 정상적으로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제62조 (행정적 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

게 정상에 따르는 행정처벌을 준다.

1. 재해방지계획을 바로세우지 않아 재해방지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감시와 관측을 바로하지 않았거나 재해경

보체계를 바로세우지 않아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살림집, 공공건물, 시설물의 건설설계와 시공, 감독을 건설법규의 

요구대로 하지 않거나 관리운영을 바로하지 않아 피해위험을 조성

하였거나 재해발생시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4. 언제, 제방, 갑문, 암거 같은 수리구조물과 강하천, 연안, 령해보호

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강하천정리, 사방야



부  록 183

계공사, 옹벽공사, 사태막이, 산림조성 같은 재해방지를 위한 국토

관리사업을 잘하지 않거나 무책임하게 하여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5. 저수지에서 물을 방출할 때 침수될수 있는 지역과 강하천위험지역, 

재해위험지역들에 살림집, 공공건물,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농작물

을 재배하는것 같은 금지된 행위를 하여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6. 장마철기간 국가의 통일적인 물관리지휘에 복종하지 않아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7. 재해방지물자를 계획대로 생산 또는 조성하지 않았거나 보관관리

를 잘하지 않아 부패, 변질, 류실시켰을 경우

8. 재해방지물자를 해당 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지시없이 또는 재해

방지와 관련없는 사업에 리용하였을 경우

9. 피해규모와 복구정형을 거짓보고하여 국가의 전반적인 재해구조, 

복구사업에 혼란을 주었을 경우

10. 정당한 리유없이 재해구조 및 복구활동에 인원과 설비를 동원할데 

대한 지시를 집행하지 않았거나 재해구조지원 또는 구조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았을 경우

11. 대피 및 소개지시에 응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12. 기상 및 지진관측환경보호구역에서 관측기구나 관측환경을 파괴

하거나 관측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 자연재해경보를 하는데 

장애를 조성하였을 경우

13. 개별적공민이 재해의 발생 또는 그 징후를 발견하였거나 알고있으

면서도 해당 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방임하거나 재해와 관련한 틀

린 정보나 근거없는 말을 퍼뜨려 엄중한 후과를 발생시켰을 경우

제63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62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책임

을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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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동･서독 간 경계지역에서의 피해 대응의 원칙에 관한 

서독 정부와 동독 정부 간의 협정(재난공동대응협정)312)

제1조 본 협정의 원칙들은 별도의 규율에 따르도록 규정되었거나 향후 

별도로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하다.

제2조 재해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 정보 그리고 

규명과 관련된 재해상황들(Schadensfälle)이라 함은 특히 이하의 것

들이다.

a) 화재가 이하에서 서술되는 영역에서 타국의 주권지역상의 경계를 

넘어갈 위험이 있을 때

b) 홍수, 빙해가 경계 하천에서 발생하거나 하수로가 폐쇄되는 것.

c) 폭풍 및 광해가 경계 상에서 직접 발생하는 것.

d) 야생질병을 포함한 전염성 있는 질병이 경계 상에서 인간 또는 동물 

등에게 발생할 때

e) 산림과 평지의 목초들의 병해가 경계지대에서 발생하는 것

f) 유류 오염 또는 경계 하천 또는 지하수에 유해물질이 침투하거나 토

지를 오염시켜서 타국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기타 재해

가 경계지대에서 발생하거나 나타났을 때

g) 공기 오염이 경계지대에서 발생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나타나서 타

국의 영역에 있는 인간, 동물 또는 식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을 때

312) 박훈민, 분단국가의 재난대비 실무협력법제에 관한 연구, pp. 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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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폭발 또는 폭파가 경계 상에서 발생하여, 그 영향이 다른 국가의 영

역에 미칠 수 있을 때

I) 교통사고가 직접적으로 경계지대에서 발생하여 생기는 재해

j) 방사선 위험

제3조 (1) 발생되거나 위험한 재난에 관하여 타국의 정보는 단시간에 그

에 소재하는 상주대표에게 제공된다.

(2) 지체없이 즉각 대응함으로써 다른 국가의 영역으로 손해가 확대되

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때에는, 정보의 교환은 독일연방공화국

(서독)의 국경보안기관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의 국경경비대 사

이에서 오직 경계의 특별한 지점에서 구두로 전달되거나 통화상으로 

전달될 수 있다. 경계상의 연락 지점들은 예정된 위치에 설치된다.

(3) 본 조 제1항과 제5조에서 언급된 상주 대표부의 설치는 ｢1972년 

12월 21일자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 간

의 관계의 기본에 관한 조약｣ 제8조에 의거하여 설치될 때까지는 경

계협의회(Grenzkommission)의 양 대표가 합의하는 임무에 따라

서 수행된다.

제4조 (1) 양 측은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의 영역에서 발생한 

재해가 다른 측의 영역으로 침범해 가는 것을 저지하여야 한다. 

(2) 재난 및 화재 대응 조직과 구조역무와 보건의료역무 조직의 차량과 

장비는 원칙적으로 자체의 지역에만 투입되어질 수 있다.

(3) 경계에 직접 접한 지역에서 재난 상황이 발생하고 이 재난이 다른 

측으로 넘어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는 것이 한 측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면, 상대측에서 공동으로 재난방지를 실시하

기 위하여 협력할 수 있다.



186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제5조 재난 상황은 양측에서 자신의 관할 하에서 대응되어야 한다. 필요

한 경우에는 대표자는 다른 측에 대하여 상호간 협력을 요청할 수 있

다. 사고결과 관련 조사에는 조서가 작성된다. 실재하는 입증자료(예

컨대 사진이나 사진사본)은 조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재난 사고에 관

련된 재난 상황에 대해 규율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토는 양측 간의 상주 

대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양 측의 상설 중앙

기관 및 조직들 사이에서 이 협정과 다른 예외들은 별도로 한다.

1973년 9월 20일 본에서

독일어로 2본의 원문으로 체결

독일연방공화국을 대표하여 파겔 박사

독일민주공화국을 대표하여 클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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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경계 수로 및 부속 수로관련 시설의 정비와 

건설의 원칙에 관한 1973년 9월 20일자 협정313)

본 협정상의 원칙들은 다른 특별한 규율이 없거나 앞으로 존재하지 않

을 경우에 적용된다.

- 경계 수로의 유지관리 및 건설에 관하여 그리고 하상침식이전의 하

천 범람의 방지에 관하여

- 제방을 포함하여 경계수로에 속하는 하천관리시설의 유지관리, 건

설 및 운영에 관하여

- 그 밖의 경우에서 기준으로 작용한다.

제1조 (1) 양 정부는 조치를 적용함에 있어서 양 국의 자신이 주권을 행사

하는 영역에서 -이하에서 서술하는 구역 내에서- 책임을 가지고 실시

한다.

(2) 경계수로에서의 조치는 결과에 있어서 경계의 흐름을 변경하여서

는 안된다. 수로 경계 또는 육상 경계의 성격의 변화는 사전의 협의

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다. 

(3) 조치의 적용에 있어서 경계표지를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경계의 

표시에 관한 효력은 사전 협의를 필요로 한다.

(4) 조치는 지역의 여건에 합당한 범위 내에서, 배수 및 하수 관계를 

313) 출처: 박훈민, 분단국가의 재난대비 실무협력법제에 관한 연구,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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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5) 양국은 예정된 조치에 대하여 통보를 받는다.

(6) 조치가 타국의 영역에서 적용되어진다면, 양국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

(7) 한 국가의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서 다른 국가에게 현저한 이익이 

된다면, 적절한 비용분담에 관하여 합의되어야 한다.

(8)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경계수로 및 제방을 포함한 관련 수로 시설

의 현상을 침해한다면, 타국의 수로 이용 및 영역을 손상시키지 않

아야 한다. 본질적인 침해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

여야 한다. 손해배상에 있어서 이후에 등장할 이익에 대해서도 동

시에 계산하여야 한다. 일시적인 퇴적물의 적체 또는 흐름을 방해

하는 퇴적물의 제거는 손해배상 없이 실시할 수 있다.

(9) 본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는 경계지역의 지표하천에 대한 조치에

도 유효하다.

(10) 이 원칙들에 유효한 개념정의는 각 구체적인 상황에 의거한다.

제2조 (1) 양 국은 지역적인 필요에 따라서 특정한 때에 집행하여야할 조

치들의 방법과 범위를 분배하기로 합의한다. 상황 여건상 필요하다면, 

경계 하천 및 제방을 포함한 하천에 속하는 시설의 구분에 있어서 한 

측의 조치가 단독으로 또는 상호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합의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의 범위에 관하여 확정되

어져야 한다.

(2) 다른 국가의 영역에 대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양 측은 서로 협의

한다. 그러한 협의는 경계순찰시에 경계의 모서리 부분을 1미터 범

위 내에서 -예외적인 경우에는 5미터의 범위 내에서- 넘어가는 것

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작업시점에 관하여 사전

에 타 측에 통보하면 가능하다. 양 측 사이에서는 어떠한 수로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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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수로경계

지역에서 1미터 보다 더 큰 범위가 필요한지 합의한다.

(3) 조치의 집행을 위하여 작업장비가 다른 국가에 체류할 때에는 체류

국의 규정 또는 협의된 조건에 따른다.

(4) 다른 국가의 영역에 대한 조치의 집행에 대하여 관할권 있는 하천

관리조직 내지 관청의 수임인만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다.

(5) 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합의된 영역은 공표되어질 수 있다.

(6) 응급 지원 및 사고 지원, 사회적인 보호 그리고 통신연결은 작업의 

시행과 함께 국가가 작업자를 통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타 국

의 지원조치는 그 경우에 배제되지 않는다.

1973년 9월 20일 본에서

독일어로 2본의 원문으로 체결

독일연방공화국을 대표하여 파겔 박사

독일민주공화국을 대표하여 클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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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1974년 4월 25일자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협정(보건의료협정)314)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는 양 국의 인류가 세계

보건기구(WHO)의 목표와 원칙에 부합하는 보건의 유지, 진흥 및 회복

이라는 의미에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이 보건의료 영역에서 긴장완화와 

유럽의 우호적인 협력이라는 관계에서 규율하기로 확신하며,

본 합의가 1972년 12월 21일자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 관계의 기초에 관한 조약｣과 합치하여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

화국의 통상적인 선린관계를 발전시키고, 호혜평등한 기초를 촉진하는 

것에 의견 합치하여 이 협정을 체결한다.

제1조 1972년 12월 21일자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 간 관계의 기초에 관한 조약 관련 이행합의서｣ 제2절 제6호의 실

행에서 본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보건의

료 분야에 관한 합의서｣는 양 협정당사자 사이에서 국제 협정에 의하

여 통하여 규율되지 않는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협정당사자는 국제적

으로 유효한 실무에 따른 목적을 위한 공동 노력을 쉽게 달성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 목적에 맞도록 만들도록 노력한다.

314) 출처: 박훈민, 분단국가의 재난대비 실무협력법제에 관한 연구, pp. 90∼95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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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협정당사자들은 전염가능한 질병의 예방과 대응을 담당하는 관할 

부처 간의 정보교환에 합의한다. 이 합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괄한다.

1.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보건협정(IGV)에 따른 세계보건기구

에 대한 통보에 따른 정보교환과 병행하여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

민주공화국의 경계에 관한 합의를 이행하는 보건조치를 세계보건

협정에서 정하는 전염병의 발병사안에 취하는 것;

2. 매 분기별로 각 국가는 통보의무가 정해진 질병에 관한 정보를 교환

하는 것;

3. 특별한 정보교환을 전염병 유행상황과 지역적 발생시의 개별사례

에 관하여 실시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발생상황이 경계를 넘어서 

영향을 주는 경우에 그러하다.

4. 전염병보균자인 개인들에 관한 정보제공은, 그가 전염성 장질환, 

성병질환 또는 활동성 결핵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때 그리고 

아울러 그가 당시 상대측에 머무르거나 머물렀던 경우에, 보고된다.

양 측은 정보교환의 범위에 관하여 그리고 대상이 되는 보건의료 

기준에 관하여 각 측에서 적용되는 법규를 통하여 공표한다.

제3조 (1) 상대측에서 여행을 오려는 자는 체류하는 곳에서 이 경우 건강

상의 위해의 정도에 의거하여 이때 본 협정의 기준에 따라서 신원에 

관련한 심사 없이 응급의료지원 및 상설의료지원을 받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모든 급성질병과 사고 그리고 기왕질병의 급격한 악화에 있어

서 그러하고, 특히 병세의 악화방지 또는 통증경감을 위하여 불가피하

게 의료지원을 요하는 만성적인 질병에서도 그러하다.

(2) 응급의료지원과 상설의료지원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료, 의사

에 의하여 지시된 병원에의 입원을 포함하고, 의료보조인력에 의

한 의료지원은 의사의 지시에 근거하여야 하며, (장비를 상실한 경

우를 포함하여) 체류하는 곳에서 여행자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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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지시 또는 의사의 확인에 근거하여 정형외과상의 보조기

구, 안경, 보청기, 의치 또는 그와 유사한 보조기구를 지원하며, 의

학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 환자이송을 하는데, 

이때 경계를 넘는 환자이송은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사이의 경계에 관한 규율에 따르며, 회복요양, 휴양요법, 정양치료 

및 요양소체류는 본 협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외하며,

(3) 모든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리고 환자에 대해서 질병을 알릴 

수 없는 경우315) 당연히 통지를 보내고, 그리고 사망사고에 있어서 

합의서체결당사자가 자신이 각 자가의 지역에서 실행하는 방법 및 

방식에 따라서 의료적 가능한 범위에서 노력을 하고 상주대표부에 

통지한다.

(4) 미성년자에 대한 처치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서체결당사자

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허가를 요청하는 것을 최대한 간편히 할 

수 있도록 한다. 합의서체결당사자는 자신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각 상주대표가 그에 있어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5)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안에서 의사의 지시를 이전 또는 전달하는 

것에 관한 의무는 각 국가에서 실행되는 실무에 따른다. 각 체결당

사자는 이를 가능한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6) 의학적인 견지에서 위험한 상황에서 반복검사가 응급처치의 준비

에서 불가피하다면, 합의서체결당사자는 이를 되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제4조 (1) 합의서체결당사자들은 일방이 특별히 요청하는 의학상의 특

별한 조치 및 처치를, 이것이 달리 보증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한 한 실행하도록 합의한다.

(2) 특별한 조치 및 처치에 관한 비용은 합의서체결당사자들 사이에서 

315) 역주: 의식 또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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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에 증명할 수 있는 조건에서 정산한다.

(3) 각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방식은 각각 본 합의서의 제7조 이하에 

따라서 선임된 위임인 간에서 합의로 정한다.

제5조 합의서체결당사자들은 의약품 및 그 외 동일시될 수 있는 원재료 

및 조제품(이하 의약품이라 한다), 의학상으로 이용되는 물품 그리고 

의학기술상 생산품에 관하여 교환하고, 이들 물품에 관한 정보교환을 

아래의 원칙들에 따라서 실시하기로 합의한다.

(1) 의약품, 의학상으로 이용되는 물품 그리고 의학기술상 생산품의 

현재의 상업상의 공급을 법조문상의 근거에 따라서 실행하고, 이

런 실행은 상대 국가의 생산물의 소비를 위한 것과 상대 국가에 이

러한 물품의 가지고 통행하는 것에 적용된다.

협정당사자들은 의약품을 허용함에 있어서 분석적인, 약리학적

인, 독물학적인 그리고 임상학적인 시험을 실시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 또한 생산자와 수송과정에 있는 의약품 대해서도 요청이 전

달될 수 있다.

(2)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정당사자들은 재난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부처를 통하여 특수한 의약품, 의학상 이용되는 물품, 의학기술상 

생산품을 지원할 수 있다.

(3) 협정당사자들은 의약품, 의학상으로 이용되는 물품, 의학기술상 

생산품을 소지한 채 경계를 넘어서 여행을 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 

소지자가 자신의 건강 상황에 근거하여 개인적인 수요로서 사용하

기에 적절한 양일 때 가능하다. 또는 허락된 의사가 직업상 작성한 

증명서류를 방문국에게 제출하여야 할 수 있다.

(4) 협정당사자들은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상호교환한다. 특

히 중요한 사안에서는 지체없이 정보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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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본 합의의 당사자는 약품-, 마약류- 그리고 그 밖의 중독물질의 

오남용에 대처하는 영역에서 공동협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들의 상호

정보교환에 대해서 그러하다.

1. 마약류 또는 중독성 물질로 오남용이 가능한 새로운 물질 및 약품에 

관한 정보

2. 약품, 마약류, 그리고 그 밖의 중독성물질의 오남용의 방법 및 그 

확대에 관한 정보

제7조 (1) 보건문제에 대하여 관할하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연방장관과 

보건문제에 대하여 관할하는 독일민주공화국의 장관은 수탁자들을 

임명하고, 본 수탁자들의 임무는 본 협정의 집행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

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규율을 정하는 것 그리고 본 협정의 적용 

및 해석에 있어서의 곤란 내지 해석상의 상이함을 자문을 통하여 명확

히 하는 것이다. 상주 대표의 관할권은 변동되지 아니한다. 수탁자들

은 양 협정당사자 중 한 측의 요청에 따라서 협력한다. 수탁자들은 보

조자와 같이 협력할 수 있다.

(2) 수탁자를 통하여 해명되지 않는 문제들은 제1항2문과 상관없이 각 

정부에 제출되고, 이 문제들은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 협정 당사

자들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본 협정을 통하여 다루어질 규율들을 

제한할 수도 있는 경우에는 우호적으로 규율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 1971년 9월 3일자 점령 4개국의 협정에 따라서 본 협정은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서베를린지역에도 확장되어 적용된다. 

베를린시 참사원과 독일민주공화국의 정부 사이에 체결된 보건 문제

에 대한 합의는 본 협정의 적용을 통하여 방해되지 아니한다.

제9조 (1) 본 협정은 불특정한 시점까지 체결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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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5년 이후에는 매 달력상의 연도의 마지막 3개월 동안 해지의 의사

가 통지될 수 있다.

(2) 본 협정의 각 당사국의 국내법상의 요건이 달성된 이후에 상호간의 

협의된 시간에 효력을 가진다.

베를린에서 1974년 4월 24일

양 본 모두 독일어로 작성함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H.G.볼터 박사/교수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 토트만 박사


























	차례
	요약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관련 개념과 연구범위
	3. 연구방법 및 구성

	Ⅱ. 북한 재난 발생 현황 및 대응체계
	1. 북한 재난 발생 유형 및 특징
	2. 북한 재난 관련 법제 및 기구
	3. 북한의 재난대응 능력
	4. 북한의 재난대응 사례
	5. 소결

	Ⅲ. 국제적 협력 방안과 과제
	1. 재난협력에 관한 국제원칙 및 근거
	2. 국제 재난협력 관련 주요 기구 및 활동
	3. 국제사회의 북한 재난 지원 및 협력 사례와 시사점
	4. 국제 재난협력 주요 영역 및 과제
	5. 소결: 한국의 역할

	Ⅳ. 남북한 협력 방안과 과제
	1. 남북한 재난협력의 필요성 및 근거
	2. 분단국 재난협력 사례와 시사점
	3. 남북한 재난협력 기본 방향
	4. 남북한 재난협력 및 지원 방안
	5. 소결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최근 발간자료 안내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sRGB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12LotteMartDreamBold
    /12LotteMartDreamLight
    /12LotteMartDreamMedium
    /12LotteMartHappyBold
    /12LotteMartHappyMedium
    /12LotteMartHLight
    /3Of9Barcode
    /ACaslonPro-Bold
    /ACaslonPro-BoldItalic
    /ACaslonPro-Italic
    /ACaslonPro-Regular
    /ACaslonPro-Semibold
    /ACaslonPro-SemiboldItalic
    /AdobeArabic-Bold
    /AdobeArabic-BoldItalic
    /AdobeArabic-Italic
    /AdobeArabic-Regular
    /AdobeDevanagari-Bold
    /AdobeDevanagari-BoldItalic
    /AdobeDevanagari-Italic
    /AdobeDevanagari-Regular
    /AdobeFangsongStd-Regular
    /AdobeFanHeitiStd-Bold
    /AdobeGothicStd-Bold
    /AdobeHebrew-Bold
    /AdobeHebrew-BoldItalic
    /AdobeHebrew-Italic
    /AdobeHebrew-Regular
    /AdobeHeitiStd-Regular
    /AdobeKaitiStd-Regular
    /AdobeMingStd-Light
    /AdobeMyungjoStd-Medium
    /AdobeNaskh-Medium
    /AdobeSongStd-Light
    /AGaramondPro-Bold
    /AGaramondPro-BoldItalic
    /AGaramondPro-Italic
    /AGaramondPro-Regular
    /AgencyFB-Bold
    /AgencyFB-Reg
    /Aharoni-Bold
    /ahn2006-B
    /ahn2006-L
    /ahn2006-M
    /AimsinyourLifenormal
    /Algerian
    /AmiR-HM
    /Andalus
    /Andi'sCritters
    /AngsanaNew
    /AngsanaNew-Bold
    /AngsanaNew-BoldItalic
    /AngsanaNew-Italic
    /AngsanaUPC
    /AngsanaUPC-Bold
    /AngsanaUPC-BoldItalic
    /AngsanaUPC-Italic
    /AnnCrawlers
    /Aparajita
    /Aparajita-Bold
    /Aparajita-BoldItalic
    /Aparajita-Italic
    /ArabicTypesetting
    /ArborisFolium
    /Arial-Black
    /Arial-BoldItalicMT
    /Arial-BoldMT
    /Arial-ItalicMT
    /ArialMT
    /ArialNarrow
    /ArialNarrow-Bold
    /ArialNarrow-BoldItalic
    /ArialNarrow-Italic
    /ArialRoundedMTBold
    /ArialUnicodeMS
    /aritaSB
    /AuctionGothicBold
    /AuctionGothicLight
    /AuctionGothicMedium
    /AvantGarde-Book
    /AvantGarde-BookOblique
    /AvantGarde-Demi
    /AvantGarde-DemiOblique
    /AvantGardeExtLitITCTT
    /AvantGardeITCbyBT-Book
    /AvantGardeITCbyBT-BookOblique
    /AvantGardeITCbyBT-Demi
    /AvantGardeITCbyBT-DemiOblique
    /AvantGardeITCbyBT-Medium
    /BareunBatangB
    /BareunBatangL
    /BareunBatangM
    /BareunBatangPro-1
    /BareunBatangPro-2
    /BareunBatangPro-3
    /BareunDotum-1
    /BareunDotum-2
    /BareunDotum-3
    /BareunDotumPro-1
    /BareunDotumPro-2
    /BareunDotumPro-3
    /BaskOldFace
    /Batang
    /BatangChe
    /Bauhaus93
    /BCcardB
    /BCcardL
    /BellMT
    /BellMTBold
    /BellMTItalic
    /BerkeleyRetrospectiveBookSSiBook
    /BerkeleyRetrospectiveBookSSiBookItalic
    /BerkeleyRetrospectiveSSiBoldItalic
    /BerlinSansFB-Bold
    /BerlinSansFBDemi-Bold
    /BerlinSansFB-Reg
    /BernardMT-Condensed
    /betweenmyears
    /BirchStd
    /BlackadderITC-Regular
    /BlackoakStd
    /Blondebats
    /BodoniMT
    /BodoniMTBlack
    /BodoniMTBlack-Italic
    /BodoniMT-Bold
    /BodoniMT-BoldItalic
    /BodoniMTCondensed
    /BodoniMTCondensed-Bold
    /BodoniMTCondensed-BoldItalic
    /BodoniMTCondensed-Italic
    /BodoniMT-Italic
    /BodoniMTPosterCompressed
    /BookAntiqua
    /BookAntiqua-Bold
    /BookAntiqua-BoldItalic
    /BookAntiqua-Italic
    /BookmanOldStyle
    /BookmanOldStyle-Bold
    /BookmanOldStyle-BoldItalic
    /BookmanOldStyle-Italic
    /BookshelfSymbolSeven
    /Borg
    /Bows
    /BradleyHandITC
    /BritannicBold
    /Broadway
    /BrowalliaNew
    /BrowalliaNew-Bold
    /BrowalliaNew-BoldItalic
    /BrowalliaNew-Italic
    /BrowalliaUPC
    /BrowalliaUPC-Bold
    /BrowalliaUPC-BoldItalic
    /BrowalliaUPC-Italic
    /BrushScriptMT
    /BrushScriptStd
    /BulletMix2
    /BusanFont_Provisional
    /BusinessIndustrial
    /Cairo
    /Calibri
    /Calibri-Bold
    /Calibri-BoldItalic
    /Calibri-Italic
    /Calibri-Light
    /Calibri-LightItalic
    /CalifornianFB-Bold
    /CalifornianFB-Italic
    /CalifornianFB-Reg
    /CalisMTBol
    /CalistoMT
    /CalistoMT-BoldItalic
    /CalistoMT-Italic
    /Cambria
    /Cambria-Bold
    /Cambria-BoldItalic
    /Cambria-Italic
    /CambriaMath
    /Candara
    /Candara-Bold
    /Candara-BoldItalic
    /Candara-Italic
    /CarrArrowsfilled
    /CarrArrowsoutline
    /CarrXmasDingbats
    /Castellar
    /Centaur
    /Century
    /CenturyGothic
    /CenturyGothic-Bold
    /CenturyGothic-BoldItalic
    /CenturyGothic-Italic
    /CenturySchoolbook
    /CenturySchoolbook-Bold
    /CenturySchoolbook-BoldItalic
    /CenturySchoolbook-Italic
    /ChaparralPro-Bold
    /ChaparralPro-BoldIt
    /ChaparralPro-Italic
    /ChaparralPro-LightIt
    /ChaparralPro-Regular
    /CharlemagneStd-Bold
    /Chickabiddies
    /Chiller-Regular
    /CindyIcons-Regular
    /Cityscape
    /ClassifiedDingbats
    /ColonnaMT
    /ComicSansMS
    /ComicSansMS-Bold
    /Consolas
    /Consolas-Bold
    /Consolas-BoldItalic
    /Consolas-Italic
    /Constantia
    /Constantia-Bold
    /Constantia-BoldItalic
    /Constantia-Italic
    /CooperBlack
    /CooperBlackStd
    /CooperBlackStd-Italic
    /CopperplateGothic-Bold
    /CopperplateGothic-Light
    /Corbel
    /Corbel-Bold
    /Corbel-BoldItalic
    /Corbel-Italic
    /CordiaNew
    /CordiaNew-Bold
    /CordiaNew-BoldItalic
    /CordiaNew-Italic
    /CordiaUPC
    /CordiaUPC-Bold
    /CordiaUPC-BoldItalic
    /CordiaUPC-Italic
    /Counterscraps
    /CourierNewPS-BoldItalicMT
    /CourierNewPS-BoldMT
    /CourierNewPS-ItalicMT
    /CourierNewPSMT
    /CurlzMT
    /Daum_Regular
    /Daum_SemiBold
    /DaunPenh
    /David
    /David-Bold
    /DavysRegular
    /DFKaiShu-SB-Estd-BF
    /DilleniaUPC
    /DilleniaUPCBold
    /DilleniaUPCBoldItalic
    /DilleniaUPCItalic
    /Dinbla
    /DINBLACKBlack
    /Dinbol
    /DINBOLBold
    /DINBold
    /Diner
    /Dinlig
    /DIN-Light
    /DINLLight
    /Dinmed
    /DIN-Medium
    /DINNormal
    /DINPro-Black
    /DINPro-Bold
    /DINPro-Light
    /DINPro-Medium
    /DINPro-Regular
    /DINREG
    /Dinreg
    /DIN-Regular
    /DokChampa
    /Dotum
    /DotumChe
    /Ebrima
    /Ebrima-Bold
    /EdwardianScriptITC
    /Elephant-Italic
    /Elephant-Regular
    /EngraversMT
    /ErasITC-Bold
    /ErasITC-Demi
    /ErasITC-Light
    /ErasITC-Medium
    /EstrangeloEdessa
    /EucrosiaUPC
    /EucrosiaUPCBold
    /EucrosiaUPCBoldItalic
    /EucrosiaUPCItalic
    /EuphemiaCAS
    /EuroSig
    /ExpoB-HM
    /ExpoL-HM
    /ExpoM-HM
    /FangSong
    /FelixTitlingMT
    /FilmStrip
    /Flags
    /FOOD
    /FootlightMTLight
    /ForteMT
    /Franklin00Becker
    /FranklinGothic-Book
    /FranklinGothic-BookItalic
    /FranklinGothic-Demi
    /FranklinGothic-DemiCond
    /FranklinGothic-DemiItalic
    /FranklinGothic-Heavy
    /FranklinGothic-HeavyItalic
    /FranklinGothic-Medium
    /FranklinGothic-MediumCond
    /FranklinGothic-MediumItalic
    /FrankRuehl
    /FreesiaUPC
    /FreesiaUPCBold
    /FreesiaUPCBoldItalic
    /FreesiaUPCItalic
    /FreestyleScript-Regular
    /FrenchScriptMT
    /FrutigerLT-Light
    /FrutigerLT-Roman
    /FrutigerLTStd-Light
    /FrutigerLTStd-Roman
    /FuturaBT-Bold
    /FuturaBT-Medium
    /FZSY--SURROGATE-0
    /Gabriola
    /Garamond
    /Garamond-Bold
    /Garamond-Italic
    /GaramondPremrPro
    /GaramondPremrPro-It
    /GaramondPremrPro-Smbd
    /GaramondPremrPro-SmbdIt
    /Garanimals
    /GardenDingbats
    /Gautami
    /Gautami-Bold
    /Georgia
    /Georgia-Bold
    /Georgia-BoldItalic
    /Georgia-Italic
    /GiddyupStd
    /Gigi-Regular
    /GillSansMT
    /GillSansMT-Bold
    /GillSansMT-BoldItalic
    /GillSansMT-Condensed
    /GillSansMT-ExtraCondensedBold
    /GillSansMT-Italic
    /GillSans-UltraBold
    /GillSans-UltraBoldCondensed
    /Gisha
    /Gisha-Bold
    /GleeClub
    /glogo
    /GloucesterMT-ExtraCondensed
    /GodoB
    /GodoM
    /godoRoundedL
    /godoRoundedR
    /GothicRoundXB-HM
    /GoudyOldStyleT-Bold
    /GoudyOldStyleT-Italic
    /GoudyOldStyleT-Regular
    /GoudyStout
    /Grrlzstuff
    /Gulim
    /GulimChe
    /Gungsuh
    /GungsuhChe
    /GyeonggiBatangB
    /GyeonggiBatangBOTF
    /GyeonggiBatangR
    /GyeonggiBatangROTF
    /GyeonggiTitleB
    /GyeonggiTitleBOTF
    /GyeonggiTitleL
    /GyeonggiTitleLOTF
    /GyeonggiTitleM
    /GyeonggiTitleMOTF
    /GyeonggiTitleV
    /GyeonggiTitleVOTF
    /H2bulB
    /H2bulL
    /H2bulM
    /H2cysB
    /H2cysL
    /H2gprM
    /H2gsrB
    /H2gtrE
    /H2gtrM
    /H2hdrM
    /H2mjrE
    /H2mjsM
    /H2mkpB
    /H2porL
    /H2porM
    /H2sa1M
    /H2wulE
    /H2wulL
    /HaanBaekjeB
    /HaanBaekjeM
    /HaanCjaB
    /HaanCjaL
    /HaanCjaM
    /HaanSaleB
    /HaanSaleM
    /HaansoftBatang
    /HaansoftDotum
    /HaanSollipB
    /HaanSollipM
    /HaanSomangB
    /HaanSomangM
    /HaanYGodic23
    /HaanYGodic24
    /HaanYGodic25
    /HaanYHeadB
    /HaanYHeadL
    /HaanYHeadM
    /Haettenschweiler
    /happyoffspringsofplankton
    /HarlowSolid
    /Harrington
    /HCRBatang
    /HCRBatang-Bold
    /HCRBatangExt
    /HCRDotum
    /HCRDotum-Bold
    /HCRDotumExt
    /HDharmonyB
    /HDharmonyL
    /HDharmonyM
    /HeadlineR-HM
    /HeadR
    /Helvetica
    /Helvetica33-ExtendedThin
    /Helvetica43-ExtendedLight
    /Helvetica53-Extended
    /Helvetica57-Condensed
    /Helvetica63-ExtendedMedium
    /Helvetica73-ExtendedBold
    /Helvetica75-Bold
    /Helvetica83-ExtendedHeavy
    /Helvetica93-ExtendedBlack
    /Helvetica95-Black
    /Helvetica-BlackOblique
    /Helvetica-BoldOblique
    /Helvetica-Compressed
    /Helvetica-CondBlkObl
    /Helvetica-CondBoldObl
    /Helvetica-CondensedBold
    /Helvetica-CondLtObl
    /Helvetica-ExtraCompressed
    /HelveticaFractions
    /HelveticaFractions-Bold
    /HelveticaInserat
    /Helvetica-Light
    /Helvetica-LightOblique
    /Helvetica-Narrow
    /Helvetica-Narrow-Bold
    /HelveticaNarrowBoldLefty
    /Helvetica-Narrow-BoldOblique
    /HelveticaNarrowLefty
    /Helvetica-Narrow-Oblique
    /HelveticaNeueLTPro-BlkExO
    /HelveticaNeue-MediumExtOblique
    /Helvetica-Oblique
    /HelveticaRounded-BlackOblique
    /HelveticaRounded-BoldOblique
    /HelveticaRounded-CondBoldObl
    /Helvetica-UltraCompressed
    /HfHobofontSw
    /HighTowerText-Italic
    /HighTowerText-Reg
    /HiTelWulTitle
    /HMKBP
    /HMKBS
    /HoboStd
    /HolidayAi
    /HolidayBi
    /HoonSaemaR
    /HourPhoto
    /HYbdaL
    /HYbdaM
    /HYbsrB
    /HYBuDle-Medium
    /HYcysM
    /HYdnkB
    /HYdnkM
    /HYGoThic-Bold
    /HYGoThic-Light
    /HYgprM
    /HYGraPhic-Bold
    /HYgsrB
    /HYgtrE
    /HYhaeseo
    /HYHaeSo-Medium
    /HYHeadLine-Bold
    /HyhwpEQ
    /HYkanB
    /HYkanM
    /HYKHeadLine-Bold
    /HYKHeadLine-Medium
    /HYLongSamul-Bold
    /HYLongSamul-Light
    /HYLongSamul-Medium
    /HYmjrE
    /HYmprL
    /HYMyeongJo-Light
    /HYMyeongJo-Medium
    /HYMyeongJo-Ultra
    /HYnamB
    /HYnamL
    /HYnamM
    /HYporM
    /HYsanB
    /HYSinMun-MyeongJo
    /HYSinMyeongJo-Bold
    /HYsnrL
    /HYsupB
    /HYsupM
    /HYtbrB
    /HYwulB
    /HYwulM
    /Imfornation
    /Impact
    /ImprintMT-Shadow
    /InformalRoman-Regular
    /InterGTB
    /InterGTL
    /InterGTM
    /IrisUPC
    /IrisUPCBold
    /IrisUPCBoldItalic
    /IrisUPCItalic
    /IskoolaPota
    /IskoolaPota-Bold
    /JasmineUPC
    /JasmineUPCBold
    /JasmineUPCBoldItalic
    /JasmineUPCItalic
    /JasuR-HM
    /JejuGothic
    /JejuHallasan
    /JejuMyeongjo
    /Jokerman-Regular
    /JuiceITC-Regular
    /julesgirltalk
    /Jumja-1
    /Jung-ExtraBold
    /KaiTi
    /Kalinga
    /Kalinga-Bold
    /Kartika
    /Kartika-Bold
    /KBIZgoB
    /KBIZgoH
    /KBIZgoL
    /KBIZgoM
    /KBIZgoR
    /KBIZmjoB
    /KBIZmjoL
    /KBIZmjoM
    /KBIZmjoR
    /KhmerUI
    /KhmerUI-Bold
    /KodchiangUPC
    /KodchiangUPCBold
    /KodchiangUPCBoldItalic
    /KodchiangUPCItalic
    /Kokila
    /Kokila-Bold
    /Kokila-BoldItalic
    /Kokila-Italic
    /KoPubBatangBold
    /KoPubBatangLight
    /KoPubBatangMedium
    /KoPubDotumBold
    /KoPubDotumLight
    /KoPubDotumMedium
    /KoreanDREAM7-R
    /KozGoPr6N-Bold
    /KozGoPr6N-ExtraLight
    /KozGoPr6N-Heavy
    /KozGoPr6N-Light
    /KozGoPr6N-Medium
    /KozGoPr6N-Regular
    /KozGoPro-Bold
    /KozGoPro-ExtraLight
    /KozGoPro-Heavy
    /KozGoPro-Light
    /KozGoPro-Medium
    /KozGoPro-Regular
    /KozMinPr6N-Bold
    /KozMinPr6N-ExtraLight
    /KozMinPr6N-Heavy
    /KozMinPr6N-Light
    /KozMinPr6N-Medium
    /KozMinPr6N-Regular
    /KozMinPro-Bold
    /KozMinPro-ExtraLight
    /KozMinPro-Heavy
    /KozMinPro-Light
    /KozMinPro-Medium
    /KozMinPro-Regular
    /KristenITC-Regular
    /KunstlerScript
    /LaoUI
    /LaoUI-Bold
    /Latha
    /Latha-Bold
    /LatinWide
    /Leelawadee
    /Leelawadee-Bold
    /LetterGothicStd
    /LetterGothicStd-Bold
    /LetterGothicStd-BoldSlanted
    /LetterGothicStd-Slanted
    /LevenimMT
    /LevenimMT-Bold
    /LilyUPC
    /LilyUPCBold
    /LilyUPCBoldItalic
    /LilyUPCItalic
    /LithosPro-Black
    /LithosPro-Regular
    /LucidaBright
    /LucidaBright-Demi
    /LucidaBright-DemiItalic
    /LucidaBright-Italic
    /LucidaCalligraphy-Italic
    /LucidaConsole
    /LucidaFax
    /LucidaFax-Demi
    /LucidaFax-DemiItalic
    /LucidaFax-Italic
    /LucidaHandwriting-Italic
    /LucidaSans
    /LucidaSans-Demi
    /LucidaSans-DemiItalic
    /LucidaSans-Italic
    /LucidaSans-Typewriter
    /LucidaSans-TypewriterBold
    /LucidaSans-TypewriterBoldOblique
    /LucidaSans-TypewriterOblique
    /LucidaSansUnicode
    /MacDingbats
    /MagicR-HM
    /Magneto-Bold
    /MaiandraGD-Regular
    /MalgunGothic
    /MalgunGothicBold
    /MalgunGothicRegular
    /Mangal
    /Mangal-Bold
    /Marlett
    /MaturaMTScriptCapitals
    /MDAlong
    /MDArt
    /MDEasop
    /MDGaesung
    /MDSol
    /Meiryo
    /Meiryo-Bold
    /Meiryo-BoldItalic
    /Meiryo-Italic
    /MeiryoUI
    /MeiryoUI-Bold
    /MeiryoUI-BoldItalic
    /MeiryoUI-Italic
    /MesquiteStd
    /MHunmin
    /MicrosoftHimalaya
    /MicrosoftJhengHeiBold
    /MicrosoftJhengHeiRegular
    /MicrosoftNewTaiLue
    /MicrosoftNewTaiLue-Bold
    /MicrosoftPhagsPa
    /MicrosoftPhagsPa-Bold
    /MicrosoftSansSerif
    /MicrosoftTaiLe
    /MicrosoftTaiLe-Bold
    /MicrosoftUighur
    /MicrosoftYaHei
    /MicrosoftYaHei-Bold
    /Microsoft-Yi-Baiti
    /MingLiU
    /MingLiU-ExtB
    /Ming-Lt-HKSCS-ExtB
    /Ming-Lt-HKSCS-UNI-H
    /MinionPro-Bold
    /MinionPro-BoldCn
    /MinionPro-BoldCnIt
    /MinionPro-BoldIt
    /MinionPro-It
    /MinionPro-Medium
    /MinionPro-MediumIt
    /MinionPro-Regular
    /MinionPro-Semibold
    /MinionPro-SemiboldIt
    /Miriam
    /MiriamFixed
    /Mistral
    /ModakR-HM
    /ModernH-Bold
    /ModernH-EcoLight
    /ModernH-Light
    /ModernH-Medium
    /Modern-Regular
    /MoebiusKorea-Bold
    /MoebiusKorea-Regular
    /MoeumTR-HM
    /MOF_B
    /MOF_L
    /MOF_M
    /MongolianBaiti
    /MonotypeCorsiva
    /MonotypeSorts
    /MoolBoran
    /MS-Gothic
    /MS-Mincho
    /MSOutlook
    /MS-PGothic
    /MS-PMincho
    /MSReferenceSansSerif
    /MSReferenceSpecialty
    /MS-UIGothic
    /MT-Extra
    /musicfun
    /MVBoli
    /MyriadArabic-Bold
    /MyriadArabic-BoldIt
    /MyriadArabic-It
    /MyriadArabic-Regular
    /MyriadHebrew-Bold
    /MyriadHebrew-BoldIt
    /MyriadHebrew-It
    /MyriadHebrew-Regular
    /MyriadPro-Bold
    /MyriadPro-BoldCond
    /MyriadPro-BoldCondIt
    /MyriadPro-BoldIt
    /MyriadPro-Cond
    /MyriadPro-CondIt
    /MyriadPro-It
    /MyriadPro-Regular
    /MyriadPro-Semibold
    /MyriadPro-SemiboldIt
    /NamuR-HM
    /NanumBarunGothic
    /NanumBarunGothicBold
    /NanumBarunGothicOTF
    /NanumBarunGothicOTFBold
    /NanumBarunGothicOTFLight
    /NanumBarunGothicOTFUltraLight
    /NanumBrush
    /NanumGothic
    /NanumGothicBold
    /NanumGothicEco
    /NanumGothicEcoBold
    /NanumGothicEcoExtraBold
    /NanumGothicExtraBold
    /NanumGothicLight
    /NanumMyeongjo
    /NanumMyeongjoBold
    /NanumMyeongjoEco
    /NanumMyeongjoEcoBold
    /NanumMyeongjoEcoExtraBold
    /NanumMyeongjoExtraBold
    /NanumPen
    /NanumSquareB
    /NanumSquareEB
    /NanumSquareL
    /NanumSquareOTFB
    /NanumSquareOTFR
    /NanumSquareR
    /Narkisim
    /New
    /NewGulim
    /NiagaraEngraved-Reg
    /NiagaraSolid-Reg
    /NSimSun
    /NuevaStd-Bold
    /NuevaStd-BoldCond
    /NuevaStd-BoldCondItalic
    /NuevaStd-Cond
    /NuevaStd-CondItalic
    /NuevaStd-Italic
    /Nuggim
    /Nyala-Regular
    /OCRAbyBT-Regular
    /OCRAExtended
    /OCRAStd
    /OCRB10PitchBT-Regular
    /OldEnglishTextMT
    /Onyx
    /OratorStd
    /OratorStd-Slanted
    /PalaceScriptMT
    /PalatinoLinotype-Bold
    /PalatinoLinotype-BoldItalic
    /PalatinoLinotype-Italic
    /PalatinoLinotype-Roman
    /PanhwaR-HM
    /Papyrus-Regular
    /Parchment-Regular
    /Perpetua
    /Perpetua-Bold
    /Perpetua-BoldItalic
    /Perpetua-Italic
    /PerpetuaTitlingMT-Bold
    /PerpetuaTitlingMT-Light
    /PHILBATS
    /PlantagenetCherokee
    /Playbill
    /PMingLiU
    /PMingLiU-ExtB
    /Poke'monMasterDingBat
    /PoorRichard-Regular
    /PoplarStd
    /PrestigeEliteStd-Bd
    /Pristina-Regular
    /PRUGIO_Bold
    /PRUGIO_Light
    /PRUGIO_Medium
    /PureunJeonnam
    /PureunJeonnamBold
    /PyunjiR-HM
    /QDotum
    /QGulim
    /QGungsuh
    /Raavi
    /RageItalic
    /Rainie'sKids-Regular
    /Ravie
    /RixBGB
    /RixBGEB
    /RixBGL
    /RixBGM
    /RixCoffeeM
    /RixComingsoonB
    /RixEggFriM
    /RixGamgijosimhaeM
    /RixGoB
    /RixGoEB
    /RixGoL
    /RixGoM
    /RixHeadB
    /RixHeadEB
    /RixHeadL
    /RixHeadM
    /RixJGoB
    /RixJGoL
    /RixJGoM
    /RixMGoB
    /RixMGoEB
    /RixMGoL
    /RixMGoM
    /RixMjB
    /RixMjEB
    /RixMjL
    /RixMjM
    /RixMMjB
    /RixMMjEB
    /RixMMjL
    /RixMMjM
    /Rockwell
    /Rockwell-Bold
    /Rockwell-BoldItalic
    /Rockwell-Condensed
    /Rockwell-CondensedBold
    /Rockwell-ExtraBold
    /Rockwell-Italic
    /Rod
    /RosewoodStd-Regular
    /SaenaegiR-HM
    /SakkalMajalla
    /SakkalMajallaBold
    /SamNewM-HM
    /SandJg
    /SandKg
    /SandKm
    /SandSaB
    /SandSaL
    /SandSaM
    /SanDsL
    /SanDsM
    /SandSm
    /SandTg
    /SandTm
    /SangSangTitleB
    /SanHgB
    /SanHgL
    /SanHgM
    /SanSwB
    /SanSwL
    /sbnetbaby-Regular
    /SCByTheSea
    /Schrift
    /ScriptMTBold
    /SegoePrint
    /SegoePrint-Bold
    /SegoeScript
    /SegoeScript-Bold
    /SegoeUI
    /SegoeUI-Bold
    /SegoeUI-BoldItalic
    /SegoeUI-Italic
    /SegoeUI-Light
    /SegoeUI-SemiBold
    /SegoeUISymbol
    /SeGulim
    /SeH-CB
    /SeH-CBL
    /SeH-CEB
    /SeH-CL
    /SeH-CM
    /Seko
    /SeN-CB
    /SeN-CBL
    /SeN-CEB
    /SeN-CL
    /SeN-CM
    /SeoulHangangB
    /SeoulHangangEB
    /SeoulHangangL
    /SeoulHangangM
    /SeoulNamsanB
    /SeoulNamsanEB
    /SeoulNamsanL
    /SeoulNamsanM
    /SeoulNamsanvert
    /SHeadG
    /ShonarBangla
    /ShonarBangla-Bold
    /ShowcardGothic-Reg
    /Shruti
    /Shruti-Bold
    /SignsMT
    /SignsNormal
    /SimHei
    /SimplifiedArabic
    /SimplifiedArabic-Bold
    /SimplifiedArabicFixed
    /SimSun
    /SimSun-ExtB
    /SM3JGothic-01
    /SM3JGothic-02
    /SM3JGothic-03
    /SM3KGothic-Regular
    /SM3KMyungJo-Regular
    /SM3Naru-02
    /SM3SEMyungJo-Regular
    /SM3SJGothic-01
    /SM3SJGothic-02
    /SM3SJGothic-03
    /SM3SMyungJo-02
    /SM3SMyungJo-03
    /SM3SPgoSE-Regular
    /SM3SPgoT-Regular
    /SM3SPmuGU-Regular
    /SM3SPmuJ-Regular
    /SM3SPmuT-Regular
    /SM3SSMyungJo-02
    /SM3SSMyungJo-03
    /SM3SSMyungJo-04
    /SMDinaruStd-Regular
    /SMDokdoSStd-Regular
    /SMFreeStd-B
    /SMFreeStd-L
    /SMFreeStd-M
    /SMGaeguStd-L
    /SMGMokPanStd-Regular
    /SMHangSerStd-Regular
    /SMJGothic10Std-Regular
    /SMJGothicStd-Regular
    /SMJMyungJoStd-Regular
    /SMJunEumStd-Regular
    /SMKGothicStd-Regular
    /SMKMyungJoStd-Regular
    /SMMokPanStd-Regular
    /SMMyungMoonStd-Regular
    /SMORyounStd-Regular
    /SMRGraStd-Regular
    /SMSatGatStd-Regular
    /SMSEGothicStd-Regular
    /SMSEMyungJoStd-Regular
    /SMSenaruStd-Regular
    /SMSeValStd-Regular
    /SMSJGothicStd-Regular
    /SMSMyungJoPro-Regular
    /SMSMyungJoStd-Regular
    /SMSongMyungStd-Regular
    /SMSSMyungJo10Std-Regular
    /SMSSMyungJoStd-Regular
    /SMSUMyungJoStd-Regular
    /SMSunfStd-L
    /SMTGothicStd-Regular
    /SMTimeStd-L
    /SMTMyungJoStd-Regular
    /SMTnmStd-01
    /SMTnmStd-02
    /SMTnmStd-03
    /SMTnmStd-04
    /SMTnmStd-B
    /SMTnmStd-L
    /SMTnmStd-M
    /SMWallinStd-Regular
    /SnapITC-Regular
    /SohaR-HM
    /SourceHanSansKR-Bold
    /SourceHanSansKR-ExtraLight
    /SourceHanSansKR-Heavy
    /SourceHanSansKR-Light
    /SourceHanSansKR-Medium
    /SourceHanSansKR-Normal
    /SourceHanSansKR-Regular
    /SourceHanSerifKR-Bold
    /SourceHanSerifKR-ExtraLight
    /SourceHanSerifKR-Heavy
    /SourceHanSerifKR-Light
    /SourceHanSerifKR-Medium
    /SourceHanSerifKR-Regular
    /SourceHanSerifKR-SemiBold
    /Stencil
    /StencilStd
    /Sylfaen
    /SymbolMT
    /TaeGP
    /TaeGulim
    /Tahoma
    /Tahoma-Bold
    /TektonPro-Bold
    /TektonPro-BoldCond
    /TektonPro-BoldExt
    /TektonPro-BoldObl
    /TempusSansITC
    /TimesNewRomanPS-BoldItalicMT
    /TimesNewRomanPS-BoldMT
    /TimesNewRomanPS-ItalicMT
    /TimesNewRomanPSMT
    /Tombats-One
    /TombatsThree
    /ToonPlain
    /TraditionalArabic
    /TraditionalArabic-Bold
    /TrajanPro-Bold
    /TrajanPro-Regular
    /Trebuchet-BoldItalic
    /TrebuchetMS
    /TrebuchetMS-Bold
    /TrebuchetMS-Italic
    /TSTNamr
    /TSTPenC
    /Tunga
    /Tunga-Bold
    /tvNEnjoystoriesB
    /tvNEnjoystoriesL
    /tvNEnjoystoriesM
    /TwCenMT-Bold
    /TwCenMT-BoldItalic
    /TwCenMT-Condensed
    /TwCenMT-CondensedBold
    /TwCenMT-CondensedExtraBold
    /TwCenMT-Italic
    /TwCenMT-Regular
    /Univers
    /UniversalStd-GreekwMathPi
    /UniversalStd-NewswithCommPi
    /Univers-Black
    /Univers-BlackOblique
    /Univers-Condensed
    /UniversityRomanStd
    /UniversLTStd
    /UniversLTStd-BlackEx
    /UniversLTStd-BlackExObl
    /UniversLTStd-Bold
    /UniversLTStd-BoldCn
    /UniversLTStd-BoldCnObl
    /UniversLTStd-BoldEx
    /UniversLTStd-BoldExObl
    /UniversLTStd-BoldObl
    /UniversLTStd-Cn
    /UniversLTStd-CnObl
    /UniversLTStd-LightUltraCn
    /UniversLTStd-Obl
    /UniversLTStd-ThinUltraCn
    /UniversLTStd-UltraCn
    /UniversLTStd-XBlack
    /UniversLTStd-XBlackEx
    /UniversLTStd-XBlackExObl
    /UniversLTStd-XBlackObl
    /Univers-Oblique
    /Utsaah
    /Utsaah-Bold
    /Utsaah-BoldItalic
    /Utsaah-Italic
    /Vani
    /Vani-Bold
    /Verdana
    /Verdana-Bold
    /Verdana-BoldItalic
    /Verdana-Italic
    /Vijaya
    /Vijaya-Bold
    /VinerHandITC
    /Vivaldii
    /VladimirScript
    /Vrinda
    /Vrinda-Bold
    /Webdings
    /WebGaeulM
    /Wingdings2
    /Wingdings3
    /Wingdings-Regular
    /WoorinR-HM
    /YDI2002
    /YDIBirdB
    /YDIBirdL
    /YDIBirdM
    /YDIGasiIIB
    /YDIIrisB
    /YDIIrisL
    /YDIIrisM-KSCpc-EUC-H
    /YDISapphIIB-KSCpc-EUC-H
    /YDISapphIIL-KSCpc-EUC-H
    /YDISapphIIM-KSCpc-EUC-H
    /YDIYGO150
    /YDIYGO160
    /YDIYGO310
    /YDIYGO320
    /YDIYGO330
    /YDIYGO340
    /YDIYGO350
    /YDIYGO360
    /YDIYMjO220
    /YDIYMjO230
    /YDIYMjO240
    /YDIYMjO310
    /YDIYMjO320
    /YDIYMjO330
    /YDIYMjO340
    /YDIYMjO350
    /YDIYMjO360
    /YDSAH
    /YDSJH
    /YDSJY
    /YeopseoR-HM
    /YetR-HM
    /YetSansL-HM
    /YGO520
    /YGO530
    /YGO540
    /YGO550
    /YjBACDOOBold
    /YJBELLAMedium
    /YJBLOCKMedium
    /YJBONMOKGAKMedium
    /YjBUTGOTLight
    /YjCHMSOOTBold
    /YjDOOLGIMedium
    /YjDWMMOOGJOMedium
    /YjGABIBold
    /YjGOTGAEMedium
    /YjINITIALPOSITIVEMedium
    /YJINJANGMedium
    /YjMAEHWASemiBold
    /YjNANCHOMedium
    /YjSHANALLMedium
    /YjSOSELSemiBold
    /YjTEUNTEUNBold
    /YjWADAGMedium
    /Ymjo420
    /Ymjo440
    /Ymjo450
    /YMjO520
    /YMjO530
    /YMjO540
    /YMjO550
    /YonseiB
    /YoonGothicB
    /YoonGothicL
    /YoonGothicM
    /ZWAdobeF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12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12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None)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CreateJDFFile false
  /Description <<

    /BGR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53705237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370523786557406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CZE <>
    /DAN <>
    /DEU <>
    /ESP <>
    /ETI <>
    /FRA <>
    /GRE <>

    /HRV (Za stvaranje Adobe PDF dokumenata najpogodnijih za visokokvalitetni ispis prije tiskanja koristite ove postavke.  Stvoreni PDF dokumenti mogu se otvoriti Acrobat i Adobe Reader 5.0 i kasnijim verzijama.)
    /HUN <>
    /ITA <>
    /JPN <FEFF9ad854c18cea306a30d730ea30d730ec30b9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LTH <>
    /LVI <>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die zijn geoptimaliseerd voor prepress-afdrukken van hoge kwalitei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
    /POL <>
    /PTB <>
    /RUM <>
    /RUS <>
    /SKY <>
    /SLV <>
    /SUO <>
    /SVE <>
    /TUR <>
    /UKR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best suited for high-quality prepress printing.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ace0d488c9c80020c2dcd5d80020c778c1c4c5d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ConvertToCMYK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DocumentCMYK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fals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fals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DocumentCMYK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UseDocumentProfile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